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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념

� � � �� 복수당사자 사이에 서로 반대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

� � � ��사법����상 계약�민사소송�이며 민법상 일반원칙 적용 �부정당업자 

제재�행정처분�는 행정소송	


� 민법상 일반원칙

� � ��� 특징

� � � ��개인의 이익 추구���� �� 
�공공복리추구�� �� �

� � � ��별도의 계약 관련 규정을 운영

�������	
	��
 ���������	��	�

 ��������
�	�	�


���������	��	��
 ������� ����	�	�


� � ��� 계약법령의 특징

� � � ��독립된 기본법 
�내부 규율적 성격 
�정부조달협정 반영

� � � ��절차적 성격의 법규

� � ��� 계약법령의 구성

� � � ��신의성실 등 계약원칙 명시�국계법 제�조
지계법 제�조�

� � �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함�국계법 제�조
지계법 제�조�

� � � ��예외적 계약체결방법 적용대상 
�기준 명시

� � � ��계약체결 절차 및 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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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예산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입찰 
� 계약

�국가기관 ��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조달청 집행기준

�자치단체 ��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자치법규

�공공기관 �� 계약사무 규칙��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타공공기관�

업종별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종류등록영업범위��하도급��시공평가

�건설엔지니어링진흥법   �설계용역��감리��건설기술자��공사품질관리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공사업종별 공사업법 등

하도급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조달 일반 �조달사업법령�조달청의 역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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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방법 결정 �� 경쟁성 등을 검토하여 참여자격 등 결정

��� 입찰공고 �� 입찰에 부치는 사항과 계약에 관한 제반조건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림

��� 입찰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현장설명 �공사현장에서 참여 대상자에 설명�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 ��예비가격���개����예정가격�

입찰
개찰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 종합심사�종합평가�

��� 계약체결 ��의사 합치 ��서명

� �� �지자체	� 계약심사 제도 �원가 및 설계변경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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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념

� � � ��품질 확보 
�입찰참가 기회균등 
�공법·기술·용도·규모·현장여건 등 고려

� � � �� 시공에 필요한 등록요건�� 수요기관�사업부서�� 요구사항�� 관계규정 등을�

검토�� 적정 계약방법 결정

� � � � � � ��공사계약 업무절차 중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절차

� � ��� 검토내용

� � � ��� 예산 검토

� � � � ��규모 등 ��총공사�설계금액��
�당해년도 예산 
�기타비용 등 �적정성 등 검토	

� � � � �� 단년도�� 장기계속�� 계속비 여부�� 대물변제 조건 여부 등을 검토

� � � � �� 예산 구분 �� 추정가격�� 추정금액��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도급자와 

관급자 설치�� 구분 
� 업종별 공사예정금액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공사예정 금액으로 구분

� � � � �� 기타 금액 등 ��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 여부 
�안전관리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조 제�항��� 품질관리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조�� 
�기타 보험료 계상 및 정산 등

� � � � � � � �국계령 제��조��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조 
�지계령 제��조��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장 제�절�

�참고	

!�추정가격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도급자 "�관급자��가격을 제외한 금액

� ���국제입찰 대상��대형공사��내역입찰��지역제한 등 입찰 및 계약방법을 결정 기준

� ��� 적격심사에서 공사규모별 평가기준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활용�입찰공고상의�

추정가격으로 적격심사�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금액

� ���유자격자명부 등급분류��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입찰시 참가자격 기준

� ��� ���및 적격심사 공동수급체 평가 시 적용하는 시공비율 산정 기준

!� 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 발주기관이 낙찰자에게 공급하고�� 낙찰자가 현장에 

설치하는 자재 설치비는 도급금액에 포함 �예 ��철근��레미콘��아스콘 등�

!� 관급자 설치 관급금액� �� 관급자재 납품업자가 현장에 설치하는 자재 �현장

설치도 조건�� � � �예 ��엘리베이터��수배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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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면허검토

� � � � ��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구분 등록권자 관련 내용 및 법령

1) 건설공사
국토교통부 

장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성 / 전문분야 
시공역량 /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 
고려(건산법제25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건산법제1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령 제7조[별표 1])

2) 공사업

시.도지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제14조, 제15조/
전기공사업법 제3조, 령 제3조~제5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3) �������

�� �


��������� �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단청업등
(��������� �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4) 환경시설 
관련공사

시.도지사
(환경부장관 등)

폐기물 처리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 
가축분뇨처리업 등

� 
�!"�#$�%&('�())%��*

� � � � �� 건설업 업종등록 예외�건설산업기본법 제��조�

� � � � ��� �������	
���
���������������	
�������

��
������� !���"#$

� � � �%�&'
��()*
��+&�,-./012&�3456� 7�-��
�8����


�09:
�5��;<����#=

� � � � 0>5� 
��?@��A��B�CD�� 7� -��
���9:E��
��� -��


�FG�HI�JK

� � � � 0�5�-��
��L#�4
�#=��MNOP���$Q�RS

� � � � 0T5�.U�V$�W)��

건 설 업

등록제 외

( 건 산 법령 

제 8조 )

소

액

종합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가 스시 설 공사  등 6 개 공 사는 제 외 불가)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을 제작·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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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산법시행령 �별표 �	

� � � $$� 분리발주 검토

� � � � ��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공사량으로 분할 계약 금지� �공사의 성질��

규모�� 하자구분�� 공정관리 등에서 효율적인 공사 예외�

� � � � � � � �국계령 ��조 
�지계령 제��조�

업 역
규제
폐 지

구분 ’2 0년 까지 ‘2 1 년 부 터

종합공사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또는 당해 공사의 전문건설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전문업체간 분담이행은 ’24년부터 가능

전문공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전문건설업 또는 해당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인 ’24년부터 종합 

참여 가능

전 문 건 설 업  

대업 종 화 

( 2 8개업 종⇒ 

1 4 개 업 종 )

현 업 종�주력분야 명칭 대업 종  명칭
기술자 자본금 기술자 자본금

1. 토공사 2인 1.5억

1 .  지 반조 성 ․
포장 공 사 업

2인 1.5억2. 포장공사 3인 2억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인 1.5억

24. 가스시설공사(2종) 1인 -

1 4 .  가 스난방
공 사 업

1인 -

25. 가스시설공사(3종) 1인 -

26. 난방공사(1종) 2인 -

27. 난방공사(2종) 1인 -

28. 난방공사(3종)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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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예외	� 분리발주 하여야 하는 경우

� � � � � &� 전기공사업법 제��조��시행령 제�조��별표�� �예외 ��시행령 제�조�

� � �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조��시행령 제�조��별표���예외 ��시행령 제��조�

� � � � � &� 소방시설공사법 제��조��시행령 제�조��별표���예외 ��시행령 제��조의��

� � �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조��시행령 제��조 �건설폐기물�

�''톤 이상�

� � � � � &�폐기물관리법 제�조 제�호 및 제��조��시행령 제�조 및 별표���지정폐기물�

� � �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조��'(이상의 석면함유자재 해체%제거�

� � �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중기부 고시�

� � � � � &� 공사예정가격 �'억원 이상�전문�� 전기�� 소방 등은 �억원 이상�으로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추정가격이 �천만원 이상인 경우

� � � � � &�대상품목� ��가구��레미콘��아스콘��건자재 등 ���개 제품����여개 세부품목�

� �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 시행령 

제��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호��'����'�'��	

� � � � � &� *예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조의�

� � � � �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 조정협의회��인 이내�� 결정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조의 ��

� � !� 계획 단계부터 �개 항목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 검토

� � �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여부

� � �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 � �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 � � ���계약이행 관리의 효율성 

� � � ���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 효과

� � !� 분할발주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 작성시 다음 사항 유의하여 집행

� � � ��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누락 여부

� � � #�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경우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험료 등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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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허 등의 분리발주 등 검토 ��신기술·특허공법 포함 공사에 대한 검토

� � � � �� 전체공사가 신기술�특허�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검토

� � � � ��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으며��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인 경우 신기술�특허�부분 공사는 분리발주 권장

� � � � �� 신기술·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단계에서 수요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기술사용조건�기술사용 요율 또는 하도급조건� 등�을 

협의 반영하여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

� � �� ,� 공사기간 산정 검토

� � � � ��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입찰공고 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 � � � �� 총공사비 �''억원 이상�시-군-구는 �'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지방심의

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 � � �X건설기술 진흥법Y제��조의�� � ��������� 신설�� 
X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Y�국토부 고시�� 
X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Y��'�'������국토부�

� � � � � � �����.�조달청 계약요청 시 산정 근거 자료 첨부하여야 함�

� � � //� 계약 종류�형태�� 검토

� � � � ��� 계약 목적물에 따른 분류

� � � � � 0� 공사 계약 ��건설�토목�
전기공사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문화재)수리 공사 등

� � � � � 0�물품의 제조 구매 계약

� � � � � 0�용역 계약 �� 설계 및 감리 용역�� 엔지니어링 용역
�학술연구 등

� � � � ��� 예정가격 산정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 � � � � 0�확정 계약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 � � � � 0� 개산 계약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추정��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

� � � � � �� 개발 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 용역계약 등 

� � � � � �� 긴급 재해복구 공사 �지계법령 제��조 ��종합 �'억 미만*기타 �억 미만��

� � � � � �  * 공사비 정산 조건, 절차 등을 정한 공사 계약 추가 특수 조건 부과 필요 

(국계법 제23조, 영 제70조 / 지계법 제27조, 영 제81조)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일부 비목 추정금액 계약 사후정산 (첨단부품 
수입, 장기간 소요 특수물품 조달 등) (국계법시행령제73조 / 지계법시행령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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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산확보 형태에 따른 분류

구분
사업내용

확정여부

예 산  

확보 여 부
계 약 체 결 ( 확정) 계약금액

단년도계약

확정

확보
총 공사금액(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입찰 및 계약
총 공사(계약)금액

다

년

도

장기

계속

계약

당해연도분 

확보

(총 예산 

미확보)

- 총 공사 금액으로 입찰

- 각 화계연도에 확보된 예산 범

위 안에서 계약 체결

당해연도 

계약금액

(총공사금액 부기)

계속비

계약
확보 총 공사 금액으로 입찰 및 계약

총 공사(계약)금액

(연부액부기)

� � � � � � �국계법 제��조��영 제��조 
�지계법 제��조��영 제��조�

� � ��� 계약상대자 수에 따른 분류

� � � � 0� 단독 계약 �� 계약상대자가 �인 계약

� � � � 0� 공동 계약 �� �인 이상의 수급인이 공동으로 수행�가능한 한 공동계약�


공동�� 분담�� 주계약자

� � � � � � � �국계법 제��조��영 제��조 
�지계법 제��조��영 제��조�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 300억원 이상  

<지방 2억～100억>)

①구성 방식
출자비율로 

구성

분담내용으로 구성

(면허분담 가능)

주계약자는 종합조정․관리 및 분담시공

부계약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

②대표자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주계약자가 총괄관리

③하자 책임
구성원 

연대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원칙)

  * 다만,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 연대책임

④하도급

구성원 전원

동의시

하도급 가능

구성원 각자 책임하에 

하도급 가능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 또는 

전문공종을시공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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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공 동 수 급 체

의  구성

종합업자간, 종합+전문, 건설+기타업체, 계열회사간 가능

이중공동도급, 사후공동도급 불가

지역의무/주계약자방식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사간 구성 
금지(공정위발표)

수의계약 시 공동 수급체구성 :전차시공자가 금차시공분 일부 공종면허 
미보유시 공동도급 가능

대표자의  
자격

입찰공고서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자(출자비율, 분담비중이 큰 업체)

종합심사(평가)낙찰제 대상공사는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이 50% 이상인 자

공 동 수 급 체  

구성 원 의  

수 와 지 분율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 : 5인 이하

(20% 
범위내
에서 
가감)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 (턴키 등 
천억이상 10인 이하 5% 이상)
[지자체] 5백억원 이상인 초대형 공사는 10인 이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하는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

[지자체]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지 역 의 무  

공 동 도 급

지역의무 : 일반공사 30%이상 / 녹색성장 등 40%이상/ 일괄,기술형 20%  

[지 자체 40%～49% ]

국 제 입 찰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적용 불가(특례규정 제39조)

<� = 
 � 
> � � 
?�

� � 
@?� = A @

� � ��� 기타

� � � � 0� 총액 계약 �� 당해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한 계약

� � � � 0� 단가 계약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체결하는 계약� �

� �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있을 때�

� � � � � � � � �국계법 제��조 
�지계법 제��조��제��조 영 제��조��제�'조�

� � � � 0� 종합 계약 �� 동일장소에서 서로 다른 기관이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 �

� � � � � � � � � � � � � �예산낭비
중복 방지��공기단축 등�

� � � � � � � � � � � � � � � � � � �국계법 제��조��영 제��조 
�지계법 제��조��영 제��조�

� � � �※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 : 임차·운송·보관 등 중단불가 사업 / 확정된 예산범위내 

계약(효력은 회계연도 개시후)

� � � � � � � � � � � � � � � � � � �국계법 제�'조��영 제��조 
�지계법 제��조��영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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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대형공사계약 

� � � � � � �� 총공사비가 �''억원 이상 공사 
� 신규복합공종공사"� 특정공사

� � � � � � �� 설계시공 일괄 
� 대안 
� 특정 공사��''억 미만�

� � � � � �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광역지자체�

� � � � � � � � �국계령 제�장 제��1��조   
� � �지계령 제�장 제��1�'�조�

� � � 2� 경쟁성 검토

� � � � ���일반경쟁 
�제한�등급��시공능력��지역��실적��
�지명경쟁 
�수의계약

� � � � ��� 품질확보를 위한 자격요구와 경쟁성 제고를 위한 자격완화가 공사

특성에 따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

� � � � � �  �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공사   ��자격제한 강화

� � � � � �  � 보편적 공법·기술의 사용 공사  �� 자격제한 완화

�일반경쟁	

� � � �� 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공사업 "�사업자등록�을 갖춘 자 모두를�

입찰에 참가하도록 함

� � � � !� 공공계약의 원칙 �국가계약법 제�조
지방계약법 제�조�

� � � � !�다른 계약방법은 모두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 가능�임의규정�

� � � � � � � �※법령상 의무(건설업 등록 등) 사항은 제한이 아님

�제한경쟁	

� � � ��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한다�

� � � �� �� 실적 #� 기술보유현황 $� 지역  ,� 시공능력평가액  /�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중복 제한할 수 없다���지역 "�실적
기술보유는�중복제한 가능�

� � �국계법령 제��조��제��조��규칙 제��1��조
지계법 령 제�'조��제��조��규칙 제��1��조�

�제한경쟁 �� 실적제한	

� � � �� 특정금액*종합 �'억�� 기타 �억�이상 공사�령 제��조 제�항 제�호�규칙 

제��조 제�항 
�지방령제�'조�

� � � �� 특수한 기술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령 제��조 제�항 제�호�규칙 제��조�

제�항 
�지방령제�'조�규칙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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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 발주대상 공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준공 실적

� � � 0� 규모�양�
금액에 의하는 경우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양�� 
�금액의 �배

�규모�양�의 경우 �
�� 기준 �배 이내 ��지계법 규칙�

� � 
�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조달청지침	

� � � !� 규모�양�� 또는 추정금액의 �
�을 원칙으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배 

범위 내에서 조정 집행

� � � !�실적으로 제한할 금액이 당해 공사 추정금액의 �'3�이상인 경우 적용

� � � !�대상공사 �� ��개 항목�공종��"�해외공사 
� �별표	�실적경쟁 입찰대상�

및 평가기준

추정가격기준

�''억원 이상의 건축공사 
클린룸��'''(이상 포함

�''억원 이상의 건축공사 
��'''(이상 종합병원

�''억원 이상인 건축물
리모델링공사

�'억원 이상인 
전차선로공사

�'억원 이상인
항공등화시설공사

�'억원 이상인 
항행안전시설

케이블 포설
����45급 이상�

�억원 이상의 
특수교케이블 공사

��억원 이상의
항만내진보강공사

�''억원 이상의 
농업토목공사

�''억원 이상의 
단지조성공사

���공종포함 공사
�''억원 1�''억원 

�제한경쟁 �� 기술의 보유 상황	

� � � ��특수한 기술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 � � � � �령 제��조 제�항 제�호�규칙 제��조 제�항��입찰계약집행기준 제�조 제�항��제�조 

제�항 
�지방령제�'조 제�항 제�호��규칙 제��조 제�항�입찰계약집행기준 제�장 �

1B �� ��

�%

�	�C�DEF�/GH��#I�%J�
KL�%�MN�

�	�KLOP�#%���QR�KLS�
T��UVW�X�


�	�KY�KLZ��S6[�\]�T�
�UVW�X�


�	�KLOP�#%���QR�KLS�

T��UVW�X�


^	�KY�KLZ��S6[�\]�

T��UVW�X�


_`
�a

�b cd���#���6�ef

�b

��
�gh���\]�ij��I�%J���

��
�kZ'��#lmVnop�qr��

QR���Z,'J��I�%J���

��
�qr.��\]�qr�sI�%J

tu����

v�gh���\]�ij��I�%J���

w�kZ'��#lmVnop�qr��

QR���Z,'J��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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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 지역제한	

� � � �� 공사현장 지역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 � !� 제한 지역 범위 �� 공사현장 소재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공동수급체는�

모두가 당해 지역에 소재�

� � �예외�� 공사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지역에 자격을 갖춘�자가�

�'인 미만인 경우

� � � � !� 지역제한 기준금액

구분 종합 전문
기타 관련법령

국가기관 ��억 미만 �'억 미만 국가 계약법시행규칙 제��조 제�항 제�호

지자체 �''억 미만 �'억 미만 지방 계약법시행규칙 제��조 제�호

공기업�� 준정부기관 ��억 미만 �'억 미만 계약사무규칙 제�조제�항

기타 공공기관 ��억 미만 �억 미만 계약사무 운영규정제�조 제�항

※ [참고] 지역의무공동계약 최소지분율

� � ��지방계약법 ��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절 ���라��'3�의무��1��3�임의��

� � �� 국가계약령 ��조 $��공동계약운용요령�조 2�호�고시금액미만���'3� 
�호�저탄소�

녹색���'3�대형공사 �'3�

�제한경쟁 �� 시공능력 제한	

� � � ��시공능력평가액이 추정가격의 일정배수 이상인자에게 입찰참가자격 부여

� � � � !� 추정가격의 �배�지방계약법 �� �배�이내 범위 

� � � � � � � �국가
지방 시행규칙 ��조#���

� � � � !� 종합공사 �'억 이상�� 전문 기타 �억 이상

� � � � � � � �국계법시행규칙 제��조 제�항 
지계법시행령 제�'조 제�항제�호�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4.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

� � � ��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대상 공사 중 �교량 #터널 $항만 ,지하철�

/공항 2쓰레기소각로 6폐수처리장 7하수종말처리장 8관람집회

시설 9전시시설 등 �'개 공사에 적용

� � � ��추정금액의 �'3이상 시공능력평가액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운영

� � � �� 토목·건축 복합공사인 경우 주 공종�추정금액이 큰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의 추정금액 �'3�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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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각� 업체가 �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며��

관련협회에서 평가하여 매년 �월말에 공시��월부터 적용�

�제한경쟁 ��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제한	< = @

� � � �� 건설업자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등급��개�으로 분류하고��공사규모에� �

따라 해당 등급에 속하는 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 부여

� � � �� 적용공사 ��추정금액 고시금액���억 원��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공사

� � � � ��적용제외 ��시공능력에 의한 제한경쟁이 적용되는 교량 :�철도 등 �'개 공사

� � � �� 복합공사는 총 공사 추정금액을 기준하여 등급을 정하고��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

� � � ��공동계약의 경우

� � � �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함

� � � �  �해당 등급 이하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지분율의 합은 �'3이상 이어야 함

� � � �  � �등급 업체의 �등급 이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은 �'3이하 이어야 함

�지명경쟁	

� � �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의 필요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 입찰에�

부치는 제도 �경쟁과 수의의 절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조 
� 지계법령 제���� ��조�

� � � ��지명대상

� � � �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한 경우 �� 특수 설비
기술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인�

이내인 경우

� � � � !� 소규모 공사 ��추정가격 �억원�전문-전기-통신-소방공사 �억 원��이하

� � � �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 � ��지명기준 �� �인 이상을 지명하여 �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함

� � � � � � ��지명대상자가 �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를 지명

� � � � � � ��시공능력 등에 따른 지명 기준

� � � � � � �A �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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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 � � �� 특정인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방법 �정부계약의 특례이므로 계약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조 
�지계법령 제���1��조�

� � � ��대상

� � � � !�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공사

� � � � !� 작업상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 � � !� 마감공사 �� 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 공사와 성토��옹벽�� 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

� � � � !�특허
신기술 공법*사전기술사용협약을 통해 경쟁으로 전환하여 집행�

� � � � !� 긴급공사��비밀공사��국가기관 
�지자체와 계약��접적지역��물품제조자가�

직접 설치

� � � � !�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소액공사

  ※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 � ��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있는 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와 계약체결 안됨

�수의계약 �� 소액	

유형
주 요 내 용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금액기준 추정가격 �억원 이하 추정가격 �억원 이하 추정가격 �억�천만원 이하

;� �인 �이상��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추정가격 �천만원 이하

� � � ��천만원 이하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

협동조합�� /� 자활기업�� 2� 마을기업�

� �� �1�번까지는 취약계층을 �'3이상 고용 요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제출

� � � �� 계약담당자는 �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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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추정가격 �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 �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일 이상��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수의계약 

안내공고

� � � !�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추정가격 �천만원 

미만 제외가능�

� � � � �� 계약상대자는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

신고서와 같이 제출

� � � !� 재안내공고 �� 요건을 갖춘 견적 제출자가 �인 미만인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

� � � !� 낙찰자 선정

� � � � �� 적격심사기준의 추정가격 �'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 �지방 

������3�� 이상 최저가격

�참고	� �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서의 제한적용

�  � *국가�� 본점소재지가 해당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광역 자치단체 기준 
�

다만��시·군에 자격을 갖춘 자가 �인 이상인 경우��그 시·군 안에 있는�

자로 제한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

�  �*지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장 제�절��

� � ���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 인접 시·군 
� 인접 자치구 
� 인접 

시·도 
�해당 섬지역

� � ��� 실적 
� 규격
� 재질-품질 
�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 장비·시설�

보유상황 
�시공여유율 
�제조공장-처리장 
�기타

※ [ 참 고 ]  수의계약 배제 대상

�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7절 [별표 1] )

� � � ! 부실이행 등으로 제재 받고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자

� � � ! 3개월 이내 10이상 지연배상금/5회 이상 하자보수 등 신용 불량

� � � ! 법 제33조 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등)

� � � ! 특별재난지역 5천만원 공사/2천 이상 3건 계약 중인 자 등

  ○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 (소액수의계약의 계약대상자 결정)

� � � ! 6개월 내 뇌물제공 등으로 부정당제재 받은자ü3개월 내 계약 포기서 제출 등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운영지침 [별지 10] : 공직자 등 과의 수의계약 

금지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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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6� 낙찰자 결정기준 검토

입찰

방법
대상공사 입찰제한방법

낙찰자결정방법

국가 지방

수의

계약
특허��장기차수공사등

단일업체

�견적경쟁�

0계속공사 �� 제�차 공사의 낙찰률적용�국계법시행령 

제��조�

0특허 등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적용

지명

경쟁
특수설비��실적 보유

해당업체

�통상�'개 이내�

0�''억원 미만 �� 적격심사

0�''억원 이상 �� 종합심사

제한

경쟁

고시금액���억원�이상

토목��건축공사

�등급별경쟁 

�지방 �� 일반경쟁�

0�''억원 미만 ��적격

0�''��''억원 ��간이종심

0�''억원 이상 ��종심

0�''억 미만 ��적격

0�''억 이상 ��종평�=�

��대상 �'개공사
#시공능력평가액제한

�추정금액의 �'3�
0종합심사 0종합평가�>�

고시금액���억원�미만

�지방 �''억원미만�
$지역제한 0적격심사

특수 기술 공법   
,실적제한

�당해실적�배수이내�

0�''억원 미만 �� 적격

0�''��''억원 ��간이종심

0�''억원 이상 �� 종심

0�''억 미만 ��적격

0�''억 이상 ��종평�?�

일반

경쟁
그 외 공사 �

0�''억원 미만 �� 적격심사

0�''억원 이상 �� 종합심사

일괄

입찰 등

중앙�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결정
제한경쟁과 동일 0설계"입찰가격평가 ��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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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념 �� 입찰에 부치는 사항과 계약에 관한 제반조건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림

� � � � ��국계법 시행령 제��조
지계법 시행령 제��조�
공사입찰 유의서	

� � ��� 공고내용

� � � �� 공사개요�예산액 등��� 적용법령�� 입찰방법�� 입찰�현장설명�장소�� 입찰일시��

입찰참가자격 등

� � � ��입찰 무효�� 공동계약�� 내역입찰�� ��심사�� 낙찰자 결정방법��현장설명��

기술협약�제�조의��� 등

� � � �� 예정가격 등 책정기준�제�조의��� 
�순공사원가기준���3�미만 배제 등��

�제�조의��

� �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제�조의 ��

� � � �� �대보험�건산법시행령 제��조의��
퇴직공제부금 등�제��조���정산여부 포함

� � � �� 계약�� 하도급 관련사항�제�조의��
이행보증
하자보증
공사손해보험
안전·

품질관리비

� � � ��일괄입찰 등의 설계비·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기준 
�분쟁 관련사항 안내 등

� ;� 입찰 공고내용에 착오·오류가 있는 경우

� � � ��경미한 착오·오류 �� 정정 공고 �공고기간 잔여일수에 �일 가산�

� � � ��중대한 착오·오류 �� 다시�새로운�� 공고 �해당 입찰공고 취소 후�

� � ��� 공고기간

구 분
입찰 공고일

현장설명일
현장설명  있을 때 현장설명  없을 때

�'억 원 미만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일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일전

�좌 동�

�'억 원 이상
�'억 원 미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일전 �좌 동�

�'억 원 이상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일전


�지방계약법
�고시금액 미만 �'일��
�고시금액 이상 �'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일전 

��심사 대상 �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일전

국제입찰 대상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부터 �'일전

 * 긴급, 재공고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5일전까지 공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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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입찰

� � � ��대상공사 �� ��억 원�광역지자체는 ���억원�� 이상 공사

고시기관 대상기관 적용금액

기재부장
관 고시

국가기관 83억 원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 

249억원 이상행안부장
관고시

광역지자체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부산광역시 내 자치구ㆍ군, 
인천광역시 내 자치구ㆍ군
서울메트로,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
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
역시도시철도공사

� � � ��정부조달협정의 기본원칙

� � � � �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 원칙 
� 옵셋��@@ABCA�� 금지의 원칙 
� 투명성   

� � � �DEFGAHFEBGIJ�� 보장의 원칙�

※ [참고] 국제입찰 시 첨부 요약서 안내사항 (예시)

[+,]  CPC NO. (UNxy�/Bz)  �p{�


� 전자조달시스템과 공고문 우선순위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되며��자체 시스템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전자적 공고의 방법 및 시기 등��$K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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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념 �� 공사품질 확보를 위해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는 

적격자�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제도 �� L��년�

신�행주대교 붕괴사고 계기��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L����월 도입

� � � � � � � � � � � � �국계법 시행령 제��조 
� 지계법 시행령 제��조�

� � ��� 대상 

� � � �� 조달청 �

� � � � �� �''억 원 이상 종합심사 대상공사에 선택적 적용

� � � � �� 대형공사�영 제�장���기술제안 입찰 등�영 제�장�

� � � � �� 고난도 �'개 공종

� � � #� 지자체 �

� � � � �� �''억 원 이상 종합평가 대상공사

� � � � �� 추정가격이 �''억원 이상 �''억원 미만인 ��개 공종의 공사

� � � � �� 추정가격이 �''억원 이상인 공사�공사의 성질��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

   ※ 조달청 적용 고난도 공종(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3조)

� � � � � *계약예규 재�조 ��개 공종 중 �'개 적용�

� � � ���교량�경간 �'M� NE�길이 �''M�이상�
� � � ���공항건설공사

� � � ���지하철공사

� � � ���터널건설공사

� � � ���쓰레기소각로 건설공사

� � � ���폐수처리장 건설공사

� � �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 � � ��� 관람집회시설공사 �지방계약법 바닥면적

��'''(�이상�
� � � ���항만공사

� � � �'��전시시설공사

� � � ����발전소건설공사

� � � ����댐 축조공사

� � � ����철도공사

� � � ����에너지 저장시설공사

� � � ����간척공사

� � � ����준설공사

� � � ����송전공사

� � � ����변전공사

�지자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도 유사 동일�

� � ��� 신청기한 ��열람기간 종료일로 부터 �'일 이상

� � � ��사전 심사 세부기준 열람  교부 기간 �� 입찰공고일로 부터 �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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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평가 

� � � �� �단계 ��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조달청 적용기준�

규모별 통과 기준 추정가격 ��''억원 이상 추정가격 ��''억 1�''억원 이상 추정가격 �''억원 미만

회사채 OOO�� �구성원 OO'� OO"� �구성원 OO'� OO�� �구성원 O"�

기업 어음 PQ�� �구성원 O"� O" O'� �구성원 O��

기업신용평가등급 OOO�� �구성원 OO'� OO"� �구성원 OO'� OO�� �구성원 O"�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적용기준�� ��상기 표의 �''억 이상
미만 기준 적용

�지방계약법 계약예규 적용기준�� ��상기 표의 �''억 미만 기준 적용

� � � #� �단계 �� 기술적 이행능력 평가

� � � � � � �''점 <� 시공경험���점�� "� 기술능력���점�� "� 시공평가결과��'점�� "�

신인도�R�점�� � S� 종합평점이 �'점 이상인 경우 심사 통과�지방법 ��

수행능력결격 T��점�

� � � � �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조�입찰적격자 선정�	

� � ��� 적격자 통보

� � � ��입찰참가자격 적격자  ����심사점수와 함께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

� � � � �� 입찰참가 적격자만이 관련 공사 현장설명에 참가 가능

� � ��� 이의제기 및 재심사

� � � ��신청자는 입찰적격자 통보일로부터 �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 � ��심사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재심사�제�'조�

� � ��� 개념 �� 입찰참가자의 견적능력을 제고시켜 입찰금액의 적정한 산출��

기술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 ��� 적용 기준 

� � � �� 공사의 성질U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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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국가계약법�� 공동도급은 구성원 중 �인만 현장설명에 참가해도 됨

� � � �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의��

� � � �� �지방계약법�� 추정가격 �''억 원 이상공사에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면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 입찰 허용�현장설명 실시는 의무가 아님�

� � � �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

� � ���개념 ��금액기준 낙찰
계약자의 결정기준 �입찰
계약체결전에 미리 작성 비치�

� � � ��예정가격 작성은 의무사항

� � ;�작성 예외

� � � ��작성 않음 ��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 � ��생략 가능 �

� � � � � ���� 추정가격 기준 �� 소액수의계약 대상 공사 �영 �'조 제�항�견적공고�의�

경우 제외	

� � � � � ����다른 국가기관�� 지자체와의 계약

� � � � � ����계약특성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개산계약

� � ��� 결정기준 �� 거래실례가격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  조사

거래실례 가격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가격

표준품셈단가

�년�회�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작성

� ��추정가격 �''억원미만 공사에 적용 V�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표준시장 단가

�W����월1� �

�년�회�

세부공종별로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작성

� ��추정가격 �''억원 이상공사에 적용 �표준품셈과병행 사용��국토부

� �� 실적공사비 �� L'�년1L��년

유사거래실례�
감정�� 견적 가격

거래실례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등이 없는 경우 

원가계산 가격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원가를 산정한 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가산하여 작성

국토교통부 누리집�XCCHA�

YYY�MNZ[C�\N�]E� 정보마당
훈령-예규-고시
공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XCCHA�

INAC�][IC�E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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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계산에 의해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등의 책정기준과 일반관리비율��이윤율 등은 입찰공고에 명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조 제��호�입찰공고의 내용�	

� � ��� 예정가격 작성 ��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난이도�� 계약조건�� 기타 

제반사항 고려 �부당감액�� 과잉계산 금지	

예정가격기초조사서 공사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

예비가격기초금액 � 입찰일 �주일 전 나라장터에 발표    0�공사원가계산금액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R�3� 범위내 ��개 작성 �상위 �개�� 하위 �개�

��자치단체 �� R�3�범위내     _� � � � �상위 �개��하위 �개�

추첨 �� 예정가격 입찰자가 복수예가 �개씩 추첨  0�가장 많이 추첨 된 �개 산술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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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의 개념 �� 계약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국계법 령 제��조 
�지계법 제��조 �공사의 입찰��

� � ��� 입찰 보증금 �� 입찰 금액의 �
�''�이상 상당 금액을 현금 또는 지정된�

보증서 등으로 납부��납부 면제�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	�

� �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 �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일 이후일 것

다만��일괄
대안입찰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일 이후일 것

� � ��� 입찰방법

� � � ��전자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는 입찰

� � � �� 직접입찰 �� 입찰장에서 입찰참가자가 직접 입찰서를 작성 투찰�우편

입찰 등�� 
� 국제입찰 등에서 활용

� � ��� 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 � � �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조�경쟁입찰의 성립�
지계법시행령 제��조	

� � ��� 입찰의 불성립�유찰��

� � � �� 재입찰 ��다시 공고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치는 것

� � � � ��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없는 경우

� � � � ��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 � � #� 재공고 입찰 ��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는 것

� � � � ��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 � �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국계법 령 제�'조 
�지계법 령 제��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 � � � �� 재입찰 
�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간을 제외하고 최초 입찰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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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역입찰

� � � � �� 개념 ��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입찰 �건설업체 견적능력�

제고�� `� 총액입찰�총액금액 기재�

� � � � � � � � � � � � � �국계법 령 제��조 
� 지계법 제��조 �공사의 입찰��

� � � � �� 대상 �� 추정가격 �''억 원 이상은 내역입찰 대상

� � � � 0�물량내역서에 단가만 적음��수정 불가 T�추정금액 �''억원 미만 공사

� � � � 0�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되��수정 가능 T�추정금액 �''억원 이상 공사

� � � � 0� 순수 내역입찰 T�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적용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


� 내역입찰의 무효 �국계법 시행규칙 제��조 
� 지계법 시행규칙 제��조�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입찰��예외����'원 미만�

�!�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등�별 합산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 상의 공종 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
�''이상인 경우

� � � � �� 조달청은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조제�항에 따라 무효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 체결 시까지 보완토록 운영

�!�입찰서 금액��산출내역서 총계금액��항목별금액을 정정하고 정정 날인을 누락한 경우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조 
�지자체 입찰�계약집행기준 제�장 제�절����

� � ��� 입찰의 무효

� � � ��입찰참가 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 � � ��상호�법인 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

� � � ��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대표자가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 ��

모두 무효 처리

� � � �� 내역입찰에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복사 등�한 산출

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 � � �� 종합공사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건설공사금액하한 �국토부고시�	

� � � �� 대기업인 전기�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전기�정보통신�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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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 � �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 � � �「공동계약운용요령」제�조�수급체의 구성�를 위반한 입찰

� � � ��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개찰현장에서 취소의사 표시
� 계약

담당공무원이 인정�

 ※ 입찰 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 ���국가계약법

�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

� � � ���지역제한경쟁 ��본점소재지 기준일 입찰공고일 전일�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 � � ��� 지역의무공동도급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 �'일 

이상 경과

� � � ��� 영업정지 처분 �X건설산업기본법Y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자격을 

판단

� � �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자격제한기간이 만료

� � � ���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변경신고 후에 변경된 상호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

� � � � � �공사입찰유의서 제�조의��

� ���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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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

 ※ 입찰참가자격 확인·판정은 입찰집행 시 또는 입찰종료 후에 할 수 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1조)

� � ��참고	�도급하한



��� ����������

������������	
�	�
 � 31

�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국토부 고시�

� �;� 전기�정보통신�� 공사금액의 하한 �전기공사업법 제��조 령 제��조의��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령 제��조의 ��

� � ���도급하한 적용 대기업자

� �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공정거래법�� 
� 공공기관 공사업자� 
�

지방직영기업 등

� � ���공사금액의 하한 금액 �� �'억원�수의계약 예외�

� � ��� 입찰의 취소

� � �� �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수요기관의 예산사정,�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S�취소

� � �� �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시스템 오류 등 
�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 S�전체 취소

� � �� � 상기 취소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조�

� � ��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장 제�절 ���재공고와 정정공고��

� � � � a�시기 ��개찰 전 까지 취소나 정정이 가능 

� � � � a�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공고 

� � � � a�정정공고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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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낙찰자 결정 기준

� � � �� 종합심사�평가�� �� 추정가격 �''억 이상 공사

� � � #� 적격심사 �� 추정가격 �''억 미만 공사

� � � � �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의 경우 추정가격 �''억 이상은 간이종심제 대상

� � � $� 수의계약 �� 견적공고�제한적 최저가�

� � � ,� 기술형 입찰 �� 설계 "�입찰가격 평가��가지�

� � ��� 적격심사

� � � �� 개념 ��낙찰예정자의 당해 공사의 계약이행능력이 있는지 여부 심사�W�������도입�

�국계법 시행령 제��조 
�지계법 시행령 제��조�

� � � #�대상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일괄 :�대안 입찰 공사를 제외한 �''억원�

미만의 일반공사에 적용���'����������국가계약법 적용기관 �''억원 미만�

� � � $� 선정기준 ��

� � � � � � �� �''억 원 이상 공사 �� 종합평점 ��점 이상인자�지방�

� � � � � � �� �''억 원 미만 공사 �� 종합평점 ��점 이상인자

� � � � � �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조�낙찰자 결정��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장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절 낙찰자 결정	

� � � ,� 이의신청 �� 적격심사 탈락자에게는 평점을 통보하고�� �일간의 이의신청�

기간 부여

� � � � � �� 평가 담당공무원의 오류 :착오로 인한 평가 잘못 시정


� 적격심사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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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하한율

� �� 가격을 제외한 심사분야의 평가점수가 ‘만점’이라는 가정 하에 적격 

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공사규모별 예정가격 대비 최저낙찰률

;� 순공사원가 기준 공고

�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부가가치세��
�적격심사
종합심사 대상 계약

� ��� 예정가격이 �''억원 미만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분의 ���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항

� ���원가계산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합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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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합심사�간이 포함��

� � � ��� 추정가격 �''억원 이상 공사 �공공사업 공사비 적정성 제고�

� � � ��� 일반공사,� 고난도공사,� 실적제한공사,� 간이형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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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합평가�지방계약법�

� � � �� 개념 ��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의 시공실적:시공품질: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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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상 �� 추정가격이 �''억원 이상인 공사

� � �� 평가 항목 ��

� � �  � 적격성 심사 분야�시공실적�� 신용평가�

� � �  � 종합평가 분야�입찰가격��동일실적 경과정도��기술능력��시공품질��하도급

적정성��사회적신인도��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 ��� 계약의 성립 �� 계약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확정

� � � ��계약의 목적��계약 금액��이행 기간��계약 보증금��지체 상금 등을 기재

� � � �� 낙찰통지를 받은 후 �'일 이내에 계약 체결�공사입찰유의서 제��조
입찰

유의서 제�절 ���

� �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경우�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

제재

� � � � � �국계법 제��조�� 령 제�장� �제��조�계약서의 작성�� 1�
지계법 제��조��

령 제�장�제��조�계약서의 작성�1�

� � ��� 계약문서의 구성

� � � !� 계약서

� � � !�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

� � � !� 규정�입찰 유의서
특별 유의서 
�일반 조건 및 특수 조건 등�

� � � !� 산출 내역서�내역입찰의 경우�

� � � !� 기타 필요 시�공동 도급 표준 협정서��부대 입찰서 등�

�
�계약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는 경우

� � � � �천�지방b�천�만원 이하의 계약
경매
전기 수도 가스의 공급 계약
국가 지자체간


물품�즉시 인수
�성질상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영 제��조
�지방령�

제�'조�

� � ��� 계약 이행 보증 �국계법령 제��조
지계법령 제��조�

� � � �� 계약보증 �� 계약 금액의 ��3� �지방계약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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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행보증 �� 계약금액의 �'3� ��'3미만 낙찰의 경우 �'3�

� � � �� 발주기관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선택

� � � � � � �� �지방��''억 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와 일괄-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공사는 공사이행보증 의무화

� � ��장기계속 공사계약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3�납부 ��연차별 계약이행 완료 분은 반환

  ※ 이행보증 : 보증기관은 입찰공고 시 정한 자격 이상의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음

� � &� 계약이행보증 감면

� � � ��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감면 �� 계약보증 �3�c�� 이행보증 �'3�c� �

�부실업체 등 제외�� 
� 코로나 ��� 관련 한시 적용 감면

� � ��� 기타 확인�확보��사항

� � �� 수입인지 ��총 부기금액 기준 �1��만원��단계�� �인지세법 제�조	

� � �� 국민주택채권 매입 ��건산법 적용공사 계약금액의 '��3��주택도시기금법	

� � �� 도시철도채권 매입 ��계약금액의 �1�3�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도시철도법	

.� �참고	� 계약심사 제도

� � �� 개념 ��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입찰
계약 

전후 단계에서 기초금액��예정가격��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는 제도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장�

� � ��시  �도는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설치�� 시  �군  �구는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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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착공신고 �� 계약자는 착공신고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후 착공

� � � ��� 현장기술자지정 신고서�건설산업진흥법령 등�

� � � ��� 공사공정예정표

� � � ���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계획서

� � � ���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 � ��� 착공 전 현장사진

� � � ���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 � � � �� 산출내역서�총액입찰의 경우�� 
� 공동계약 이행 계획서 
� 공사손해보험�

가입증서 등 등

� �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조 
�지자체 제��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절�� ���

� � ��� 착공 시작 최소 기간 확보

� � � ��추정가격 �'억 미만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 � � ��추정가격 �'억 이상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 � ��� 대상 �� 공사 물품 제조 용역 계약 *제외 �� 부정당업자 제재중인자�

� � ��� 기한 �� 청구일 ��일 이내

� � ��� 범위 �� 계약 금액의 �''분의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계약금액별�

일정 비율 의무지급�

� � d�계약금액별 의무지급 비율�지방계약법 예규는 �'3�이하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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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해복구공사

계약금액 의무지급비율 계약금액 의무지급비율

�''억원이상 �''분의 �'
�'억 이상 �''분의 �'

�'억원 1�''억원 미만 �''분의 �'

�'억 미만 �''분의 �'
�'억 이상 �''분의 �'

�'억원 미만 �''분의 �'�

� � *�'3� 추가지급�
� � � � �� 원자재 가격 급등 #�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용역계약 $�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조제�항제���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장���조1��조�� 
�
지방 집행기준 제�장�

� � ��� 사용 �� 노임지급과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

� � ��� 채권확보 ��이행종료일로부터 �'일 이상의 증권
보증서

� � ��� 정산 �� 선금액 e� �기납�기성��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 ��� 반환청구 �� �� 계약 해제·해지 #� 선금조건 위배 $� 하수급인에 배분

위반���일내��,�감액계약�감액비율
�'3�미초과시 배서증권 징구�

� d� �통지�� 확인 등	

� � �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일 이내 통지

� � � ��지급일 �'일�지방b� ��일�내 자료 제출 S�선금배분��수령내역 비교·확인

� � � � � �지방계약법 예규��적합한 용도 사용 확인 필요한 경우 사용내역서 제출 

� � ��� 기준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구성원의 출자비율
분담내용 변경 불가�원칙�

� � � � *예외�� 계약내용의 변경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여 구성원의 연명으로 발주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 � �공동계약 운용요령�예규�� 
� 지방 제�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 ��� 변경관리 ��

� � � !� 낙찰자 결정전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 결격 S�해당구성원 제외 심사

� � � !� �원칙�� 변경
탈퇴 구성원의 잔여지분율 다른 구성원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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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잔존구성원만으로 필요한 요건�면허�실적 등��부족 <�발주자 동의  

� S�새로운 구성원 추가 �이행보증 건 ��보증기관 보증채무 이행청구�

� � � !�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수급체 탈퇴 구성원은 부정당업자 제재

� � � � � � � �� 단�� 계약이행이 곤란한 사유로 �탈퇴없이�� 출자지분을 변경하고 

잔여지분을 타 구성원이 이행하면 제재 안함

� � ��� 개념 �� 도급 받은 공사의 전부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자와�

체결하는 계약

� �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 적용

� � � !중소기업간 하도급은 원사업자의 기업규모가 수급사업자 보다 큰 경우에 적용

� � � � � � ��기업규모 ��시공능력평가액�연간매출액���자산총액��상시고용 종업원수

� � � � � � ��원사업자의 시평액이 ��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

� � � !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지위를 갖고 공사를 위탁하는 경우도 적용

� � � !미등록�무면허��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는 적용하지 않음

� � ��� 하도급 계약

� � �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교부해야 함 S�위반시 과징금
과태료 부과

� � � � �� 하도급법 ��하도급대금의 �배 범위내 과징금 부과 �제�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조의��과징금�	

� � � � � ��계약서 미체결
미교부�원사업자�� 
�계약서류 �년간 미보존·계약서류 

허위 작성�원사업자f수급사업자�

� � � � �� 건산법 ��계약서 미체결 �법 제��조제�호��S���'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 하도급 통보 및 심사

� � � !하도급 통보� �� 하도급 계약체결 �'일 이내 발주자에 통보�건산법령 제��조�

� � � !하도급 심사 �� 하도급율이 ��3� 미만인 경우 하도급 적정성 심사

� � � � � �� �'점 미만인 경우 하도급계약 또는 하수급인 변경 요구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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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도급 제한

� � � !일괄 하도급 금지 T� 건산법 ��조 ��� 시행령 ��조

� � � � � �� 도급받은 공사�여러 동의 건축공사는 각 동별�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부대공사 제외�� 하도급

� � � � *예외�� 도급 받은 공사를「계획%관리%조정하는 경우」�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일괄 하도급 가능

� � � � � g� 전문공사를 업종별로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 � � �

� � � � � g�도서%산간벽지 공사를 당해 시%도 중소업자 또는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 � !� 재하도급 금지 T� 건산법 ��조 #1,� � 시행규칙 ��조의�

� � � � *예외�� 발주자가 공사품질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인정한 경우 

재�하도급 가능

� � � � � g� 동일업종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 � � � � g� �'3� 이내�발주자의 승락�

� � � � � g� 대금지급 등과 관련 공사 품질 및 시공상 능률 저하 방지

� �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 � �� 대상 �� 도급금액 �'억원 미만 공사는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일부 직접시공 

의무 �건산법령 �'조의��

� � �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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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시공 계획서 ��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 발주자�또는 4hij�k�전송��에게�

제출

� � *예외�� �천만원 미만 이고�공사기간 �'일 이내인 공사

� � � ��위반시 제재 ��

� � �  � 법 제��조의�제�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만원 

이하 과태료

� � �  � 직접시공 의무위반 �� �년이내 영업정지
도급액의 �'3�상당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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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도급 대금지급의 확인

� � � !�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선금 비율 이상 지급

� � � � � � � ��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 � � !� � 도급대금 부당지급 ��부정당업자 제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건산법 제��조�

�참고	�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 제도개요

�� � 입금체불은 건설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 병폐 ��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L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L���������을� 통해�

��입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해 공공발주자가 임금��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L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W�전면 확대

� l� 건설산업기본법 개정�m������을 통해L�������부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의무화

�� � 발주기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탬�\�n��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기존 나라장터 사용자는 별도 조치 없이 사용 가능�� 
� 전자대금시스템

이용약관 동의 및 사용승인 신청 
� 담당업무�권한�� 설정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미 �� XCCH�

YYY�\�n�\N�]E

� � ��� 개념 �� 계약 체결 후 가격 상승·하락
계약금액 조정
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

� � � � � �국계법령 제��조��시행규칙 제��조  
�지계법령 제��조��시행규칙 제��조�

� � ��� 요건 ��

� � � ��계약 체결 후 �'일 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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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의 등락율이 �''분의 �이상일 것

� � � ��증액 시는 조정신청이 있어야 함�감액시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 요구�

� � ��� 조정금액 산출

� � � !� 조정 기준일 기준

� � � !� 물가 변동 적용 대가 대상

� � � !� 공사 공정 예정표 기준�조정기준일 이전 완료 되어야할 부분 제외�

� � � !� 기타 선금 및 기성대가 공제 기준�감액시에도 기성대가는 제외�

� � ��� 사유

� � � ��사정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 � �  � 설계서 불분명,� 누락,� 오류,� 설계서간 상호모순,� 현장상태와 설계서상이,� �

신기술 공법 등

� � � ��발주자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 �� 산출내역서 단가의 과다
과소��원가계산의 과다
과소 등은 설계변경 대상 아님

� � � �국계법 령 제��조��시행규칙 제��조의��
�지계법 령 제��조��시행규칙 제��조�

� � ��� 단가적용

� � � !� 증감된 공사량에 대한 단가 ���계약단가 적용 원칙

� � � !� 증가된 물량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을 때 ��� 예정가격 

단가를 적용

� � � !� 계약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인 경우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낙찰율

� d� 예외 ��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낙찰률�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



��� ����������

������������	
�	�
 � 43

� � ��� 설계변경 억제

� � � �� 예정 가격의 ��3� 미만�� 당초 계약금액의 �'3� 이상  증액 �� 계약심의

위원회 S� 소속 중앙관서의 장 승인

� � � �� 총 공사 규모 �''억 이상 공사의 기본계획 또는 공법 변경 �� 지방심의

위원회의 심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조�

� � � �� 총사업비 대상사업 �토목 �''억 원 이상 
�건축 �''억��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름

� � � ��대형공사 계약 ��정부 책임
천재·지변이외 계약금액을 증액 불가�령 제��조�

� � � �� 계약변경 정보 공개의무�국계법령 제��조의�� 
� 지계법령 제���조 제�항 

제�호�o� �국가�지정 정보처리장치 
� �지방�지장자치단체의 홈페이지

� � ��� 개념 �� 모든 계약 내용 변경 사항 중 물가 변동과 설계변경 제외한 

계약내용 변경�개념 다소 포괄적�� 조정금액산정 어려움�

� � � � � � �국계법 령 제��조��시행규칙 제��조의�� 
�지계법 령 제��조��시행규칙 제��조�

� � ��� 조정 방법 �

� � � p� 변경된 내용에 따라 �객관적 자료 활용�실비 범위 내에서 조정

� � � p� 계약 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

� � ��� 사례

� � � !�토취장의 위치변경에 따른 토사 운반 거리 또는 운반 방법의 변경 등

� � � !� 지질조사서가 현장과 상이하여 굴착속도 저하 등 물량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는 계약내용의 변경

� � � !� 발주처의 사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 � !� 관계 법령의 재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비목이 추가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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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사 및 준공처리

� � � ��공사 완공 서면 통지 S� 계약담당공무원
감리

� � � ��검사 �� ��일 이내 계약자 입회하에 검사

� � � � � � �연장 ��불가항력적 사유 �일
�''억원�계약금액"관급액�이상��특별사유 �일범위내	

� � � ��검사조서 작성 
�완료통지 
� 재검사 기회부여

� � � � � �기성은 감독조서로 대체 b� �회 마다 �회는 검사조서�

� � � ��서면 인수요청�계약상대자��S�즉시 현장인수증명서 발급�발주자��S�인수

� � � � � �국계법 제��조�시행령 제��조
지계법 제��조�시행령 제��조�

� � ��� 대가지급

� � � �� 청구 받은 날로부터 �일 내�불가항력의 경우 �일 연장�� �기성
기납 부문�

대가지급 �'일 마다	

� � � ��청구 서류

� � � �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 � � �  �기성금인 경우 기성 �감독�검사조서

� � � �  �선금·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 � � �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단��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 � � �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하자보증서

� � � �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 � � �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사본��하도급자의 대금수령확인서 등�

    ※ 이행기간 경과시 지체상금 부과

� � � � � � � �국계법 제��조�시행령 제��조 
�지계법 제��조�시행령 제��조�

� � � � �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
계약금액에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금액�

� � � � � �� 기성부분 또는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 

�인수하지�않고 관리·사용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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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 

인수에 한함

� � � � � � �국계법 령 제��조��일반조건 제��조 
�지계법령 제 �'조��일반조건 제�절 ���

� � � � � �� 시설공사 공사계약 지체상금 징수비율  �� �천분의 '��

� � � � � �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분의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의 �'으로 함

� � � � �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계속 이행 가능성 검토 필요

� � � � � � - 유지필요 시 잔여계약금액 기준 추가보증금 징구 후 유지 / 유지 불가 시 

계약해지조치

� � ��� 개념 �� 계약이행 완료 후 일정기간 동안 발생
공사의 하자보수 책임

� � ��� 책임기간 ��공종별 �1�'년�시행규칙 별표��

� � � !책임기간 개시 �� 계약목적물 인수한날과 준공검사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개시�부분완료 �� 부분 인수한 날과 관리사용개시한 날 중�

먼저도래한날�

� � � � � �건산법령 제�'조 
�국계법 령 제�'조 
�지계법 령 제��조�

� � ��� 보증금 납부

� � � ��시기 ��준공검사 후 대가지급 전 �보증금율 �� �1�'3�

� � � � � �국계법시행규칙 제��조 
�지계법시행규칙 제�'조�

� � ��� 하자검사 ��년�회 의무 �최종검사 T�만료 ��일전 1�만료일 사이�

� � � d� 전문기관 하자검사 대상

� � � �� 예정가격 ��3� 미만 공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조’의�

시설물�철도
항만
댐 등�� �국계법 령 제��조 
�지계법령 제�'조�

� � ��� 개념 �

� � � ��해제 ��당초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조치

� � � ��해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일정시점부터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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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유

� � � �� 계약상대자 책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조	

� � � � � �� 계약의무 불이행

� � � �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이행가능성
유지필요 시 추가

보증금 징구 후 유지�

� � � #�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해지��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조	

� � � � � �� 객관적으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시

� � �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조	

� � � � � �� 공사계약내용변경으로 계약금액의 �'3이상 감소

� � � � � ��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3초과

� � � � � � � �국계법 령 제��조��공사계약일반조건 제��조 
�지계법 제�'조의���령 제��조��

일반조건 제�절�

� � ��� 통지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에게�

통지 �내용증명 등�

� � ��� 대가지급 ��기성부분 인수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 � � ��선금 잔액이 있을시 계약상대자에게 반환요청

� � � ��계약상대자 책임시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징구

� � ��� 보증금 국고 귀속 �� 계약불이행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 � � � �국계법 제��조��령 제��조 
�지계법 제��조��령 ��조�

� � ��� 책임에 따른 조치

� � � ��계약상대자의 책임  �� 부정당업자 제재

� � � ��발주 기관 사정 변경으로 인한 사유 �� 비용 지급 검토

� � ��� 부정당업자 제재   �국계법 제��조의 ��영 제��조
지계법 제��조��영 제��조�

� � � ��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나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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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 행정절차법(22조)에 따라 청문회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 � ��� 과징금 �국계법 제��조�영 제��조의 �1��조의 �� 
� 지계법 제��조의���

영 제��조의 �1��조의 ���

� � �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위반행위에 적용

� � � ��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 책임이 경미한 경우

� � �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

� � ��� 시공평가 �건진법 제�'조��령 제��조	

�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국토부 고시�	

� � � ��목적 ��시공의 적정성 평가 �� 건설업자 기술수준 향상과 품질확보

� � � ��대상 ��총공사비�공사예정금액�� �''억원 이상 공사

� � � ��평가 ��시공평가위원회�공무원 및 전문가 �인 이상�

� � � ��시기 ��공사 �'3�이상 진척 1�준공 후 �'일까지

� � � ��결과 ��평가완료 ��일 이내 국토부장관에 제출�j�kDqri�

� � ��� 사후평가 �건진법 제��조��령 제��조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부 고시�	

� � � ��대상 ��총공사비 �''억 이상 건설공사

� � � ��시기 ��준공 후 �년 이내

� � � ��평가 ��발주청 
� 사후평가위원회�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

� � � ��내용 ��사업성과
효율성
파급효과 등

� � � ��결과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jPsi��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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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l� 시설사업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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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조달청 시설사업 단계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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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기술검토 �� 공고전

� � � ��내역�예산�검토  #�입찰참가자격 검토  $�계약방법결정�경쟁성고려�

� � l� 내역�예산�

� � � �� 관급자재�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구분

� � � #� 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품목 분리발주

� � � $� 폐기물처리비 분리발주

� � �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분리발주

� � � /�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 여부

� � � 2� 신기술�특허�� 공법 관련

� � � 6�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계상 여부

� � � 7� 공사기간 산정 근거

� � l� 입찰참가자격

� � � �� 공사종류에 따른 등록면허 

� � � � �� 건설업 ��종합�� 전문 
� 기타 �� 전기�� 정보통신�� 소방��문화재 등

� � l� 계약방법

� � � �� 경쟁계약 �� 일반경쟁�� 제한경쟁�지역�실적�시평액�등급��� 지명경쟁

� � � � ��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종심제�종평제���기술형입찰

� � � #� 수의계약

� � l� 추정가격

� � � ��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국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	

� � � #� 국제입찰 대상��계약방법��대형공사��내역입찰 여부 판단기준

� � l� 추정금액

� � �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 관급금액�관급자설치 관급 제외�

� � � #� 시공비율 산정�����적격���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및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기준

       ※ 건산법 ‘공사예정금액’은 추정금액을 의미, 도급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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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 � � �� 발주기관이 낙찰자에게 공급하고�� 낙찰자가 현장에 설치하는 자재

� � � #� 설치비는 도급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에 포함�예��철근�� 레미콘��

아스콘 등�

� � l� 관급자 설치 관급금액

� � � �� 관급자재 납품업자가 현장에 설치하는 자재�현장설치도 조건�

�예��엘리베이터��수배전반 등�

� � l� 원가계산서로 보는 추정가격�� 관급금액��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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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관급자재�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구분

� � l�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 분리발주

 � �t� �목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중소기업지원대상품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분리발주�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보호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

 � �t�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 

및 시행령 제��조

� � � �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 � � �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중기부 고시�

 � �t�대상 공사

� � � � � �� �종합��예정가격 �'억원 이상

� � � � � �� �전문 기타�� 예정가격 �억원 이상

 � �t� �직접구매 기준�� 추정가격 �천만원 이상인 경우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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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폐기물처리비 분리발주

� � � �� 건설폐기물 �예시�폐아스콘��폐콘크리트 등

 � �t� �대상�� 건설폐기물 �''CNG�이상은 용역으로 분리발주

 � �t� �근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조��시행령 제��조

� � � #� 지정폐기물 �예시�폐석면 등

 � �t� �대상���'(�또는 �톤��이상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분리발주

 � �t� �근거�「폐기물관리법」�제�조 제�호 및 제��조��시행령 제�조 및 별표�

「산업안전보건법」제���조 제�항���제��조의�� 제�항�

� � l�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분리발주

 � � t� ��대상�� 건산법에 따른 건설공사 외에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분리발주가 원칙

 � � t� ��근거��

� � � � � �� �전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조��별표 �

� � � � � �� �정보통신�「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조�� 별표 �

� � � � � �� �소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조�� 별표 �

 � � t� 다만�� 다음 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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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여부

 � � t� ��가입대상��교량��터널 등 �''억원 이상 고난도공종 포함 공사��기술형입찰�

다만��필요한 경우 가입 가능

 � � t� ��가입방법�� 시공사 가입방식�보험료 도급에 계상���발주자 가입방식

�보험료 도급에 미계상�

 � � t� ��근거�

� � � � � �� �국가�「�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조

� � � � � �� �지방�「�행안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장 제�절

� � l�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관련

 � � t� 신기술�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단계에서 

수요기관과 기술보유자간에 기술사용조건�기술사용료 또는 하도급조건 등�을�

협의-반영하여 기술사용협약을 체결

 � � t��관련 규정��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조의���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장�

제�절 다�

 � � t검토사항

� � � � � �� 공법심의 여부��만료기간��권리 관계 등��지자체��통상실시권자와 협약 불가�

� � � � � �� 기술사용료 조건인 경우 원가계산서에 비용 반영

� � � � � �� 신기술�특허��부분의 금액이 �'3를 초과하는 경우

� 상호시장진출 제한 또는 하도급불가�상호시장진출 허용�으로 발주

�상대업역 도급 시 직접시공이 원칙이나 �'3�이내에서 하도급 가능�

 � � t��참고�� 조달청 계약요청 시 관련자료 제출

� � l�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계상 여부 

 � � t��대상��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비용이 필요한 경우 도급금액에 비용 계상

 � � t��공고�� 해당 비용��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

 � � t��근거�

� � � � � �� �안전관리비�「건설기술 진흥법」제��조��시행규칙 제�'조 제�항

� � � � � �� �품질관리비�「건설기술 진흥법」제��조��시행규칙 제��조 제�항

�참고�� 조달청 계약요청 시 체크리스트�안전�� 품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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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공사기간 산정 근거  

 � � t�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입찰공고 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하며��

총공사비 �''억원 이상�시-군-구는 �'억원 이상��건설공사는 지방심의

위원회��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 t��관련 규정�「건설기술 진흥법」제��조의��′��������� 신설�

� � � � � �� �국토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 � � � �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국토부�

 � � t��검토 사항��계약요청서와 산정 근거의 공사기간 일치 여부

 � � t��참고�� 조달청 계약요청 시 산정 근거 자료 첨부

 *  산 정 근거  예 시

1. 공사개요

   가. 주요 공사량

 

  
   나. 야간작업 등 연속공사 필요 여부

   다. 시공 조건 등(교통분석 교통처리계획도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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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상기 일정은 추정한 것으로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요약공정표

  ※ 전체 공사기간, 준비 및 정리기간, key 마일스톤, 주공정선 표기

3. 공정분류구조(WBS)

  ※ 대/중/소, 단위공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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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일 작업량 산정근거

  ※ 조정 및 추가시 내용 및 근거 명시

5. 준비기간 산정근거

  ※ 조정 시 근거 명시

  ※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초기 하도급업체의 선정, 인ㆍ허가, 도면검토, 측량, 

현장사무소ㆍ세륜시설ㆍ가설건물 설치, 건설자재ㆍ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본 공사 착수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하며, 각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반영

6. 비작업일수 산정근거

  가. 휴일자료

  나. 적용 기상조건

      (예시) 주공정 비작업일수 산정을 위한 기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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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상조건별 월별비작업일수 등

(예시) 기상조건에 따른 월간 비작업일수(철근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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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업일수 산정근거

      (예시) 작업일수 산정(철근콘크리트공사)

  ※ 공정분류구조(WBS)에 맞추어 단위작업별 실작업일수 산정

* 참조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0.12. ., 국토교통부)

� � l� �건설산업 이해	� 건설산업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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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건설산업 이해	� 건설시장의 스타트업이 적은 이유u

� � l� 건산법 개정 추진배경

 � � t� ��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여 년간 종합 전문건설사업자간 업무�

영역을 제한하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유지

 � � t� �개 공종이상 종합공사의 원도급은 종합건설사업자만�� 전문공사원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만 가능하도록 건설사업 업역규제

 � � t� 종합건설사업자는 시공기술 축적보다는 하도급관리��입찰영업에 치중하며 

실제 시공은 하도급업체에 의존

 � � t� 전문건설사업자는 사업물량 대부분을 종합건설사업자의 하도급에 의존��

수직적 원 하도급 관계 고착화로 저가 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확산

 � � t� 발주자의 역량있는 건설사업자 선택권 제약

*  건 설 공 사  발 주기 관 설 명자료  

Ⅰ. 건설 업역 개편

□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여년간 유지해 온 종합ㆍ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 

발생



 �� ������!"#�$� �%��&'

������������	
�	�
 � 65

   *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

 ㅇ 이에 따라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 장  

진 출 이  가 능 하 도 록 업 역 규제 를  폐 지 하는 내용으로「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18.12..31. 개정, 공공기관 ’21. 1. 1. 민간은 ‘22. 1. 1. 시행)

 ㅇ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종합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와 

전 문 업 체 가  도 급 받 기  위 한  자격요 건 을  정 하 고 , 시 공 자격 판 단 을  위 한 

등 록기 준  확인  절 차 , 건 설 공 사  하 도 급  제 한 의  예 외 사 유 를  정 하 는 등 

시 행 령 및 시 행 규칙  개정 (‘20.10. 8)

□ 종 합 ·전 문 공 사  구분기 준  현 행  유 지

 ㅇ 발주자는 설계 내역서에서 주된 공종과 부대 공종을 구분*하고, 해당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의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

    * 종합관리능력‧공사특성 등 고려 → 동일 공사라도 종합/전문공사로 구분 

가능

 ㅇ 주된 공종 및 부대 공종 구분을 위한 법령상 기준도 현행과 동일

□ 다 만 ,  공 사 종 류 에  따 른  시 공 자격( 입 찰 참 가  자격)  제 한 은  폐 지

 ㅇ (종 전 ) 종 합 공 사 는 종 합 업 체 , 전 문 공 사 는 전 문 업 체 만 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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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외) 4억 미만 복합 공사는 전문공사로 발주 가능 및 전문업체 시공 가능

 ㅇ (개선 ) 종 합 ·전 문 업 체 가 상 호 공 사 (종합↔전문) 진출 및 시공 가능

  - 이를 위해, 전문업체는 업종별 및 종합업체 등록기준 충족이 필요하고, 

종합업체는 전문공사 직 접  시 공 *  필요

   *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말하며(직영시공),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v� 종합업체 → 전문공사 과도한 진출 제한

  - 4.3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종합업체 입찰참가 제한 (~‘26.12월)

  - 10억 미만 원도급 공사는 종합업체 → 전문업체 하도급만 허용 (계속)

w� 전문업체 → 종합공사 수주기회 확대

  - 대업종화 및 주력분야제 도입 (‘22년 공공, ’23년 민간) 

  - 전문업체간 공동도급 (컨소시엄) 허용(‘27.1월~)

※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입찰참가(시공) 자격

구분 종 합 업 체 전 문 업 체

종 합

공 사

토 목 공 사 업 ,

건 축 공 사 업 ,

토 목 건 축 공 사 업  등

해 당  종 합 공 사 를  구성 하 는

전 문  대업 종  보 유  업 체

전 문

공 사

토 목 공 사 업 ,

건 축 공 사 업 ,

토 목 건 축 공 사 업  등

대업 종

또 는

업 무 분야 ( 주력분야 1 ) )

: 업역개편에 따라 발주자 재량으로 상대업종의 입찰참가 허용 가능

(단, 직접시공 및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의무화)

1)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1종) : 의무

/ 그 외 : 발주자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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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업종개편 주요내용

x (시행령 별표1, 별표2)

v� 추진배경

 ㅇ 전문건설업종 중 유사업종을 통합하여 업종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기술력을 

기 반으 로  한  경 쟁  유도 필요

 ㅇ 업역폐지에 따라 전문건설업의 종합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종 합 -

전 문  간  공 정 한  경 쟁 을 촉진하고, 업 종  간  확장 성  확보  

w� 주요내용

 ㅇ (개 요 ) 공 종 간  연 계 성 , 시 공 기 술 의  유 사 성  등을  고 려 하 여  현 행  2 8개

(시 설물유지관리업 제외) 전문건설업종을 1 4 개로 통합

     *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내용 중 파일공사는 지반조성‧포장

공사업 내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무분야)로 이동

    ** 시설물유지관리업(‘24.1.1. 업종폐지)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 전환

 ㅇ (적 용) 시 행 일 인  ’2 2 . 1 . 1 일  이 후  입 찰 공 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

   - 공공공사에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의 모든 

업무분야 의 공 사 를 수 행 할 수 있음 (영 별표1 비고4)

   - 다만, 민간공사에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어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주력분야를 등록한자에 

한하여 공사수행 가능(영 제31328호 부칙 제3조)

 ㅇ (등록기준) 업무분야를 주력으로 등록(주력분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업종도  

등록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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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문 건 설 업  대업 종 화 ( ’2 2 . 1 . 1 .  시 행 )

�

업  종 업 무 분야
등록기 준

기 술 자
자본 금

( 법인 )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 토공사 2인

1.5억2. 포장공사 3인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인

2. 실내건축공사업 4. 실내건축공사 2인 1.5억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5.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인
1.5억

6.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2인

4.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7. 도장공사 2인

1.5억8. 습식·방수공사 2인

9. 석공사 2인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0. 조경식재공사 2인

1.5억
11.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인

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2. 철근·콘크리트공사 2인 1.5억

7.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3. 비계구조물해체공사 2인 1.5억

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4. 상·하수도설비공사 2인 1.5억

9. 철도‧궤도공사업 15. 철도·궤도공사 5인 1.5억

10. 철강구조물공사업 16. 철강구조물공사 4인 1.5억

11. 수중‧준설공사업
17. 수중공사 2인

1.5억
18. 준설공사 5인

12. 승강기‧삭도공사업
19. 승강기설치공사 2인

1.5억
20. 삭도설치공사 5인

13. 기계가스설비공사업
21. 기계설비공사 2인

1.5억
22. 가스시설공사 (1종) 3인

14. 가스난방공사업

23. 가스시설공사 (2종) 1인 -

24. 가스시설공사 (3종) 1인 -

25. 난방공사 (1종) 2인 -

26. 난방공사 (2종) 1인 -

27. 난방공사 (3종) 1인 -

 ※ 종합 또는 전문으로 전환 28.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4인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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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

v� 추진배경

 ㅇ 전문업 대업종화로 업 무 범 위 가  확대됨에 따라 업 체 별  전 문  시 공 분야 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등록제  필 요

w� 주요내용

 ㅇ (주력분야  구분) 기존 전 문  업 종 (28개)을 기준으로 업 무 분야 를  구분하고,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

     * 기존 업체는 이미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주력분야를 등록한 것으로 간주

  ☞ 건설산업 혁신방안 안착, 기술변화 등을 감안하며 추가 세분화 및 종합업종에 

대한 주력분야 제도,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21)

 ㅇ (등록기준) 기술능력 확보 및 업계 혼란 등을 고려하여 現 업종별 등록기준과 

동 일 하 게  요 구

   - 동일 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 자본금은 추가로 요구하지 않고, 

기 술 능 력은 횟수제한 없이 기술자 중 1명씩 면제

   < 주력분야  등록기 준 ( 기 술 자 요 건 )  >

등록기 준 대업 종 화 전 대업 종 화 후  

토공: 2명

포장: 3명

도장: 2명

석공: 2명

토공 등록시: 2명

포장 추가시: + 2명

( 업종간 특례:  - 1 명)

도장 추가시: + 2명

석공 추가시: + 2명

 총 8명 필요

지 반조 성 ㆍ 포장 공 사 업

 토공 주력분야 등록시: 2명

포장 주력분야 추가시: + 2명 (주력간  특 례 )

도 장 ㆍ 습 식ㆍ 방 수 ㆍ 석 공 사 업

 도장 주력분야 추가시: + 1명(업 종 간  특 례 )

석공 주력분야 추가시: + 1명(주력간  특 례 )

  총 6 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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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적 용) 상 대시 장 에  진 출 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력분야 를  요 구할  

수  없 음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2(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 발주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의 입찰을 허용하거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주력분야의 

등록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공사 발주 시 재량으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주력분야 요구 가능

   - 다만, 수중ㆍ준설공사업, 승강기ㆍ삭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및 가스시설

공사업(1종)은 주력분야 반드 시  요구,  일부 복합공사 예외

제8조의2(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② 전 문 공 사 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구성하는 주된 공사의 업무분야가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분야를 주력분야 로  등록하 지  않 은  전 문 건 설 사 업 자의 원도급 

제 한 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2  이 상 의  업 무 분야 가  복 합 된  공 사 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분야를 주력분야 로  등록하 지  않 은  전 문 건 설 사 업 자의 원도급 

제한을 우선 고 려 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수 중 ㆍ 준 설 공 사 업 ,  승 강 기 ㆍ 삭 도 공 사 업 ,  가 스난방 공 사 업 을 

등록한 자 및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 계 설 비 공 사 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주력분야 의  공 사 만  수 행 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가 복합된 

공 사 로 서  기 계 설 비 공 사 가  주된  공 사 인  경 우  해 당  공 사 의  가 스시 설 공 사

(제 1종)에 대하여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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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시행령 별표1, 별표2)

v� 추진배경

□ 그간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복수공종 +  유지보수공사’를 업역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업’으로 발주시 타업종 참여 제한 등 업 역  보 호

 ㅇ 종합과 전문간 업역 폐지로  ’21년부터 종합·전문업체 모두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가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 가능

  -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별 도 의  업 역  및 이에 따른 업 종 으로 남겨둘 실 익이  

없 어  종 합이나 전문 업 종으로 전 환 이 불가 피한 상황

    * 시설물업을 현재처럼 존치시킬 경우 시설물업체는 종합(증개축 등) 및 1개 

공종 건축 유지보수 수행 불가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와 다음 각 호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에 대하여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난방공사(제1종)

  2. 난방공사(제2종)

  3.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

(제1종)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2종)를 주력

분야로 등록한 자가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2종)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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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23년말까지 자율적으로 종합 또는 전문업 3개업종으로 전환허용

□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3년 말까지 전문 건 설  

대업 종  3 개 또는 종 합 건 설 업 (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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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전문건설업 전환) 유지보수 관련 6개 전문 대업종* 중 3개 업종을 선택하여 

전환하고, 업종 내 주력분야 도 모 두  취득 가능

     * ①지반조성‧포장공사업, ②실내건축공사업, ③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

사업, ④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⑤철근‧콘크리트 공사업, ⑥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 업종 전환 시 대업종·주력분야 취득을 위한 기술자· 자본금 요건은 전환  후  

‘26년 말까지 면 제 *하는 특례  적 용.(단, 장비는 필요)

     * ‘26년 말까지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충족필요

 ㅇ (종합건설업 전환) 건축 또는 토목업으로 전환하며, 업종 전환 시 기 술자·

자본 금  요 건 은 전문과 동일하게 ‘2 6 년 말 까지  면 제

{� 23년말까지 자율 전환 시는 실적가산 등 혜택 제공

□ 종합 또는 전문(대업종)으로 업종전환 건설사업자는 ‘2 3 . 1 2 월 까지 는 종전의 

시 설 물  유 지 관리  사 업 자로서의 지 위 (입찰 참가자격) 인 정

ㅇ 전환시점에 따라 차등화하여, 종전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

《 실 적 가 산  적 용방 안  》

|� 영세한 시설물업체는 등록기준 충족 의무 추가 유예

□ 일 정  시 평 액  미 만  영 세 업 체 에게는 등록 기준 면제 특례를 ’2 9 년 말 까지 

3 년 추 가  유예

  * ① ’2 5 년도  시 공 능 력평 가 액 이 보유업종 평균액 미만이고, ② ’23∼’25년 

동안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	
��
�������

74 � 

Ⅲ

x 건설공사 발주 시 공 사 유 형 ( 신 설  또 는 유 지 보 수 ) 을  구분하고, 이를 입찰

공고문에 기재 (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4조의2)

y 종 합 공 사 와 전 문 공 사 의  구분 (제4조)

 ㅇ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충족,  직접시공의무 등이 적용됨에 

따라 발주자는 종 합- 전 문 공 사 구분

  -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주된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  

필 요  여부에 따라 종 합 - 전 문 공 사 를  구분

z 부 대공 사  세 부  판 단 기 준 (제5조 및 별표 1)

 ㅇ v공사 전·후 시 공 과 정상  수 반되는지, w전체 공사중 주된  공 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지, {현지 여건(공사구간, 연약지반 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대공사를 판단

 ※ 세부기준 및 사례

* 부 대공 사  세 부 기 준  (제5조)

 - (종 속 성 ) 공사의 전ㆍ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수반되는 공사인지 여부

 - (연 계 성 ) 전체 공사 중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

 - (현 지여건) 공사구간ㆍ기간ㆍ시기,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여부

* 분야 별  부 대공 사  사 례  (별표 1)

 - (상 하 수 도  공 사 ) 상하수도·공업용수도 용수관 부설을 위한 터파 기  및

되 메우 기 ,  도 로 포장  공사 등을 부대공사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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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설 공 사 의  발 주방 식 (제8조)

 ㅇ 시공자격을 갖춘 종합업체 및 전문업체의 입 찰 참 가 를  허 용하도록하고, 

입찰제한 시 그 사 유 를 입찰공고문에 기재

   - 업 종별  실적 관리 및 전문 업 체의  종합 공 사 참 여를 위해 발주자는 해당 

공사의 업 종  및 구성 비 율 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하도록 함

(전문공사의 경우 토목-건축공사 구분 필요)

* 입 찰 공 고 문  작 성  예 시 (별표 3)

3 .  입 찰 참 가 자격

  가.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을 등록하여야 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으며,  같은 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도  

도 급받을 수 있는 공사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 건 축 공 사 업 ( 종 합 ) 」 또 는 지 반조 성 ㆍ 포장

공 사 업 ( 전 문 ) 과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전문) 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ㅇㅇ시에 

소재한 업체

 ㅇ 공 사 예 정 금 액  4억  3천 만 원  미 만 인  전 문 공 사 의  경 우  종 합 건 설 사 업 자의 

원 도 급 을  제한(~‘26.12월)

~ 전 문 건 설 업  대업 종 화 및 주력분야  요 구 (제8조의2)

 ㅇ 상대시장 진출 건설사업자에게 주력분야를 요구할 수 없음,  다만 전문공사  

발주 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량으로 주력분야 요구가능

 ㅇ 전문업종 중 2 이상의 업무분야가 복합된 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을 우선 고려

 - (도 로 공사) 도로 신축이음교체를 위한 방 수 공사 ,  콘 크 리트  단 면 보수 공 사  

등을 부대공사로 판단

 - (철 도 공 사 ) 철도역사의 공조설비 개량을 위한 방 수 공 사 ,  도 장 공 사  및 

철 근콘 크 리 트 공 사  등을 부대공사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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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수중ㆍ준설공사업, 승강기ㆍ삭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 및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하게 하여야 함 

   - 다만, 기계설비공사ㆍ난방공사(제1종)ㆍ난방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다 른  업 무 분야  공 사 (조건충족 필요)를 수행할 수 있음

주력분야 수 행  조 건 도 급 가 능 공 사

기계설비공사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가 복합된 
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

가 스 시 설 공 사
(제1종)

기계설비공사

기계설비공사와 난방공사(제1종)ㆍ난방공사
(제2종)ㆍ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

난방공사
(제1종, 제2종)

난방공사(제1종)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1종)를 하는 경우

기계설비공사

난방공사(제2종)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2종)를 하는 경우

기계설비공사

� 유 지 보 수 공 사  발 주방 식 (안 제9조)

 ㅇ 2 개 업종 이상인 유지보수 공사의 경우, 주된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 정  필 요  여부에 따라 종 합 - 전 문 공 사 를  구분

   - 이 경우, 2개 업종 이상 유지보수 공사를 구성하는 주된업종 및 그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

 ㅇ 건설산업기본법 상 업무내용(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해당 업종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종 합 업 체 와 전 문 업 체 의 입 찰 참 가 를  허 용

(제한 시,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

* 유 지 보 수 공 사  발 주방 식(제9조)

 ㅇ 발주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해야 하며,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하고, 부대공사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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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건산법 개정사항���년1	

�

� 업 역 개편 에  따 른  발 주자 확인  사 항 (제10조 ~ 제12조 및 별표 2)

 ㅇ (시공경험 평가) 건설협회 등에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발급한 

실적확인서로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른 시공경험 평가

   - 상대시장 진출 건설업체 시공경험 평가시 실적관리 기관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제공하는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건설공사 실적 관리기관이 실적을 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하는 날부터 적용

 ㅇ (등록기 준) 상대시장에 진출한 업체에 대하여 서 류 조사  및 현 장조 사 등의 

방법으로 등록기 준  충 족여 부 를 확인하도록 함

   - 부적격업체 단 속  내실 화를 위해 별표 2에 점검  요 령*  참 고

    *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시 종합ㆍ전문 업종의 사무실 등록기준이 

동일하므로 사무실 관련 점검항목 제외

 ㅇ 발주자 부 담 경 감을 위해, 전문의 보유  업 종 자본 금 합이 종 합의 자본 금  

기 준  이 상 *인 경우 협 회  확인 서 로 등록기준 확인을 갈 음

     * (예시) 4개 전문업종 등록 시 자본금 5.25억 > 토목업 자본금 기준 5억

 ㅇ (하 도 급  제 한 ) 상호시장 진출시 직 접 시 공  원 칙 이 적용됨을 입 찰 공 고 문 에  

명시 하고 시 공 과 정 에 서  위 반여 부  확인

   - 하 도 급 을  승 낙 하려는 경우 사전에 입찰공고문에 사 유 를  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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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건산법 개정사항���년1	� 
� 예시

� � l� 상호시장 진출의 허용시기

� � l� 업역폐지�종합 전문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자유롭게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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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 � � ��종합공사 ��종	

� � �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 � ��전문공사 ���종	� V� �'��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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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2. 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1호, 2024. 2. 6., 일부개정]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

���	
��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①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이하 "종전 시설물유지

관리업자"라 한다)는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최대 3개까지로 한정한다)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2. 실내건축공사업

  3.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4.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5.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6.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 

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이하 "건설업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으로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유지

관리업의 등록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말소된 것으로 본다.

  1.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2020년 9월 16일 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업종전환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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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업종전환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이 기준의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사전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종전환에 관한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생긴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업종전환을 신청한 경우: 업종전환 처리일

  2.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업종전환을 신청한 경우: 2022년 1월 1일

  ④ 업종전환 신청을 받은 건설업 등록관청은 10일 이내에 전환자격, 신청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신청인에게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	����� ��!��"�#�$%� ① 제2조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이하 "업종

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전환한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영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종전환 시설물

유지관리업자는 전환한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갖춘 

것으로 본다.

  1.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2025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일 것(업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일 것)

  2.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평균 실적(해당 업체가 보유한 업종의 실적의 합을 

말한다)이 3억원 미만일 것

�&�	���'� �(!�)*�$%�  ①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실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환 업종(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 중 제2조에 따라 전환이 허용되는 업종과 토목건축공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 업종"이라 한다)의 실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업종전환 

이후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은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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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항에 따른 실적의 가산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른다.

    가. 전환 업종이 종합건설업종인 경우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실적을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로 구분하고 선택한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의 실적을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인정

    나. 전환 업종이 전문건설업종인 경우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실적을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로 구분하고 다음의 분야별 업종 구분에 따라 종전 

실적을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인정

      1) 토목분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

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2) 건축분야: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

방수ㆍ석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2. 제2항에 따른 실적의 가산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실적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 업종 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전환 업종으로 인정받는 실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만큼 가산(연도별 실적의 가산을 말한다)하여 산정한다.

  1. 이 기준의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사전신청하는 경우: 

100분의 50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100분의 30

  3.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10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인정에 관한 효력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날부터 

생긴다.

  ④ 실적인정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 방법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	,-./0(��1�2-34�56�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설물유지

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업종전환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

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7�	���,-./0(��� ��!�*8(�� 건설업 등록관청은 제3조에 

따른 업종전환을 처리한 때는 3일 이내에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에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임을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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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024-91호, 2024. 2. 6.>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종전 실적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에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기존에 보유하지 않은 업종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별표]

 가. 실적 전환 방안

  1) 방안1 : 종전 시설물 실적을 실제 수행한 분야에 따라 토목과 건축으로 

구분하고, 토목 또는 건축분야 실적 중 업종전환을 선택한 분야의 실적만 

인정 및 가산

< 예 시v� :  시 설 물  전 업  업 체 가  ’2 1 년 사 전 신 청  시  >

 ㅇ (1 단 계 )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전환 업종 선택 → 선택 분야 실적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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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 단 계 ) 종전 실적과 가산 실적 합산 → 최종 실적 확정

�
�

< 예 시w� :  시 설 물 ㆍ 종 합  겸업  업 체 가  ’2 1 년 사 전 신 청  시  >

+� 건 축 으 로  전 환 ( 기 존  토 목 공 사 업  보 유 )

 ㅇ (1단계)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전환 업종 선택(건축선택 시 토목실적 미인정)

�

�

  ㅇ (2 단 계 ) 종전 실적과 가산 실적 합산 → 최종 실적 확정

�

 

 �� 토 목 으 로  전 환 ( 기 존  토 목 공 사 업  보 유 )

 ㅇ (1단계)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전환 업종 선택(토목선택 시 건축실적 미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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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안2 : 종전 시설물 실적 전부를 가산 없이 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로 전환

< 예 시{� :  시 설 물  전 업  업 체 가  업 종 전 환  신 청  시 ( ’2 1 년∼’2 3 년)  >

  ㅇ 전환 업종 선택 → 종전 실적 전부 전환(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

  ㅇ (2 단 계 ) 종전 실적과 가산 실적 합산 → 최종 실적 확정

�

< 예 시|� :  시 설 물 ㆍ 종 합  겸업  업 체 가  업 종 전 환  신 청  시 ( ’2 1 년∼’2 3 년)  >

 +� 건 축 공 사 업 으 로  업 종  전 환  시 ( 기 존  토 목 공 사 업  보 유 )

  ㅇ 전환 업종 선택 → 종전 실적 전부 전환(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

�

 �� 기  보 유  중 인  토 목 공 사 업 으 로  실 적  전 환  시

  ㅇ 전환 업종 선택 → 종전 실적 전부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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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적 전환 및 가산의 시기별 배분방안 : 각 연도별 실적 가산

< 예 시�� :  시 설 물  전 업  업 체 가  ’2 1 년 사 전 신 청  및 실 적 가 산  시  >

  ㅇ (1 단 계 )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전환 업종 선택

  ㅇ (2단 계 ) 선택 분야 실적 가산(연도별 가산)

 ※ 전 환  시 점을 기준으로 직 전  5 개년도  확정 된  실 적 에 대해 가산실적 합산

(단, ’21년도에 전환 신청 시 ’16∼’20년 실적 가산 후 ’21년 실적이 확정된 시점(’22. 6. 1.)에서 

’20년 실적배분 비율에 따라 자동 전환)

 �� 기  보 유  중 인  토 목 건 축 공 사 업 으 로  실 적  전 환  시

  ㅇ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실적전환 분야 선택 (토 목 분야 로  전 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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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실적 전환 방안

   1) 방안1 : 종전 시설물 실적을 실제 수행한 분야에 따라 토목과 건축으로 

구분하고, 아래의 분야별 업종 구분에 따라 종전 실적을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인정 및 가산

(선택 업종이 토/건 혼합분야인 경우 자율배분)

< 실 적 인 정  분야  >

< 예 시�� :  시 설 물  전 업  업 체 가  ’2 1 년 사 전 신 청  시  > 

+� 전환 업종이 지반조성·실내건축·상하수도와 같이 토 / 건  단 일  분야 인 경우

 ㅇ (1 단 계 )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분야별 전환 업종 선택 및 실적 배분

�

   ㅇ (2 단 계 ) 전환 실적 및 가산 실적 합산 → 최종 실적 확정

�

�� 전환 업종이 금속창호·도장습식·철콘과 같이 토 / 건  혼 합  분야 인 경우

  ⇒ 전환 업종이 토/건 혼합 분야인 경우에는 기존 실적의 자율 배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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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1 단 계 )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분야별 전환 업종 선택 및 실적 배분

�

   ㅇ (2 단 계 ) 전환 실적 및 가산 실적 합산 → 최종 실적 확정

�

< 예 시�� :  시 설 물 · 전 문  겸업  업 체 가  ’2 1 년 사 전 신 청  시  > 

+ 기 존  보 유  건 설 업  외 3 개 업 종  선 택

 ㅇ (1 단 계 )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분야별 전환 업종 선택 및 실적 배분

�

 ㅇ (2 단 계 ) 전환 실적 및 가산 실적 합산 → 최종 실적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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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안2 : 종전 시설물 실적 전부를 가산 없이 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로 

전환

�� 기 존  보 유  건 설 업  포함  3 개 업 종  선 택

 ㅇ (1 단 계 )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분야별 전환 업종 선택 및 실적 배분

�

 ㅇ (2 단 계 ) 전환 실적 및 가산 실적 합산 → 최종 실적 확정

�

< 예 시�� :  시 설 물  전 업  업 체 가  업 종 전 환  신 청  시  > 

+� 전환 업종이 지반조성·실내건축·상하수도와 같이 토 / 건  단 일  분야 인 경우

 ㅇ 전환 업종 선택 → 종전 실적 전부 전환(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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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적 전환 및 가산의 시기별 배분방안 : 각 연도별 실적 가산

< 예 시�� :  시 설 물  전 업  업 체 가  ’2 1 년 사 전 신 청  시  >

  ㅇ (1 단 계 )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전환 업종 선택

  ㅇ (2단 계 ) 선택 분야 실적 배분

�� 전환 업종이 금속창호·도장습식·철콘과 같이 토 / 건  혼 합  분야 인 경우

 ㅇ 전환 업종 선택 → 종전 실적 전부 전환(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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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①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업종전환 신청 및 처리완료 후 ‘건설산업지식정

보시스템(https://kiscon.net)’에 접속 → ② 종전 실적 확인 및 전환 업종으로 

실적 배분

 ㅇ 구체적 실적 배분 시점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개편(’21.9월 예상) 완료 

후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

  ㅇ (3단 계 ) 선택 분야 실적 가산(연도별 가산)

 ※ 전 환  시 점을 기준으로 직 전  5 개년도  확정 된  실 적 에 대해 가산실적 합산

(단, ’21년도에 전환 신청 시 ’16∼’20년 실적 가산 후 ’21년 실적이 확정된 시점(’22. 6. 1.)에서 

’20년 실적배분 비율에 따라 자동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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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신설공사 
� 유지보수공사 발주방식

� � l� 건산법 개정사항 ���년1	

� � l� 건산법 개정사항 ���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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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
P�	� 상대업종 진출시 등록기준 충족기간은u

� � l� ��
P�	� 업역개편 후 하도급 허용 기준u

� � � ll� �건설산업 이해	� 설계시공 분리 
� 일괄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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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l� �건설공사 이해	� 건설공사 발주를 시작하기 앞서

� � � ll� 종합건설��종�� 업무내용 및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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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 자주 적용되는 전문건설업���종 중�

� � � ll� 자주 적용되는 전문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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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공사는 대업종화에 따라 포함 업종 변경

� � � �� �대업종화 이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 � �� �대업종화 이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 � ll� 건산법 시행령 �별표�	� 비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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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l� 건산법 시행령 �별표�	� 비교

� � � ll� 건산법 시행령 �별표�	�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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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

� � � ll�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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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l� 사례로 보는 업종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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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사항은 중복 불가. 다만, 지역제한만 가능

   (예시) 실적제한+등급제한 (X), 실적제한+지역제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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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관) 지역업체 30% 이상

                                                    * (지자체) 지역업체 40% 이상

� � l� 등급별 경쟁입찰

 � � t� ��개념��토목�� 건축�� 토목건축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사배정규모에 해당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 부여 

� � � � � � � 
� �관련 규정��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 t� ��대상공사�� 추정가격 고시금액���억원�� 이상 토목�� 건축�� 토목건축

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 t� ��등급별 배정��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복합공종인 경우 

주공종�추정금액이 큰 공종�에 따라 해당 등급공사 결정

 � � t� ��입찰참가자격��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이어야 하며��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업체

� � � � � � � � �대표자 포함�의 지분율이 �'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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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등급업체의 경우 �등급 이하 공사에서 지분율을 �'3이하로 제한

�

� � l�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 � t� ��개념��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서 일정 규모�금액��

이상��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에 부치는 

계약방법

� � � � � � � � � � � � ��실적대상 부분의 �
�이 원칙�� �배 이내에서 협의 가능

� � � � 
� �관련 규정��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 � t� ��적용기준�� 수요기관의 장이 실적제한으로 요청한 공사로서 실적대상�

부분이 당해 공사 전체 추정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

적용 

 � � t� ��대상공사�� 연면적 ��'''(� 이상의 종합병원 신축공사 등 ��개 공종 

및� ��심사기준 제�조 각호의 공종이 포함된 공사�추정가격�

�''억원 이상 �''억원 미만 공사��� 해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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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정리	� 입찰참가자격 검토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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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참고	� 전문업종별 추정가격�� 추정금액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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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업역개편 관련 발주요령

� � l�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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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입찰공고 예시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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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입찰공고 종류

� � l� 입찰공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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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입찰공고 시기

� � l� 견적기간�건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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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입찰공고 시 주의사항 �신기술 특허 포함 공사	

� � l� 사후정산 �국민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퇴직공제부금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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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착공준비 기간 부여 �국가
L������ 계약예규 개정사항	

� � � � �� 계약체결 후 착공 준비기간 부여

� � � � � � �� �'억원 이상 공사 �� �'일

� � � � � � #� �'억원 미만�소규모�� 공사 �� �'일

� � � � � � $�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 장기계속공사 �차 이후 �� 계약

상대자와 협의 후 착공일 결정

� � l� 순공사원가 기준 저가투찰제 낙찰배제 세부기준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
L�'�������시행 계약예규 개정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
L���������시행 행안부예규 개정사항	

� � � � �� 개정내용

� � � � � � �� 적격심사 대상��''억원 미만��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순공사원가 기초자료를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의무화

� � � � � � #� 적격심사�적용대상�� �''억원 미만 공사�시 순공사원가의 ��3� 미만�

입찰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계약예규 관련조 문  (지방계약법 공통) >

       법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 � l� 적격심사 입찰가격 산정기준 개정�국가�지방
� L������� 시행	

� � � �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 

� � � � � � #� P�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 � � � $� 국가와 동일�주의사항 �� 입찰공고 시 낙찰하한선 적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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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가계산은 왜 할까요u�

� � � l  원가계산을 통해 적정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공사계약을 하기 위해�

공사원가계산을 하게 됩니다�

� � ���� 공공계약에서의 낙찰자 선정방식

� l  공공계약에서의 가격을 통한�

낙찰자 선정방식은 크게 최고가와�

최저가 낙찰자선정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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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입�수입�� 원인이 되는 입찰 시 낙찰자 결정 �� 최고가격

� � ���� 국고�재정�� 부담이 되는 입찰 시 낙찰자 결정 �� 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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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정가격이란 u

� � � �� �예정가격 정의���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용어정의�

� � � ��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

    ◦�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 � � �� �예정가격 비치���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해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 결정 후 밀봉하여 개찰장소 또는� 가격

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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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예정가격 작성 예외��

    ◦�예정가격 작성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 � � � � S� 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 가목,� 수의계약 공사�소액수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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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협상에 의한 계약 �물품,�용역분야 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협상계약체결�

� ��S�개산계약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개산계약�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 �S�일괄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억원 이상 대형공사�

� ��S�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호�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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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정가격 결정기준

� � �

� � �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그 거래실례가격

    ◦�조달청장이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 등록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 가격

    ◦�계약담당공무원이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한 거래실례가격

� � � �� 적정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시설공사,� 주문제조물품�� 특수규격품 등

    ◦�표준품셈단가 �� 건설공사 대표적 보편적 일반적인 공종 공법

� � � ��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표준시장단가 �� 추정가격 �''억 원 이상 공사 적용

� � � �� 그 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 � ����+� 예정가격 결정기준 �� 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

� � � ��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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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계약담당공무원이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한 거래실례가격

� �� � � � � S�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해서는 아니 된다�

� � � ��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이미 수행한 공사 계약단가,�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 �� � � � � S� 시장상황,� 시공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 �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 � ������ 예정가격 결정기준 �� 원가계산

� � �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계약수량,�이행전망,�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제반 여건 고려

� � � �� 원가계산종류

    ◦�제조 원가계산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원가계산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이윤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노무비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다른 법령 정하는 경우,�해당기준에 따라 원가계산

          *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소프트웨어개발용역 등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 �� � � � �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공사손해보험료"부가가치세

          * 추정가격 �''억 원 미만공사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외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 기준

� � ����$� 예정가격 결정기준 T� 단위당 가격의 기준 등

� � � ��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조의 지정기관 공표가격

� � � � � � � � 다만,�기재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 � � � � � � � 공표한 경우,�해당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 �단위당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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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일반관리비 ��공사��3��� 이윤 �� 공사���3�� 초과하지 못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 � � �� 작 성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원가계산 곤란한 경우 용역기관에 의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 �원가계산 작성 등�

� � ����,� 예정가격 결정기준 T� 감정가격 등

� � � �� 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적용순서�

    ◦�감정가격 ��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한 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래가격

    ◦�견적가격 �� 계약상대자 또는 제�자로부터 직접 제출 받은 가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 �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 � ����/� 예정가격 결정기준 T� 세액 합산 등

� � � �� 다음 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개별소비세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관세법」에 의한 관세

    ◦「농어촌 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 �세액합산 등�

� � ����2� 예정가격 결정기준 T� 예정가격 변경

� � � ��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l� 재공고 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시행규칙 제��조 �예정가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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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예정가격 결정기준 T� 조사금액 작성

� � � �� 조사금액 작성 기준

    l� 작성절차

� �� � � � �◦�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비목단위별 단위당 가격을 결정

    l� 활용자료 

� �� � � � �◦� 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공표 시중노임단가��, �월 발표�

� �� � � � �◦� 자재가격 �� 나라장터 쇼핑몰 가격,� 수시 및 정기 조사가격,� 시중물

가지가격�� 견적가격 등

� �� � � � �◦� 표준품셈

� � �

�S�토목,�건축,�기계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S�전 기 공 사  ��대한전기협회

�S�정보통신공사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 �� � � � �◦� 표준시장단가�주무부처 발표�

� � �

�S�토목,�건축,�기계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항만협회�항만공사�

�S�전 기 공 사  ��한국전기산업연구원

�S�정보통신공사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 �� � � � �◦� 시장시공가격 �� 해당 공종을 직접 수행한 업체로부터 조사한 단위�

작업 당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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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정가격작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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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가계산의 기능 및 의미

� � � �� 건설공사 소요 비용을 예측하여 계획수립 및 관리에 활용

� � � �� 설계과정의 가격 비교

    ◦�각종 설계 공법과 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공사비 산정

� � � �� 적정 공사비의 확보과정

    ◦� 적정계산 �� 법령,� 기준에 부합되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공사비 산정,�

예정된 고품질 시설물 완성,� 발주기관의 신뢰성

    ◦�과다계산 �� 예산낭비,�회계책임

    ◦�과소계산 �� 품질저하�부실시공�,�현장관리문제�기업경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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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가계산 구성체계 및 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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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가계산 구성체계 및 비목 T� 공사원가계산서

� � ������ 원가계산 구성 체계 및 비목 T�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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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개정이유

  ◦�세부내역별 단가를 구분 작성하지 않고 총계방식��식단가�으로 활용

� � � �S�수량누락 등 오류 발생��계약금액 조정과정에서 분쟁발생 소지 등

  ◦� ‘�식 단가’이용에 관한 제한이 없어 불필요하게 ‘�식 단가’ 남용하는�사례 발생

�l�개정내용

  ◦� ‘�식 단가’는 세부내역별 단가를 구분하여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한하여

활용하도록 개선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제�항�신설

� � ����$� 재료비

� � � �� 직접재료비 <� 재료랑 ��단위당 가격

    l�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

� � �◦� 수량계산 

� � � � � ��수량의 단위 및 소수 위는 표준품셈 단위 표준에 의한다�

� � � � � � � �예 �� 목재�판재�� �� 단위 (

� � � � � #�수량은 지정소수의 �단위까지 구하고 끝수는 �사�입 한다��

� � � � � � � �예 �� 목재�판재�� �� 소수 �단위

� � �◦� 자재단가 

� � � � � �� 거래실례가격,�통계법 제��조에 의한 지정기관 조사 공표가격,�감정가격,�

유사가격,�견적가격

� � � � � #�운반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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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재 할중

� � � � � ��품셈에 제시되는 할증율 적용�예,� 목재 판재 �'3,� 각재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 표준품셈

� � � �� 재료비

    l� 공구손료 <� 해당공정 노무비 �� 품셈율��3�이내�

� � � � � � �S�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 

� � � � � � �예 ��스패너류,� 게이지류,� 마이크로메터,� 캘리퍼스 등�� � � �

    l� 소모잡자재 <�주재료비 ��품셈율��1�3�이내�

    l� 배관부속 <� 주관 ��품셈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 기준

� � � �� 간접재료비

    l�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으나,�보조적인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

� �� � � � �◦� 소모 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 �� � � � �◦� 소모공구,� 기구,� 비품비 �� 내용년수 �년 미만의 소모성 공구 

� �� � � � �◦� 가설 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

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 기준

    l� 작업설·부산물 ��재료비에서 공제

� �� � � � �◦� 작업설 ��작업완료 후 일부 남아 있는 재료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 � � � �◦� 부산물�품�� ��작업과정에서 나타난 재료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l� 부대비용

� �� � � �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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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기    타

� �� � � � �◦� 재료의 구입 후에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로 계상

� �� � � � �◦�현장사무소,�창고��숙소 등의 가설비�재료비,�노무비 모두�는 경비로 계상

� �� � � � �◦� 외주가공품�완성품�에 있어서는 외주품에 대하여는 재료비로 계상하되,�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외주가공비�은 경비로 계상

� � ����,� 노무비

� � � �� 직접노무비 <� 노무량 ��노무비단가

    l�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노임의 합계액

� �� � � � �◦� 수량�품�의 할증 ��품셈 기준에 의한다��

� � � � � � � �예 ��군사지역 �'3,�도서지역 �'3,�야간작업 ��3,�고소작업 등�

� �� � � � �◦ 단가�노임�� 할증 �� 품셈 기준에 의한다��

� � � � � � � �예 �� 휴일,� 야간,�유해,� 위험 작업 등�

표준 품셈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 단가

�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l� 보조작업 종사 노무자,�종업원,� 현장감독자 등의 합계액

� � � � � � �예�� 현장소장,�총무,�경리,�급사,�자재구매관리원,�시험원,�복지후생종사자,�경비원,�청소원 등

    l� 산정 방법

� �� � � � �◦� 직접 계상 방법 <� 노무량 �� 노임단가

� � � � � � � � S�현장노무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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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비율 분석방법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 � � � � � � � S�유사한 현장 원가계산자료 활용,�

� � � � � � � � S�현장별 임금대장 확보하여 품셈 노무량을 제외한 간접노무비율 산출

� �� � � � �◦�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율

� � � � � � � � S�공사종류�토목,�건축�,�공사규모��'억,� �''억�,�공사기간��개월,� �년�

� � � � � � � � � � �산술 평균하여 간접노무비율 산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

� � ���� 경 비

� � � l� 공사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

관리비와는 구분 됨

� � � l� 경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산정기준

� �� � � � � S�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 �� � � � � S� 원가계산 자료,� 계약서,�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

    ◦�종류

� �� � � � � S� 산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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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S� 보험료�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 �� � � � � S� 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 �� � � � � S� 수수료� �공사이행보증서,�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건설기계대금 지급보증서�

� �� � � � � S� 기타 경비

� � ����+� 산출경비�산출하여 계상하는 경비�

� � ������ 산재보험료 <� 노무비 �� 산재보험료율

� � � l� 개  요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 � � l� 적용요율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고용노동부 고시율�

� � � l� 적용대상

    ◦�모든 공사

� � � l� 정산하지 아니함,�가입납부 확인 만 함

� � � l� 산재신청S�근로복지공단S�소정치료비, 휴업금여��'3�,�잔존장애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조 

건설산업기본법 제��조 제�항,�시행령 제��조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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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용보험료 <� 노무비 �� 요율

� � � l� 고용보험사업�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필요비용을 사업주와

� � � � � �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

� � � l� 적용 비율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표

� � � l� 적용 대상 ��모든공사�총 공사금액이 �천만 원 미만인 공사로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제외�

� � � l� 고용보험료 요율�토목공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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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정산하지 아니함 ��가입여부 및 납부확인만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관계법령 정산규정 하고 있지 않음

고용보험법,�건설산업기본법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 기준

� � ����,� 국민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요율

� � � l� 건설근로자 건강증진�질병,�부상�의 목적에 충당하는 보험료

>���~f�3�E������L��������L�

>����|4?�~f���L��

� � � l� 적용비율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 

� � � l� 대    상 �� 공사기간 �개월 이상 모든 건설공사

� � � l� 입찰공고 시 안내 

    ◦�사후정산내용,�입찰금액산정 시 반영�예정가격산정 시 반영된 보험금액�

� � � l� 대가지금 시 정산한다��

� � � � �� 정부계약입찰집행기준 제��조,�공사계약일반조건 제�'조의�

    ◦� �기성�� 납입확인서,� 전 회분 하도급지급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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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산�� 입찰공고 고지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상용근로자 ��공사기간 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 단위로 분리된 경우 일용 근로자 준용�

    ◦�일용근로자 ��당해 공사명 단위로 기재된 납임금액�사업부 부담금 만 지급�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조�계상�,�제��조�입찰공고시 안내�,�

제��조�대가지급시정산절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요율

� � � l�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료�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 � � l� 적용대상 �� �개월 이상 모든 건설공사

� � � � � � �공사착공일 미정인 경우 �개월은 �'일로 간주�

� � � l� 적용비율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

� � � l� 입찰공고 시 안내 

    ◦�사후정산내용,�입찰금액산정 시 반영�예정가격산정 시 반영된 보험금액�

� � � l� 대가지금 시 정산한다��

� � � � � � �� 정부계약입찰집행기준 제��조,�공사계약일반조건 제�'조의�

    ◦� �기성�� 납입확인서,� 전 회분 하도급지급 증빙서류

    ◦� �정산�� 입찰공고 고지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상용근로자 ��공사기간 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사업장 단위로 

분리된 경우 일용 근로자 준용�

    ◦�일용근로자 ��당해 공사명 단위로 기재된 납임금액�사업부 부담금 만 지급�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조�계상�,�제��조�입찰공고시 안내�,�

제��조�대가지급시정산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조�장기요양보험료율�,�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

� � ����2�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요율

� � � l�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목적에 충당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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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적용대상 �� �개월 이상 모든 건설공사

� � � � � � � �공사착공일 미정인 경우 �개월은 �'일로 간주�

� � � l� 적용비율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

� � � l� 입찰공고 시 안내 

    ◦�사후정산내용,�입찰금액산정 시 반영�예정가격산정 시 반영된 보험금액�

� � � l� 대가지급시 정산한다��

� � � � � � � �� 정부계약입찰집행기준 제��조,�공사계약일반조건 제�'조의�

    ◦� �기성�� 납입확인서,� 전 회분 하도급지급 증빙서류

    ◦� �정산�� 입찰공고 고지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상용근로자 ��공사기간 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업장 단위로 분리된 경우 일용 근로자 준용�

    ◦�일용근로자 ��당해 공사명 단위로 기재된 납임금액�사업부 부담금 만 지급�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조�계상�,�제��조�입찰공고시 안내�,�

제��조�대가지급시정산절차��국민연금법,�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

� � ����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 직접노무비 �� 요율

� � � l� 일용근로자 고용안정 목적,�퇴직공제금 지급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비용

    ◦�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됨

    ◦�총 근로일수의 합이 ���일 이상이 되어야 청구자격 획득

� � � l� 적용대상 

� � � �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문화재수리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추청금액이 �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추정금액�

�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추정금액이 �억 원 이상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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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추정금액이 �'억 원 이상인 공사 ��민간공사 의미

� �� � � � � ��주택법에 의한 �''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건설공사만 해당�

� �� � � � � ��건축법에 의한 �''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건설공사만 해당�

� � � l�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감액조치 한다��공사계약특수조건 제�'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공제부금납부확인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 �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l� 건설근로자 산업재해 등 예방을 위해 법령 규정사항 이행에 필요한 비용

� � � l� 적용비율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고용노동부 고시율�

� � � l� 적용대상 �� 총 공사금액 �천만 원 이상 공사�도급금액"관급금액��

    ◦�건설공사,�전기공사 등 공사업등록자,�공사업비등록자 구분 없이 적용

� � � l� 관급자재 적용방법 ��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적용

� � � l�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감액조치 한다��공사계약특수조건 제�'조�

    ◦�정산절차 �� 안전관리계획서�착공 시 제출�

    ◦�인건비 �� 지급명세서 안전관리자

    ◦�물  품 �� 세금계산서 안전시설,� 개인보호구,�안전장비,�안전진단비,�

� � � � � � � � � � � � � � � � 교육비,�행사비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조제�항,�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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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 폐기물처리비

� � � l� 환경보전비

    ◦�적용 ��모든건설공사 반영�문화재수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는 제외�

    ◦�적용방법 �� �� "�#�

� � � � � � S� �직접공사비에 요율 적용하여 계상된 금액

� � � � � � � � � <� �재료비"노무비"손료"공공요금����요율 

� � � � � � S�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

    ◦�대상시설

� � � � � � S� 비산먼지 �� 세륜시설,�살수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 준시 시설

� � � � � � S� 소음진동 �� 방음벽,� 방음막 등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 준시 시설

� � � � � � S� 폐 기 물 �� 소각시설 등 폐기물관리법,�폐기물재활용 촉진법 규정준수시설

� � � � � � S� 수실오염 �� 오폐수처리시설 등 수질생태계보전법 규정 준수 시설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감액 조치한다��공사계약특수조건 제�'조�

� � � � � � S� 정산절차 �� 환경관리계획서�착공 시 제출�

� � � � � � S� �인건비�지급명세서 ��살수차량 운영 인건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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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S� �물품�세금계산서 �� 비산먼지방지분진막,� 간이화장실,� 집진시설,� �

세륜시설��가설방음벽�� 고압살수시설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 �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	

� � � l� 폐기물 처리비

    ◦�종류 ��수집운반비,�중간처리비�재활용 분리,�선별 등�,�최종처리비�매립,�소각�

    ◦�분리발주

� � � � � � S� 건설폐기물의 양이 �''CNG�이상이면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용역발주

    ◦�수량산출

� � � � � � S� 단위면적당 발생량 �� 품셈�환경관리비 참조�

� � � � � � S� 건축물 해체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

� � ����9�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 � � l� 계약이행을 보증계약보증금 납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 �공사이행보증��계약상대자 계약불이행의 경우,�보증기관이 �'
�''�납부 

�예가 �'3미만공사는 �'
�''�납부할 것을 보증

� � � l� 대상

    ◦�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추정가격 �''억 원 이상 공사�

    ◦�시행령 제�장 대형공사�추정가격 �''억 원 이상 신규복합공사�

    ◦�시행령 제�장 기술제안입찰

� � � l� 이행방법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계약이행,�또는 현금납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

� �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 � � � � � � � � � <� �재료비 "� 직접노무비 "�산출경비�� ��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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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개요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관련하여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

� � � l� 적용 ��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받는 하도급공사�전문 및 문화재공사는 적용 제외�

� � � l�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지급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조�하도급 대급지급�

� � � l� 국토부 고시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조의��

� � � l� 적용요율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국토교통부 고시�

� � � l� 도급금액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산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조의��

    ◦�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의 보증업무담당기관에서 발급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납부 확인서

건설산업기본법 제��조,�시행령 제��조의 �
국토교통부 고시

� �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 � l� 개요 �� 건설공사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함

� � � l�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의 모든 건설공사

    S� 문화재수리,� 전기,� 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는 적용 제외

� � � l� 발급수수료 ����
��0������������ �5�����

    
�요 율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

건설산업기본법,�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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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타경비 <� �재료비 "� 노무비�� �� 기타 경비율

� � � l� 수도광열비,�복리후생비,�소모품비,�도서인쇄비,�세금과 공과금,�여비·교통·통신비

� � ���� 일반관리비

� � � l� 개요 �� 공사원가에 속하지 않는 비용으로서,�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부분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 � � l� 항목 �� 임원급료,� 사무실직원급료,� 제수당,� 퇴직금,� 통신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차량비 등

� � � l� 요율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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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정경비�입찰내역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항목의 경비�

� � � l� 이윤 <� �노무비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율

    ◦�개요 ��기업의 영업이익

    ◦� 적용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공사원가 중 노무비,�경비와 일반

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3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제�장,�제�장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

� � � l� 공사손해보험료 

    ◦� 건설사업장 발생재해 대비를 위해 공사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 

    ◦�손해보험 권장가입�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손해보험의 가입	�

� � � � � � S� 발주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손해보험 의무가입�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조 �보험의 가입	��

� � � � � � S� 시행령 제��조�대형공사,� 특정공사�,� 시행령 제��조�기술제안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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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대상 �� 안함�

� � � � � � � � � � � � � � � � �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장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 � � l� 부가가치세 <� �총 원가 "� 공사손해보험료�� �� 부가가치세율

    ◦� 개요 �� 부가가치를 과세 표준으로 채용하여 생산의 각 단계마다 부과 

징수하는 세금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대상�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

� � � � � � S� 지하철 건설공사� �단,�도시철도공사 내부시설 개보수공사는 부가세 계상�

� � � � � � S�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공사� �단,�재료비에 대한 매입 부가세는 계상�

  (6) 경비의 사후정산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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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지적빈도가 높은 원가계산 경비항목

� � �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정산 부 적정 

    l� 지적사례

� � � � � �◦� 안전관리비 비목이 도급내역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데도,� 안전

관리비 항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중으로 지금

� �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항목을 안전관리비로 지급

� � � � � � � � �※ 교통신호수 인건비, 장업장 경계휀스(PE드럼 등), 라바콘, 공사안내간판, 

면장갑, 코팅장갑, 작업복, 차량유도등, 점멸등 등

� � � � � �◦� 준공 시 안전관리비는 사용 실적을 확인하여 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급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를�

모두 지급

� � � � � �◦� 시공사에서 제출한 안전관리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에 부가

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그 금액 전체를 내역에 반영S� 부가

가치세 이중 지급

� � � � � �◦� 안전관리비에 반영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수 근로일수 산정 오류

� � � � � � � � �※ 단순히 교통흐름이나 통제를 위한 신호수는 안전관리비 지급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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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보험료 정산 부 적정

    l� �관련규정�『건설산업기본법』제��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의��규정에�

따르면 도급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l� 지적사례

� � � � � �◦� 보험료는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는 노무자�일용,�상용근로자�만 납입�

대상자인데도 현장대리인 등 간접노무비 대상까지 납부한 것으로 

정산

� � � � � � � � �※ 간접노무비 대상 : 현장대리인, 본사 직원, 현장관리직원(공무, 공사과장 등), 

경비원, 경리, 청소원 등 

� � � � � �◦「보험료�건강,연금�」납부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계상하여야 함� �

� � � � � �◦� 준공 시 보험료 납부증빙서류 확인 없이 도급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전부 지급

� � � �� 환경보전비 사후 정산 부 적정

    l� 관련규정 

� � � � � �◦� 환경보전비는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조 �항,�별표��

� � � � � �◦�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l� 지적사례

� � � � � �◦� 환경오염방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환경보전비로 정산

� � � � � � � �S�주요 지적 항목 ��마대,�빗자루,�쓰레받이,�차선제거 장비 등 청소용품

         ※ 환경오염방지시설 : 비산먼지방지시설(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 등), 소음 

진동방지시설(방음벽, 방음덮개 등), 폐기물방지시설(소각시설, 폐자재수거시설, 오니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오탁방지망, 간이화장실 등)

� � � � � �◦� 환경오염방지시설 항목이 도급내역서에 기 반영되어 있는데도,�

환경보전비로 별도 지급 S� 환경보전비 이중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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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질의내용 

   ◦� 거래실례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의 단위당 가격에 적용할� 때�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 한 전문�

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이 다를 경우 어느 기관이�조사하여 

통보 또는 공표한 가격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u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제�항

� � � � � �

� �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 � #�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 $� 계약담당공무원이 ��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한 가격 � �

� � l�회신내용

   ◦� 거래실례가격 적용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없으며��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내용,�수량,�이행전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 l�질의내용 

   ◦�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있어 골재 원석대가 공공단체에서 지정한 고시�

가격이므로 일반관리비,� 이윤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공공�

단체에 납부하는 경비로 보아 일반관리비,� 이윤을 적용 가능한지u

� � l�회신내용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내용 중“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예정

가격을 결장할 때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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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거래실례가격 속에 당해 제품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이미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를 또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며,� “원가계산�

방식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 할 경우”에는 동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원가계산에 의한 단위당 가격에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한 경우 일반 

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 � � � � � �

  %�0������������ �5���������:���

� �%� 0������ �����:����5����������

� � l�질의내용 

   ◦�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특정품목의 가격을 

시중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공사금액이 과소하게 산출된�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u

� � l�회신내용

   ◦�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품셈 적용에 착오,� 오류가 있다거나,�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 되었

다거나,�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설계내역서의 단가에 비해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음�

� � l�질의내용 

   ◦� 시설공사 원가계산시 적용되는 제비율�일반관리비,이윤�은 계약예규에서�

공사규모별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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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이유로 현저하게 부당감액 적용하고 있음�� 이런 경우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u

� � l�회신내용

   ◦�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 상한선을 규정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율을 예산사정�등을�

감안하여 동 기준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

할 수 있음

   ◦� 또한 예정가격 조서상의 일부 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음

� � l�질의내용 

   ◦� 토목,�건축,�기계,�전기 등 복합공종 공사를 �건 공사로 발주하는 경우�

공사 원가계산 시 일반관리비 등 제비율 적용기준은u

� � l�회신내용

   ◦� 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다수의 공종이 복합되어 발주되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복합공사의 주 공종을 기준으로 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 l�질의내용 

   ◦� 공사시방서에 ‘신고·검사 등을 시공업체의 비용으로 이행한 후 소요된�

비용은 증감 사항 발생 시 정산한다’는 특약이 명시된 경우� 정산이 

가능한지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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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공사시방서는 설계서에 해당하며,�

계약문서에 포함됨

   ◦� 계약조건에서 계약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정산을 할 수�

있으며,� 정산하도록 규정된 품목은 당해 품목의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정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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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원가계산 기능 및 의미 

l� 예정가격 결정기준



�	
��
�������

156 � 

l� 법령 및 예규로 보는 예정가격 결정기준

� � t  �국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 � � �� ��우선적용�� 거래실례가격�� 통계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가격

� � � � #� 감정가격

� � � � $�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 � � � ,� 견적가격

� � t  �지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국가와 동일

�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 계약심사의 구분�주요심사내용�

� �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적정성

� � ���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 �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 � ��� 가격정보,�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 �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 � ���그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l� 시설공사 주요 용어정리

� � t� 추정가격�

� ���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국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	

� �#�국제입찰 대상,�계약방법,�대형공사,�내역입찰 여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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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추정금액

�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금액�관급자설치 관급 제외�

� �#�시공비율 산정���,�적격�,�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및 시공능력평가액제한 기준

� � t�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발주기관이 낙찰자에게 공급하고,�낙찰자가 현장에 설치하는 자재

� �#�설치비는 도급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에 포함�예 ��철근,레미콘,아스콘 등��

� � t�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 ���관급자재 납품업자가 현장에 설치하는 자재�현장설치도 조건��

� � � � � �예 �� 엘리베이터,� 수배전반 등��

l� 종합쇼핑몰로 보는� 관급자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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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원가계산서로 보는� 추정가격,� 추정금액,� 관급금액

��� 순공사원가 기준 저가투찰제 낙찰배제 세부기준 마련 �국가
’�'������

지방
’�������시행�

� ���� 예정가격 �''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순공사원가�의� ��3미만�

입찰자 낙찰에서� 배제

   *  ( 재료비+노무비+경비) + {( 재료비+ 노무비

+ 경 비 ) 의  부 가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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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내역서

   *  단가 및 금액이 기재된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의  지 급 시 에  적 용할  기 준 으 로 서  계 약 문 서 의  효 력을  가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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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공사원가계산서

l� 공사원가계산 제잡비 설명

� � �� 직접공사비

� � � �� 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직접재료비와 실체를�형성하지는�

않으나,�보조적으로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인�간접재료비

�소모재료비,� 소모공구·기구·비품비,� 가설재료비�의 합계 등을 말하며,� 공사비 

산출내역서의 재료비�총 합계액을 말한다��사급자재비 포함�

� � � �� 직접노무비� ��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 합계

�기본급"제수당"상여금�를� 말하며,� 공사원가계산 시에는 표준품셈에서�

단위당 공량을 구하여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에서�해당공종의 노임을�

계산하고�공사비 산출내역서에서 최종적인� 노무비의 합계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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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산출경비� �� 산출경비는 당해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중 공사원가계산� 시�

비율로 계상되는 제경비항목을 제외한 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산출내역서 

등에 직접 계상하는 직접공사비 중의 경비를 말한다�

� � � � � � � 대표적인 산출경비로는 중기경비이며,

� � � � 가�� 손료산정의 시간당 손료계수 합계에는 시간당 상각비계수,� 정비비 계수,�

평균취득가격에 의한 시간당관리비 계수가 포함

� � � �나�� 건설기계가격 �� 국산기계는 공장도 가격�원�으로 도입기계는 달러화���로 

표시하고 연도초 최초로 외국환 은행이 고시하는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율 또는 재정환율�적용

      * 단 3%이상의 환율증감이 있을 때에는 건설기계가격을 조정

� � � �다��건설기계를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원 미만은 절사

� � � �라�� 운반기계로서 기자재를 운반할 경우 적사에 소용되는 시간이 �'분을� 초과할 

때에는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을 계상 그 외 산출경비로는 전력비,�

운반비�원재료,� 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품질관리비

�외주시험비,� 계측비�,� 가설비�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 가설방음벽,�

가설울타리,� 가설부지임대료,� 가설부지정지비 등�,� 안전관리비 성격�교통신호수,�

정기안전점검비,� 정밀안전점검비,� 초기안전점검비,� 안전휀스 등�,� 토취장�사토장,�

석산�사용료�복구비,� 보상비�,� 환경보전비적 성격�세륜세차시설,� 오탁방지막,�

분진방지막�,�외주가공비,�환경보전비 세비목 등

� � �� 간접노무비 �� 현장소장,�현장사무원,�노무관리원,�경비원,�청소원�등 직접�

공사현장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소장 등의 비용

� � � � �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

�

� � �� 산재보험료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 � � � �노동부 고시 제�'�����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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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용보험료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

� � � � �국토부 고시 제�'����'�호��'���������고용보험법 시행령�

   ※ 다만, 총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 � �� 국민건강보험료 �� 공사기간이 �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 � � �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호�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명시하는 각각의 법정비용을 금액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정산)

� � �� 국민연금보험료 �� 공사기간이 �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 � � �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호�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명시하는 각각의 법정비용을 금액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정산)

� � �� 노임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이 �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 � �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호�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명시하는 각각의 법정비용을 금액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정산)

� � �� 퇴직공제부금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억 원 이상인 공사�국토부 고시 제�'�����'호�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가 계약자가 납부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정산퇴직공제부금비의 목적 외 사용 감액 조치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도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명시하는 각각의 

법정비용을 금액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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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천만 원�이상�

건설공사

� �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조�� �'년 변경사항�

   ※ (안전관리비 적용 방법 상세 설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시의 공사규모 

산정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그리고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를 합하여 

규모를 산정하면 된다. 이때 관급자재가 있는 공사의 경우 공사규모가 5억원 

또는 50억 원 정도일 경우에는 관급자재를 포함시와 불포함 시에 적용되는 

공사규모가 달라지므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율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정산방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 계약범위 내에서 정산해서 준공

� �  �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 �지방�추정가격 �''억원이상 공사 의무��

�국가�이행보증방법 선택��'��������� 시행령 개정�

� �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일반건설공사�종합면허�에 

적용하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상호진출 허용공사 및 

전문공사,�건설공사가 아닌 전기공사 등에는 미 적용

� � � � � �국토부 고시 제�'������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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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산방법「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삭제

   ②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34조제3항의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 � ¢� 기타경비 �� 기타경비는 표준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직접 산출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확한 산출기준이나 사후 정산이 불가능한 

품목 �개 비목을 결정하여 기타경비로 계상함

   
� �개 비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ㆍ교통ㆍ

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 작업 중에 건설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해당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 포함�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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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기준)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 계상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2018.8.30.) 

‘19.01.01. 발주공사부터 적용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훈련비 등 설계 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 (정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하므로 투찰자는 개별법령과 법규 

등에 의거 의무적으로 입찰내역서에 반영하여 추후 정산하여야 한다.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수수료

� � � � �국토부 고시 제�'������호��'����������적용�

�

 ※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면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발주자는 제�항에 따라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조의�제�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 � ¥� 일반관리비

 ※ 우리청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서기준)에서 정한 300억원 이상 요율을 추정가격 

기준 300억 ～ 1000억원, 1000억원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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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제) 일반관리비율은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 동 비율의 축소적용 가능(기획재정부 

회제41301-353,2003.3.29.)

  (16) 이윤 :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

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적용하되, 계약예규 상 15%를 초과할 수 없다.

� �   (회제) 이윤은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 동 비율의 축소적용 가능(기획재정부 회제

41301-353,2003.3.29.)

�추가 제잡비	

  (17)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22.12.20, 국토부 고시 제2022-791호)에 따라 

발주자가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입찰자는 원가계산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고 

준공 시 사후정산 조치

  * 발 주자는 입 찰 공 고  시 관련 내용 명시 (국 민 건 강 보 험 료 ,  국 민 연 금 보 험 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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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 항>>

l� 공종별 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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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공종별 내역서

l� 일위대가�공사에 사용된 대금에 대한 명세를 기록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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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단가대비표�재료비,�노무비,�경비의 단가 대비표�

l� 설계내역서 구성과 원가검토 순서

� �t  설계내역서의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이 원가계산서,�공종별 내역서�물량내역�,�

물량의 대가�일위대가,�단가산출서�,�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되어 있음

� �t  그러나 원가검토의 순서는 설계내역서의 구성과 반대로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물량의 대가�일위대가,� 단가산출서�,� 공종별내역�물량내역�,�

원가계산 순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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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예정가격 작성 

� � t  원가계산을 통한 설계내역 완성 후 예정가격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순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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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원가계산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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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재료비 검토 

t  가격자료는 나라장터 가격정보,�물가자료,�견적자료 등을 활용하여 검토



/�� �����)*�+�01

������������	
�	�
 � 173

  ◇ 나 라 장 터 가 격정 보  사 용법 

� � � � �� 나라장터�YYY�\�n�\N�]E�S� 가격정보 클릭

� � � � #� �확인	� 가격정보에 게재된 단가계약을 제외한 가격은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설계 시 참고가격이오니 계약수량과 조건,� 수급상황 등�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 � $� 구매물자 가격정보 등록내용

� � �¦�신기술제품 가격공시 : 전문 원가계산기관에서 원가계산 가격 

   ㉡ 내자(국내물품): 조달청의 MAS(다수공급자) 계약가격, 일반단가 및 제3자

단가계약가격포함 

   ㉢ 외자(해외물품): 조달청의 해외물품 단가계약 가격 

   ㉣ 시중거래 물품: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해당 업체의 실거래가격(세금계산서 

가격) 

   ㉤ 지역자재: 지역별로 가격편차가 있는 주요자재에 대하여 조사한 가격 

   ㉥ 시설자재·시장시공가격: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참고가격

[시설자재(재료비), 시장시공가격(시공비)]

� � � � ,� 전체조건별 검색클릭�가격정보에 모든 자료 검색 가능�

� � � � � ¦� �검색방법�� 품명,� 규격,� 상호명 등으로 가격자료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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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게시일자는 가격 적용시점 기준 최근 �년간 검색 가능

� � � � � � � �예�� �'��������일 경우 �� �'��������1� �'��������� 검색 가능

� � � � /� 단가계약물품�rPi,�일반단가 등��계약단가 적용 불가

☞ 계약예규( ' 20. 6. 19개정)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5조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 칙에  

따 라  ' 2 0. 1 2 . 1 9 일 부 터 국 가 기 관 계 약 단 가  적 용불가

� � � � ¨� 시설자재 자료 검색 후 적용방법

� � � � � � � �예��내수합판,� �급,� ������'����'MM�단위 ��(�경우

� � � � � ¦� �검색방법�� 내수합판,� �급,� ������'����'MM� 자료검색

� � � � � §�단위가 (��매가 있으니,�적용 할 단위를 반드시 확인 후 해당 품목�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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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관할지역,� 인도조건�� 부가세여부를 확인 후 가격 적용

� � � � � ª�상기단가 설계내역 반영 시 부가가치세가 별도 인바,� ������원�적용

  ◇ [참고] 조달청 가격정보(시설공통자재, 시장시공가격) 조사방법

� � t  업체가격

� � t  가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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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노무비 검토

� � t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통계법에 따른 가격�� 적용���� �월 발표�

� � � 
� ��자료위치�� 대한건설협회�YYY�IF]�NE�]E�S� 건설업무S� 건설적산기준

S� 건설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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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설계도서

� � t  건협노임단가

l� 기계경비 검토

� � t  표준품셈 제8장 건설기계에 따르며 실무적으로 대한건설협회의 건설

기계경비 적용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

� � � � 
� ��자료위치��대한건설협회�YYY�IF]�NE�]E�S�건설업무S�건설적산기준

S� 건설기계경비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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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품셈�건설기계 가격표�

� � t�품셈�기계경비�

� � t  덤프트럭����D�k��시간당�경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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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덤프트럭����D�k��시간당�노무비��단가 

� � t  덤프트럭����D�k�� 시간당�재료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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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일위대가 검토

� � t  토목,� 건축,� 기계공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기공사�대한전기협회�,� 정보

통신공사�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소방공사�한국소방시설협회�자료 활용

� � � 
� ��자료위치
토목 건축 기계 예시�� 대한건설협회�YYY�IF]�NE�]E�S� 건설업무

S� 건설적산기준S� 표준품셈

� � t  예시��일위대가 풀이�레미콘�인력운반 타설��타설
품셈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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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레미콘 무근구조물 인력운반 타설�«�이며,� ��� 레미콘 철근구조물

인력운반 타설�«��임

� � � #� ��� 레미콘���������'�«�에 단위수량 ��'�와 ���레미콘���������'�«�에�

단위수량 ��'�에서 '��와 '��의 의미u���할증*을 뜻함

        * 할증 : 재료의 할증은 LOSS율을 뜻한

� � � $� ���레미콘���������'�«�에 인력품�콘크리트공 '���와 보통인부 '���

� � � � � � ��� 레미콘���������'�«�에 인력품�콘크리트공 '���와 보통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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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레미콘���������'�«�,� ���레미콘���������'�«�에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 기계

l� 표준시장단가 검토�추정가격 �''억 원 이상 적용�

� � t� 토목,� 건축,� 기계공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항만공사�한국항만협회�,�

전기공사�한국전기산업연구원�� 자료 활용

� � � � 
� �자료위치
토목 건축 기계 예시�� 대한건설협회�YYY�IF]�NE�]E�S� 건설업무S�

건설적산기준S�표준시장단가

� � � � 
� �통합자료�� 통합공사원가계산프로그램�XCCH�

HIIA�\�n�\N�]E����'
HNECFZ
[G¬Be�¬N�

S�자원서비스S�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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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예시�� 건설공사 품셈단가와 표준시장단가�비교

l� 시장시공가격 검토

� � t  나라장터 가격정보 시장시공가격 활용

� � � � 
� �자료위치��나라장터�YYY�\�n�\N�]E�S�가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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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예시�� 건설공사 품셈단가와 시장시공가격�비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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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제비율 검토

� � t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활용 적용

� � � �
� �자료위치��조달청홈페이지�YYY�HHA�\N�]E�S�정보제공S�업무별자료S�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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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이번 장에서� 알아 본 원가계산 실무 활용법

� �� 수량� ��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전체 수량

� �� 금액 <� 단가 �� 수량

  *  양 식은  설 계 ( 적 산 ) 프로 그 램에  따 라  상 이 할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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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앞장에서 배운 시설공사 원가계산 실무 정리

� � t  �당초�� 설계내역서

� � � � �� 직접공사비 내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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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급자재 내역서

� � t  �검토�� 조달청 조사금액 내역서

� � � � �� 직접공사비 내역서

� � � � �� 관급자재 내역서

� � t  검토내용

� � t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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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당초�� 설계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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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검토�� 조달청 조사금액 내역서

� � t  검토내용

� � t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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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당초�� 설계내역서

� � t  �검토�� 조달청 조사금액 내역서

� � t  검토내용

� � t  검토결과



�	
��
�������

198 � 

� � t  �당초�� 설계내역서

� � t  �검토�� 조달청 조사금액 내역서

� � t  검토내용

� � t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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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당초�� 설계내역서

� � t  �검토�� 조달청 조사금액 내역서

� � t  검토내용

� � t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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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당초�� 설계내역서

� � t  �검토�� 조달청 조사금액 내역서

� � t  검토내용

� � t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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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당초�� 설계내역서

� � t  �검토�� 조달청 조사금액 내역서

� � t  검토내용

� � t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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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당초�� 설계내역서

� � t  �검토�� 조달청 조사금액 내역서

� � t  검토내용

� � t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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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당초�� 설계내역서

� � t  �검토�� 조달청 조사금액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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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검토내용

� � t  검토결과

� � t  �당초�� 설계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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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검토�� 조달청 조사금액 내역서

� � t  검토내용

� � t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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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당초�� 설계내역서

� � t  �검토�� 조달청 조사금액 내역서

� � t  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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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검토결과

� � t  �당초�� 설계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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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검토�� 조달청 조사금액 내역서

� � t  검토내용

� � t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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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참고자료	� 시설공사 설계�원가계산��과정

� t� ��기본설계��사업계획을 조직화 하는 단계로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등 

기초 설계도와 설계설명서 작성

� t� ��실시설계��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의�

상세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작성

l��iDq�� �	� 실시설계 시 시설공사 설계내역 작성 지침�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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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q�� �	� 소요자원 집계자료 검토

� �� 수량� �� 설계서에 반영된 전체 수량

� �� 금액 <� 단가 �� 수량

  *  양 식은  설 계 (적산)프로 그 램에  따 라  상 이 할  수  있 음

l� �iDq�� �	�설계사와 함께 설계내역 적정 검토�과대 막기�­­

� t

� t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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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공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불량%부적격자가�계약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배제하는 제도S� 성수대교 붕괴 사건�‘����'�을�

계기로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월 도입

� t  개념

   ��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 수준이상의 평점을�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및 일괄·대안 입찰 

공사를 제외한 �''억 원�국가는 �''억 원��미만의 일반공사에 적용�

� � �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조 및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등�에 의거 계약 

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입찰로 낙찰되는 것을 예방하고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입�‘���� ��� ��

� t� (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조 �,� 지방계약법시행령 ��조 �S� 적격

심사기준�계약예규�,�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낙찰자�

결정기준�S� �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훈령�

� t� (심사기준) 입찰공고일

� t  평가자료

   ��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

     * 나라장터와 연계된 관련협회 자료 

     * 업체 직접 제출 자료(협회가 없는 경우 : 배점한도 적용 가능)

� � � #� 관련기관의 신인도 자료���항목�

� � � $� 적격심사 대상자가 입찰 후 제출하는 자료

  * 결산검토보고서,  하도급관리계획서 등

� t� (선정기준) 최저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평점이 

��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억원 이상�지방�은 ��점

� t� (심사분야) 공사수행능력 및 입찰가격

   ��� 공사수행능력 분야�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 �� 시공경험 기술능력 신인도 는 ��기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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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 ��하도급 할 비중�및 금액에 대한 계획 평가

� �� 자재·인력조달가격�적정성 �� 예정가격과 입찰가격의 노무비�및 제경비�

비교평가

� �� ��국가�� ‘�'������ �지방�� W��������� 개정사항 �''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순공사원가�의 ��3미만 입찰자 낙찰에서 배제

       *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의  부 가 세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 예정가격이 �''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분의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재료비 노무비 경비

��� 제�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예비가격기초금액�

��� 제�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분의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 �제�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 �''�

��� 제�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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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입찰가격 평가 산식�예시�� 추정가격 �''억 원 이상 공사 기준	� �

   ③� 나라장터 개찰조서 화면�낙찰하한율 '��� 1� ��'� 3�상승�

   ④� �참고�� 규정개정 이전 기준으로� 낙찰하한율 분석

� � � � �� 공사 규모별로 적정한 입찰가격을 보장하기 위하여 낙찰하한율을 적용

� � � � �� 수행능력 평가 분야에서 만점을 받는 경우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최저 투찰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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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적격심사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추청가격
종합공사 기준�

� t  공사규모가 클수록 기술중심�공사수행능력�,� 작을수록 가격중심 ­­



5�� �����678�

������������	
�	�
 � 221

� t  적격심사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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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시) ( 국 가 · 조 달 청 )  추정가격 100억 ~ 50억 원 이상 종합(일반)공사 기준 

l��실적제한 입찰� 최근 �'년간 동일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배점 �� ��점	

   *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l  실적제한이외 입찰�배점 ����점	

� � � �� 점수 <�실적계수 ®���

    * 실적계수 = 최근 5년간 당해 업종 공사금액 ÷ (기초금액 x 2)

� � � S�업종은 토목,� 건축,� 전문,� 전기,� 정보통신,� 국가유산 등으로 구분  

� � � �� 단,�조달청 등급제한입찰 공사는 실적계수 완화 적용

� � � �  �토목공사 실적계수 <�최근 �년간 토목공사 실적 ¯� �기초금액 e� ��

� � � �  �건축공사 실적계수 <�최근 �년간 건축공사 실적 ¯� �기초금액 e� ��

l� 공사실적� �� 관련협회�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되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O�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

� t� 규모S�준공 완료된 단일구조물 기준,�금액S�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

l�평가기준 �� 최근 �년간

l  �참고사항	� 공동계약 시 등록 �년 미만의 신설업체 구성원은 우대 평가

� � � �� 추정가격 �'억 원 1��'억 원 종합공사 

� � � � � S� 최근 �년 동일업종 실적이 기초금액의 �
�1�배 미만인 경우 

예비가격기초금액의 �배�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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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추정가격 �'억 원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전문공사

� � � � � S�최근 �년 동일업종 실적이 기초금액의 ±배 미만인 경우 �
�배�만점�로�평가

� �� 재무비율의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점 ®��
��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점수

� �

l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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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의견  5% 감점, 부적정/의견거절 10% 감점 

   * 합병 또는 분할합병 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 적용

  * 신인도 : PQ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가점수 x 18/100,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별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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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창출 건설공용지수 : A. 1등급인자, B. 2등급인자

 ** 일자리 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 확인

P��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개월 평균 고용인원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O��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

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

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 l �참고사항�� �'억 미만1�'억 이상 종합공사��'억 이상 1��''억 미만 전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억 미만 1� �억 이상 전문�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 일자리창출 건설공용지수 : A. 1등급인자, B. 2등급인자

 ** 일자리 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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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개월 평균 고용인원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O��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 � t  �예시�� 일자리 창출기업 확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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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참고사항

� l�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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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참고사항

� � t  평점�점��<� �'� T� �����>��
�''��입찰가격�P�
� �예정가격�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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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시) ( 지 방 )  추정가격 100억 ~ 50억 원 이상 종합(일반)공사 기준 

l� 시공실적제한 입찰�배점 �� ��점�

   *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 점수 = 실적계수 0.7점 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실 적 계 수  상 한  :  1  

   ※ 

l� 시공실적제한 이외�배점 �� ��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 점수 = 실적계수 15점 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실적계수 상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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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시공실적��관련협회 �대한건설협회 ,� 대한전문건설협회 등��통해�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 관련협회가 실적관리�®�� ��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실적증명서,�관련협회�®����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실적

� � t� 규모S�준공 완료된 단일구조물 기준,��금액S�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

� l� 평가기준  �� � 최근 �년간

�l� �참고사항	�공동계약 시 등록 �년�미만의 신설업체 구성원은 우대�평가

� � �� 추정가격 �'억 원 이하 종합공사 

� � � � S�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3이내로 참여한 경우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 인정

� � #� 추정가격 �억 원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전문공사 

� � � � S�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3이내로 참여한 경우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 인정

  *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수행능력평가에서 0.5점 가산 평가

�� 재무비율의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점수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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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참고사항

� t  

    * 한정의견  5% 감점, 부적정/의견거절  10% 감점 

   ** 합병 또는 분할합병 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 적용

 * (점수) 신인도 평가점수 x 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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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참고사항

� � �� �특별신인도�� 추정가격 �'억 원 미만 종합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

전문공사 등 그 밖의 공사 적용

   *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1점)

� � #� �접근성��추정가격 �억원 미만 종합공사�전문·그 밖의 공사는 �억 원�� 적용

�'��점��� 추정가격 �억원 종합공사�전문·그 밖의 공사는 �억 원�� 미만 공사

적용�'��점�

   * (적용제외)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종합공사,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시·군과 인접 시·군에 해당업종 

� � $� 등록자가 �'인 미만인 경우��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의 시·군

   * (평가기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가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가산점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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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참고사항

� l�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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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참고사항

� �○�평점�점��<� �'��� �����>��
�''��입찰가격�P�
� �예정가격�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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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적용기준 ��추정가격 �''억 원 미만 모든 공사

� l� 평가기준 

�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기법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점 감점

�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한 자는 미 감점

� �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평가 

� �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대 보험 가입

및 최근 �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 받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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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설 공 사  적 격심 사  세 부 기 준  설 명

� � l� 공동수급체 평가

� � �t 시공경험평가 

� � � ��산식 ��구성원별 시공경험 e� 시공비율�참여 지분율�

� � � *예외��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공사

� � � ��각자 보유한 시공경험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

� � � � � 단,� 대표사보다 상위등급업체 <� 구성원 시공경험 ²� 시공비율

� � �t 공동수급체 시공비율 평가

� � �� 시공능력공시액 한도로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 지분율 확인 

� � �� �국가�� 주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 기준 산정,� �지방�� 각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기준 산정

   * (국가) 입찰공고[주공정[평가대상업종] 및 추정금액), [지방] 입찰공고

[각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 명시

� � �� �범위	� *국가�� 추정가격 �'억 원 이상�종합공사�
�억 원 이상�전문

공사	의�구성원별 시공비율 평가

� � �� *국가��추정가격 �억 원 이상 건산법 이외 공사의 구성원별 시공비율�평가

³� �범위	�*지방��추정가격 �'억 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구성원별 시공비율 평가

� � � ´�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의 시공비율 

시공능력평가액의 �배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 인정

� � � µ� �'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미만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 그대로 적용

� � � ¶�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은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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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지역업체 가산평가

� � � �� �적용대상	� � 지역업체가 공동도급 입찰에 구성원으로 참여한 공사

� � � �� �제외	�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제한,� 해당지역 소재업체 �'인 미만,�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에 명기

� � � � �국가계약법	�

� � � � � �지방계약법	�

�
� � �t  적격심사 결격사유

� � � �� 낙찰자 선정 이전에 대표자가 부도�회생절차개시결정 제외�,�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 � � �� 입찰공고일 현재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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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조달청 5i�행정안전부 평가항목 비교S��''억 1��'억 원 이상 공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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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절 차

( 2 )  나 라 장 터 화면 으 로  보 는 적 격심 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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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⑴ 입 찰  공 고  시  낙 찰  방 법 정 확하 게  입 력!!

⑵ 전 산 자료 ( 나 라 장 터 등) 만  믿지  말 고  반드 시  관련규정 에  따 라  확인  !!



5�� �����678�

������������	
�	�
 � 253

⑶ 전 산 자료 ( 나 라 장 터 등) 로  확인  불가 능 한  자료  추 가  제 출  요 청 !! 

⑷ 국 가 계 약 법의  경 우  낙 찰 자 선 정  전  적 격심 사  포기  가 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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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용어정리

� � t��고난도 공사��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이 포함된 공사

� � t��실적제한 공사��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집행기준	에�

따라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공사�

� � t��일반공사�� 추정가격 �''억 원 이상이면서 고난도공사와 실적제한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

� � t��간이형 공사��추정가격 �''억 원 이상 �''억 원 미만이면서 고난도 공사와�

실적제한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

l� 공사 난이도별 낙찰자 결정기준

l�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여부

� � t계약담당공무원 S�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해 경쟁 입찰 참가 적격자�

선정 가능 

� � � 
� 단�� 간이형 공사 또는 추정가격 �''억 원 미만 실적제한 공사는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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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입찰서 등의 제출서류

� � t�입찰서 

� � t�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 � t�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하도급계획서�입찰 이후 심사대상자만 제출�

� � **�별표���	의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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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종합심사 점수산정 제외 기준

� � t‘모든 입찰금액 부적정’�S� 해당 입찰자 심사대상 제외

� � � � �「국가계약법시행령」제��조제�항에 따른 무효입찰

#�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 � � � $�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분의 �'미만인 경우

� � � � ,� 이윤 또는 세부공종�세부 공종 내 각 비목 포함�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조달청에서 정한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 제외

� � � � /�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직접

노무비 단가가 조달청이 작성한�

조사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직접

노무비 단가의 �''분의 �'� 미만인�

경우

� � 2�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가�

조달청이 작성한 조사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의 �''분의 �'�

미만이거나 �''분의 ��'�초과인 경우

� � 6�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i금액이 물량내역서의 각 비목별�재료비, 

노무비,�경비�금액과 다른 경우

� �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각 항목별 금액이 조달청이 반영

하도록 요구한 금액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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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산출내역서상의 법정경비�산업재해보상보험료,�고용보험료,�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 미만인 경우

� � � 9�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용 제외항목,�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세부

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분의 ���� 미만인 경우

� � ��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별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별 단가의 �'''분의 ���� 미만인 경우

l� 균형가격의 산정

� � t� 입찰서 ���'개,�입찰금액 순 상위 �'3,�하위 �'3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제외

� � t� �'개·� 입찰서 ·�'개,� 입찰금액 순 상위 �'3,� 하위 �'3에 해당하는 

입찰서의�입찰금액 제외

� � t� 입찰서 *� �'개,� 입찰금액 순 상위 �'3,�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제외�� 단,� 입찰서가 �개인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 � t�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개 이상 

동일한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l� 균형단가의 산정

� � t��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 �'개,� � 세부공종별 입찰금액 순 상위 �'3,�

하위 �'3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입찰단가 제외

� � t�� �'개·�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 �'개,� 입찰금액 순 상위 �'3,� 하위 

�'3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제외

� � t��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개,�입찰금액 순 상위 �'3,�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제외��단,�입찰서가 �개인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 � t��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위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개 이상 동일한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9�� :-;�<=8��>?�

������������	
�	�
 � 261

l� 기준단가의 산정

� � ��간이형 공사 또는 추정가격 �''억 원 미만 실적제한 공사의 기준단가	

� � t��

� � � � � � �� �����	��
�����
����������������������

���� !"#$%�&'�(�)!"#*+��


l� 심사항목 및 배점

� � ��일반공사 �� �별표���	

� � #�고난도공사 �� �별표���	

� � $�실적제한공사 ��

� � � 가�� 추정가격 �''억 원 이상 �� �별표���	� 단��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담당

공무원이 제�'조 및 제��조의 물량내역수정 및 시공계획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 심사분야는 제�호의 심사항목과 

배점기준을 적용한다�

� � � � 나�� 추정가격 �''억 원 미만 �� �별표���	

� � ,�간이형공사 �� �별표���	�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40점)

경영상태(10점) 경영상태 10점

전문성(18점)
시공실적 10점

배치 기술자 8점

역량(12점)
규모별 시공역량 6점

공동수급체 구성 6점

사회적책임

(0점~+2점)

건설안전 -0.4점~+0.4점

공정거래 0.4점

건설인력고용 0.4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40점

입찰금액

(60점)

입찰금액 60점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단가 -4점

하도급계획 -2점

소계 60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합 계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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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낙찰자 결정

� �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 #�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

� � �� 공사수행능력점수�배점한도 내에서 사회적 책임을 가산한 점수를 말한다�가

높은 자

� � ��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 � �� 사회적 책임 심사항목을 제외한 공사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 � �� 사회적 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

� � ³�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년간 해당 수요기관에서 낙찰 받은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적은 자

� � ´� 추첨

l� 심사서류의 보완

� � t  하도급계획서의 오류,� 미비 등으로 하도급계획 점수가 감점되는 경우 

등에는 �회에 한해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l� 입찰금액 심사

� � t�입찰금액 심사

l� 단가심사

� � t�단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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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간이형 공사 또는 추정가격 �''억 원 미만 실적제한 공사의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 단가가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R��3이내인 

경우 �''점으로 심사하고,�그 외는 '점으로 심사 

� � � � �다만,� 조사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서 고정비용�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 �i공종,� 음���의 금액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3이상인 공사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세부시행요령에 명시

l�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 � t�하도급계획 심사�감점�

� � �� 간이형공사 또는 추정가격 �''억 원 미만 실적제한 공사의 하도급계획�

심사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심사

� � �� 하도급점수는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조사내역서상 금액의 �''분의�

��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인 경우�

�''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점으로 평가�� 제외업종�전기공사업,� 정보

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포함된 복합업종�이 하도급계획심사 하도급

내역서에 포함된 경우 '점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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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공사수행능력 평가방법

� � ��계약예규 개정사항	

� � � �� �''억 원 미만  공사는  통상 ��심사 미 실시S� ��의 경영상태 평가� �

공사수행능력 반영

� � � #� 현행 종합심사낙찰제를 기초로 중소규모 공사의 특성 반영S� 간이

종심제 공사수행능력평가 항목 신설

� � � $� 공사수행능력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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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종심제 세부기준 개정내용	

� � � �� 공사규모 및 특성에 따라 ��심사 구분 적용

� � � � �� ��''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 및  �''억 원 이상의�고난도 공사에 대해서만�

��심사 기존과 동일 적용

� �� 그�외 공사는 ��심사 생략S�공사수행능력평가 ��심사 경영상태 평가만�반영

� � � #� �공사수행능력평가�간이형 종심제 신설안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평가점수 산정

� � ��간이형종심제 공사수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l� 공사수행능력�경영상태�� 평가

� � � �경영상태	

� � t� ����� ��	
��� 
���� ���� �	���� ���� ���� ����

������  !�"�#$!� %�&'� ()



�	
��
�������

266 � 

l� 공사수행능력�시공실적�� 평가

� � �시공실적	

� � � ���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 적용 업종별  평가

     * (평가방법) 해당 공사의 기초금액(업종별 가중치 부여) 대비 최근 5년간 당해 

업종 실적합계액

� � � � ��� 토목

� � � � ��� 건축

� � � � ��� 전문,  조경,  전기,  통신,  산업환경설비,  문화재공사 등

� � � � ��� 실적제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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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공사수행능력�배치기술자�� 평가

� � �배치기술자	

� � � t�대부분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감안��낙찰자 결정일 기준�으로 

기술자 보유여부 평가 현장대리인��점�만 평가하고 분야별 책임기술자

��점�는 배점한도 적용��

       * 최초 심사서류 제출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로서 발주기관이 정하는 날

      ** 단,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실적제한 공사의 경우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평가

l� 공사수행능력�규모별 시공역량�� 평가

� � �규모별 시공역량	

� � � t�동급 업체간 경쟁 강호,� 영세업체 수주 지원을 위해 기존 종심제 보다�

배점 확대��점S�점�

� � � � Ó� �����
���r���1®�'��x(TÔ��Ä#�/��+½'����;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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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공사수행능력�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 � �공동수급체 구성	

� � � t�영세업체 수주지원,� 중소업체간 협업 활성화를 고려 기존 종심제 보다�

배점 확대��점S�점�

    * (평가방법)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등급별 차등 점수 부여

l� 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 가점�� 평가

� � �사회적 책임 가점	

� � � t� �건설인력 고용심사��중소기업의 인력난 고려 배점제에서 가점제로 전환

    *  ( 평 가방법)  고용탄력성 점수에 근로기준법 준수(임금체불 횟수)점수를 합산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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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참고자료

� � � t 일반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28.5점)

시공실적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3.5점

배치 기술자 10점

역량(20점)

시공평가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3점

공동수급체 구성 2점

일자리(1.5점) 건설인력고용 1.5점

사회적책임

(0점∼+2점)

건설안전 -0.8점∼+0.8점

공정거래 0.6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50점

입찰금액

(50점)

입찰금액 50점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단가 -4점

하도급계획 -2점

소계 50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합 계 100점

� � t  고난도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31.5점)

시공실적 또는 시공인력(선택)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5.5점

배치 기술자 11점

역량(17점)

시공평가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

공동수급체 구성 2점

일자리(1.5점) 건설인력고용 1.5점

사회적책임

(0점∼+2점)

건설안전 -0.8점∼+0.8점

공정거래 0.6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50점

입찰금액

(50점)

입찰금액 50점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단가 -4점

하도급계획 -2점

물량심사
감점 -2점

가점 1점

시공계획심사 -2점

소계 50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합 계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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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실적제한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억 원 이상�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31.5점)

시공실적 또는 시공인력(선택)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5.5점

배치 기술자 11점

역량(17점)

시공평가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

공동수급체 구성 2점

일자리(1.5점) 건설인력고용 1.5점

사회적책임

(0점∼+2점)

건설안전 -0.8점∼+0.8점

공정거래 0.6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50점

입찰금액

(50점)

입찰금액 50점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단가 -4점

하도급계획 -2점

소계 50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합 계 100점

� � t  실적제한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억 원 미만�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40점)

경영상태(10점) 경영상태 10점

전문성(18점)
시공실적 10점

배치 기술자 8점

역량(12점)
규모별 시공역량 6점

공동수급체 구성 6점

사회적책임

(0점∼+2점)

건설안전 -0.4점∼+0.4점

공정거래 0.4점

건설인력고용 0.4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40점

입찰금액

(60점)

입찰금액 60점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단가 -4점

하도급계획 -2점

소계 60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합 계 100점



9�� :-;�<=8��>?�

������������	
�	�
 � 271

� � t  간이형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40점)

경영상태(10점) 경영상태 10점

전문성(18점)
시공실적 10점

배치 기술자 8점

역량(12점)
규모별 시공역량 6점

공동수급체 구성 6점

사회적책임

(0점∼+2점)

건설안전 -0.4점∼+0.4점

공정거래 0.4점

건설인력고용 0.4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40점

입찰금액

(60점)

입찰금액 60점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단가 -4점

하도급계획 -2점

소계 60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합 계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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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유권 해석�F¸CXNE[CFC[¹B� [GCBEHEBCFC[NG��./01�이란u

� � � �� 한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에 근거해서 하는 구속력 있는 법 해석을 

뜻한다�� �공권적 해석�2/301�� 또는 강제적 해석�

� � � ��� 사법해석�가장 보편적�

� � � � � 법 적용을 임무로 하는 법원이 행하는 유권해석

� � � � � 법 해석의 가장 유력한 근거

� � � � �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통일되어 있다�

� � � � � 사법해석은 판례라는 형태로 남는다�

� � � ��� 입법해석

� � � � � 입법할 때 법을 스스로 해석

� � � � � 입법해석은 법 자체

� � � ��� 행정해석

� � � � � 법 집행에서 행정기관이 통보 등으로 해석

� � � � � 최종적 구속력이 없다�

� �l� 정부 유권 해석이란u

� � � �� 법령 규정의 추상성 등으로 입법 취지 등을 잘못 이해하여 적용��집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서 하는 법령해석

� � � �� 법령 소관 부처

� � � � �� 불분명한 법령내용을 입법 취지에 따라 해석

� � � � �� 법령내용이 불확정 개념으로 판단되어 이의 확정 등이 필요한 경우 등

� � � #� 법제처 �정부입법 총괄기관�

� � � � �� 행정기관의�이�� 법령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 � � � �� 행정기관 간에 법령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

� � � � �� 민�형사�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다른 법령의 벌칙 조항에 대한�

해석은 S�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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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정부유권해석의 기속력
소관부처

� � � º� 효력 ��유권해석은 그와 다른 사법 해석이 나올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됨

� � � � ��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은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음�공적 구속력<�²�

� � � � �� 다만�� 유권해석과 달리 집행할 경우 감사 등에서 책임문제�징계 등�가 

제기되어 사실상 일정한 속력을 가짐

� � � º� 계약법규 해석�질의회신�� 소관부처

내용 소관 부처

국가계약법령 적용 계약관련 법규해석
조달청

�기획재정부�

지방계약법령 적용 계약관련 법규해석 행정안전부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규해석�표준품셈��실적공사비등� 국토교통부

기타 법령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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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관련 �재정관리과 T��'�� �'��������

� ��l� �질의�� 예산이 확정 전인 상태에서 계약체결이 아닌 계약준비 단계인�

입찰공고를 할 수 있는지�

� ��l� �회신��

� � �○ 지방계약법 제��조에 따라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 운송,� 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 �○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함

� � �○ 따라서,�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 운송,� 보관계약 등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에는,� 예산 확정 전이라도� 계약체결의 

사전 절차인 입찰공고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l� �참고 �� 관련규정�

� � �○「지방계약법」제��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체결�� 
�

국가계약법 제�'조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지방계약법」제��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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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규정��

   � � *지방재정법 제�조�회계연도�,제�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제��조�지출원인행위����‘�������

삭제�

   � � *국가재정법 제�조�회계연도�,제�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

   � � *국고금관리법 제�'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 ����� 어장에서 투석공사의 등록기준� �법령해석례�� ���'����조달청�

� ��l� �질의�� 어장에서의 양식�45��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어장의 

바닥에 자연석을 새로 까는 일을 하려는 자는X어장관리법Y에 따른 

어장정화 정비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X건설산업기본법Y에�

따른 수중공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u

� ��l� �회신�� 어장에서의 양식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어장의 바닥에 

자연석을 새로 까는 일을 하려는 자는X어장관리법Y에 따른 어장정화 

정비업 또는X건설산업기본법Y에 따른 수중공사업의 등록을 해야 함�

�참고	

;�X어장관리법Y� 제�조제�호

� � ��어장정화U정비�란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나목��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 � �X어장관리법Y제��조제�항

� � � � � 어장정화U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자본금 및 시설U장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U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X건설산업기본법Y

� � � 제�조 단서

� � � �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

� � � 제�조제�항 본문

� � � �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등록을 

하여야 한다

� � � 시행령 별표 �� 제��호

� � � �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하나인 수중공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그 건설공사의�

예시로 투석공사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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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공사 분할 발주

� � l� �질의�� 설계�시공 일괄입찰관련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여부u

� � l� �회신�「국가계약법 시행령」제��조제�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 또는�

분리발주의 판단기준은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전제로 하므로 발주시점에 최종적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시공의 목적물이 확정된 공사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괄·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 등”으로 지칭�은�시공의�

목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주하여 낙찰자가 시공의 

목적물을 최종시공의 일부를 분리하여 발주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적으로�

완성한 후 시공을 하는 발주방식이므로 개념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기술제안입찰 등의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로 발주하는 것은 설계업무와 

시공업무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보다 높은 품질의 공공건축물을 

조달하려는 기술제안입찰 등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 � � �참고	

� �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조의��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 � � � � � 가�X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Y� 제��조제�항제�호 또는 

제�호 및X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Y제��조

제�호 또는 제�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 � � � � � 나�X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Y제��조제�호 또는 제�호 

및X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Y제���조제�호 

또는 제�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 � �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조의��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 � � � � ��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조제�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 � � �� � � � ���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 � � � � � � � 바�� 턴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품질수준의 자재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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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업체의 경우 지역제한경쟁관련� �회계제도과��'���� �''������	

� ��l� �질의��폐기물처리업의 경우 법인이 동일한 시»도에 수개의 처리사업장을�

허가받아 운영하는 경우에 광역자치단체 내에 본사 소재지로 제한하지 

말고 개별허가사업장 단위로 제한할 수 없는지 여부

� ��l� �회신��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사업장이 다를 경우 각각 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특성상 다른 업종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되지만��폐기물처리업의 경우만 본점 및 지사여부에�

관계없이 폐기물처리 허가를 취득한 동일 법인명의의 수개의 업체가 

지역제한입찰에 참여케 하는 것은 대기업의 독점현상을 가져오게 되어�

지방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보하려는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특히 동종업계 �개 

사업체와의 형평성 또는 담합으로 인한 입찰의 공정성에서도 문제가�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수용하기 곤란함

� ����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에 O공사 추가 요청� �회계제도과��������''�������	

� ��l� �질의��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조 제�항의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 

�'개 공사 항목에�폐 아스팔트 P첨가제를 사용하는 현장가열 O공사�도

추가 요청함�

� ��l� �회신�X국가계약법시행령Y제��조 제�항에 따라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이 가능하며��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회계예규X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Y제�조제�항제�호에서 

정함�

� � � � �� 동조 제�항 제�호 ��'�에 따라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제한경쟁이 가능

� � � � �� 귀 건의 경우에도 중앙관서의 장이 당해 공사의 특성��특수한 기술의�

필요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적용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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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특수한 기술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 � � � � �령 제��조 제�항 제�호�규칙 제��조 제�항�� 입찰계약집행기준 제�조제�항��

제�조 제�항 
� 지방령제�'조 제�항 제�호�� 규칙 제��조 제�항��

입찰계약집행기준 제�장�

� ����� 여성기업 �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  � ���'���''��� 
� �'���'����� 	

� ��l� �질의�� 국가계약법상 여성기업과 �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가�

� ��l� �회신�X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Y제�'조제�항

제�호 단서조항에서는�여성기업 등과 �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

� � � � �해당 조문은 시설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그 밖의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

� � � � �따라서 귀 질의 여성기업과 공사 수의계약도 추정가격 �천만원 미만인�

경우�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구분 국가 지방

정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에 의한

기술사의 경우 

���기술도입 등의 방법으로 기술을

보유�객관적 인정�

���기타 기술U공법을개발 또는 보유

�객관적 인정�

가��기술도입 등의 방법으로 기술을

보유�객관적 인정�

나��기타 기술U공법을개발 또는 

보유�객관적 인정�

해
당
공
종

�
호 터널공사 등 �'개 항목

�

호

����스폼공법 또는 철골공법에 의한

공사

����피U시공법등중앙관서장이 특수

공법으로 지정U고시한공법에 

의한 공사

����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 공사 

��스폼공법 또는 철골공법에 의한 

공사

#�피U시공법등중앙관서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U고시한공법에 

의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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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 � � � 제�'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¼수의계약을 체결¼�인 이상으로부터

� � �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 � � � � � � ��� 추정가격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조 제�항 제�호 가목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 � � � 제��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항 제�호 가목�

� � � � � ��� 추정가격이 �천만원 초과 �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U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 � � � � � � 가�여성기업�� 나�장애인기업�� 다�사회적기업 등

� ����� 소액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 제한관련 질의�회계제도과��������''�������	

� ��l� �질의�� �천만원 이상의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공사현장이 �개 이상의 시»군에�

소재하면 �개 이상 시»군으로 제한 가능여부 및 �개 이상 시»군으로 

제한할 경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가 각각 �개 업체 이상이어야 

하는지��아니면 제한지역을 합하여 �개 이상의 업체이면 되는지 여부

� ��l� �회신�� 추정가격이 �천만원 초과 수의계약을X국가계약법시행규칙Y

제��조 제�항에 의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를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광역지자체에 소재하는 업체로 제한�

� � � � � 예외적으로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시-군에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자격을 

갖춘 자가 �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군에 소재하는 업체로 제한 가능�

� � � � � �� 공사현장이 �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경우 �개 이상시»군으로 제한할�수�

있고

� � � � � ��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는 각각 �인 이상이어야 할 것임��

� �� �참고	�*�견적서 제출 �지역�제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

�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조제�항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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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가 해당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등이 소재하는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

� � �다만�� 공사의 현장��물품의 납품지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

� ����� 부당특약의 효력

� ��l� �질의�� ��기관의 계약특수조건에 입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제공시 동 기관에서 공고하는 입찰 건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년 제한한다는 특수조건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효력의 인정여부는u

� ��l� �회신�� 계약상대자가 뇌물 제공시 뇌물제공 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년으로 제한하는 것은,�국가계약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없음

� �� �참고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시행규칙 �별표�	�

�� 법 제��조 제�항 제�호에 해당하는 자

� � �입찰U낙찰또는 계약의 체결U이행과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조의�제�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조제�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½건설기술 진흥법¾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U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및 기술자문위원회��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가�� �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나�� �억원 이상 �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다�� �천만원 이상 �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라�� �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년

�년

�개월

�개월

� ����� 계약특수조건

� ��l� �질의�� 공사계약특수조건으로 설계변경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 ��l� �회신��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에서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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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 �� �○� 따라서,� 계약금액의 증액이 필요한 설계변경을 금지하는 특수조건의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동법 시행령 

제��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에 해당될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 주계약자 방식의 공동계약

� ��l� �질의�� 주계약자의 의미,� 부계약자의 범위,� 전문건설업자를 제외한 

종합건설업자 구성원 간의 연대책임이 가능한 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이�

가능한지?

� ��l� �회신��

� � �○ 공동계약에서 주계약자 관리방식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주계약자는 종합건설업자 중 대표사 �인� 만을 의미함

� �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종합건설업자 중 주계약자�대표사�를 제외한 나머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는 모두 부계약자에 해당됨�

� � �○ 부계약자는 분담책임,�주계약자는 전체 책임을 지므로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동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 �참고	

� � � �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조의��공동계약의 유형�

� � � � �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X건설산업기본법Y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 � � �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 � � � ��� 공동도급의 유형

� � � � �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X건설산업기본법Y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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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가격 및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되는 지의 여부

� ��l� �질의�� 입찰참가 시 도급한도액의 적용은 참가업체의 투찰도급액과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참가업체의 

투찰도급액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 ��l� �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며��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상의 입찰금액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한 것으로 인정됨�

� �� �참고	

� � � �º�예정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 세액

� � �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육세��관세 농어촌특별세��가지�

� � � � � �X국가계약법 시행규칙Y제��조 �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등��제�항

� � � � � �X지방계약법 시행규칙Y제��조 �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등��제�항

� � � �º�면세사업자에 대한 업무처리 및 입찰공고

업무처리 공고 예시

�예정가격 결정시 부가가치세 포함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 세 상당액을�

공제한 후 계약체결

� ���동 내용을 입찰 공고에 반영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공사금액�에 관급자재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령해석례'��''��	� 보건복지부	

� ��l� �질의�X국가계약법 시행령Y제�조제�항에서는 장기계속공사및 장기물품

제조등의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총공사금액�에 관급자재로 공급될 가격이 

포함되는지u

� ��l�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제�항의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제�항이 적용되는 단년도계약 또는 계속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든 같은 조 제�항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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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합니다�

� ������ 총액입찰과 내역입찰

� ��l� �질의��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차이점은u

� ��l� �회신��

� � � �� 총액입찰 �� 입찰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입찰

� � � �� 내역입찰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입찰

� � � ��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미리 공종별목적물 물량내역을 표시하여 배부한 내역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를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

� � � � �추정가격이 �''억원 미만인 공사와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해야 한다��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 교부�

� �� �참고	

�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공사의 입찰�

� � � �2�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억원 미만인 공사와 제�'조제�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해야 한다��

� � � �6� 제�항의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제�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어야 한다��

� ������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중대한 하자에 따른 입찰취소 가능 여부�회계제도과

���'��

� ��l� �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당초 입찰을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 여부�

� ��l� �회신�「국가계약법시행령」제��조는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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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을 공사실적��기술보유상황��재무상태 등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조에서는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거나 특정상표�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 � �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회계

예규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제한경쟁 입찰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항에 회계예규를 위반 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한 입찰을 위해 낙찰자 결정전에 당해 입찰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 �참고	

� �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조�제한기준�� 제�항 단서
제한금지 사항  

��가지 명시

� � � � ��중복제한
#특정한 명칭의 실적 요구
$특정기관실적 요구
,필요한 수준 

이상실적 요구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
2광역이 아닌 

기초지자체로 제한
6일반경쟁이 가능함에도 실적 등으로 제한
7과도한 

면허조건 요구
8규모�또는 양�이 아닌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
9창의성이 

요구되는 용역에서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 실적만을 요구

� � � �¿¿�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장 제�절 ���재공고와 정정공고��

� � � � �a시기 ��개찰 전까지 취소나 정정이 가능 

� � � � �a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공고�

� � � � �a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 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 �� 정정공고는 

해당 입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 

� � �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조

� � � � �a��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 ��수요기관의 예산사정��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S�취소

� � � � �a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시스템 오류  등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S

전체 취소

� � � � �a상기 취소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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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제한 적격심사 중 영업소재지를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유무

� ��l� �질의�� 지역제한으로 입찰을 진행하는데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 중 

°�O상 경쟁입찰참가 등록증상 영업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u

� ��l� �회신�

�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 제�항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U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 � �○� �계약예규�X용역입찰유의서Y제�조의��제�항에 따르면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 ������ 합병업체의 입찰참가 자격 유무

� ��l� �질의�� 합병된 업체가 상법 상 법인등기 사항만으로 해당 면허에 대한�

합병 신고 및 수리 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지 여부

� ��l� �회신��

�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 � �○ 안전행정부 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르면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 따라서,�건설업자가 법인의 합병 등으로 등기부를 변경 등록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건설업 면허가 신고 및 수리 중에 

있더라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라면 

입찰참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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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업체가 단독 및 공동수급체로 중복하여 입찰 가능한지 �'����

'��'��

� ��l� �질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가능한�건의 공고에 아래의 예시와 같이

P업체가 중복하여 입찰이 가능한지요��

� � � � � � ��� P업체 단독 입찰
�O�대표업체�"P�참여업체��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입찰

� � � � � � ��� P업체 단독 입찰
�P�대표업체�"O�참여업체��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입찰�무효가 아닌지�

� ��l� �회신�「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조제�항제�호는 동일사항에 동일인

��인이�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은 동일인�이 �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입찰무효 사유로 규정�� 공동도급이 허용된 

입찰에서도 입찰자는 단독이든 공동이든 어느 한 곳으로만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그러므로 �인이 단독으로 입찰서를 제출하고 또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사여부와는 무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입찰자가 소속된 입찰서는 모두 무효에 해당함�

� � � � � 다만��일인의 대표자가 복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그 법인들로 하나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하나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중복투찰로�

보지 않음�

� ������ 공동계약 입찰시입찰무효여부 �회계제도과������ �''�������	

� ��l� �질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입찰에서 ��심사를 통과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j�분담이행자�을 제외하고 입찰참가한 경우 입찰 무효 여부

� ��l� �회신�� À국가계약법시행령Á� 제��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에� 있어 ��심사신청서류 제출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표자 및 

분담내용�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동 ��

심사에서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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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다만��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입찰참가신청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의 일부가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À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Á�

제�조� 제�항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잔존 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잔존 구성원만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할 것임�

� �� �참고	

� � � � �현행�� À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Á� 제�'조�재심사��제�항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결정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부도��부정당업자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에는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 � �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입찰이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계약체결 전 �순위 업체의 계약 무효사유 발견 시 계약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제도과 T������ �'���������

� ��l� �질의��계약체결 전에 �순위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차순위순으로 필요한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지 여부u�

� ��l� �회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조 

제�'항에서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 체결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성립될 때에는 차순위자순 으로 입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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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순위 업체가 입찰참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자가 �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차순위자순으로 입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 �참고	

� � �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조�낙찰자의 결정�

� � � �2�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 � ��� 부적격자의 범위 ��입찰무효�참가자격이 없는 자 등���부정당제재��영업정지��

부도��허위 적격심사서류 제출등

� � � ��� 발주기관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 결정된 낙찰자 또는 허위서류 제출 등 

입찰 무효로 판명된 낙찰자 등과 같이 원래부터 낙찰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의미 �기재부 개정 이유�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장일찰유의서�� �절입찰절차 ��

���낙찰자 결정

� ���'�� 견적공고 성립 요건  �'���'�����

� ��l� �질의��전자공개수의로 입찰 시행 하여 개찰 후�순위 업체가 낙찰포기서를�

제출하여 나머지�개 업체만 유효한 상황입니다�� 동 차순위업체와 

계약체결 가능u

� ��l� �회신��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X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Y제�'조의�에 따라 우선순위자 

또는 앞 순위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정하여야 함�

� � � � � 집행기준 제�'조제�항제�호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조의�� �

제�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함을�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인이 견적서를 제출하여 앞 순위자가 포기한�

경우라면 제�'조의�� 제�항제�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시 견적 공고하여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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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찰 시 입찰절차

� ��l� �질의�� 유찰 시 새로운 입찰에 부치는 것이 타당한지u

� ��l� �회신��

� � �○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관한 국계령 제�'조�지방계약법 제��조�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 � �○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에 부칠지,�

� � �○ 또는 조건�가격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지는 입찰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 �참고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재공고 및 재입찰�


지계법 시행령 제��조

� � � � ��� 경쟁입찰에 있어서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아니한다.

� � � � �#�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 � � �$� 제�항 또는 제�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 � � �○ 따라서,� 입찰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입찰자들이 

입찰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면 입찰참가 자격 등 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 집행 가능 

� � � � � ���� 조달시기 상실,� 부대비용이 가중을 방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가계약을 처리하면서 입찰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규정�의무부과 규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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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제출시 재공고입찰 여부

� ��l� �질의�

� � � *질의 ���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가 �인일 경우에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유찰로 보아 재공고입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 *질의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견적제출하는것을 경쟁입찰로 보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l� �회신��

� � � *답변 ��「국가계약법시행령」제��조 제�항 제�호에 따른 수의계약 

중�추정가격이 �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조 제�항 및 제�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안내공고 하여야 함��

� � � � �� 위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를 하였음에도 유효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없거나�� 유효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인 밖에 없는 경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재 안내� 공고하여 처리해야할 사항임�

� � � *답변 ��「국가계약법률」제�조에 따라 경쟁 입찰에 참가자로 하여

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바��

� � � � �� 동법 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제�'조제�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고 하여도 

이는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없음�

� ������ �차 입찰 유찰 후 변경조건으로 �차 �차 입찰공고 후 수의계약

�법제처 ���'�'��� �'����������감사원�

� �� l� �질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조제�항 및「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산업자 

선정을 위한 �차 입찰이 유찰된 후 변경된 조건으로 �차·�차 입찰공고를�

한�경우로 유찰이 되는 경우「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제�조제�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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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제�조제�항제�항�일반경쟁 등 경쟁입찰 

원칙�에도 불구하고 미응찰 등의 사유로 �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l� �회신�� �차 입찰이 유찰된 후에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차 및 �차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유찰된 경우「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제�조제�항에 따른 �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음��

� � � *  규정 취지는 경쟁�일반,� 제한,� 지명�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조 제�항과 같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입찰이 �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 S� 재공고가 아닌 정정 *새로운 공고�� 공고에 해당

� ������ 신용평가 전송의무 위반

� ��l� �질의��입찰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신용평가 전송의무 위반에 대한 질의

� ��l� �회신�

� � �○� À공사입찰유의서Á� 제�'조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평가완료 후 �일 이내에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 위반 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조에�

따라 ��� 및 적격심사에서 감점 처리하고 있음�

� � �○ 이 경우 전송의무의 주체와 전송이행의무의 주체를 구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송시스템의 오류,� 신용정보업자의 고의·과실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객관적 의무라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감점 

처리하는 것은 부당함�

� ������ 적격심사시 잘못 입력된 전산자료로 탈락시킬 수 있는 지

� ��l� �질의��입찰결과 당사가 적격심사대상 �순위로 선정되었으나,�소방안전협회 

담당자가 전산시스템에 숫자를 잘못 입력하여 점수미달로 탈락� S�

구제방법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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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회신��

� � �○ 공고조건에서 낙찰자결정의 적격심사는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심사한다고 하였다면 국가종합전자조달�°�O��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 � �○ 이 경우 À°�O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Á� 제��조에 따라 시스템에 

게재된 “자기실적”� 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 � �○�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 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될 경우 적격심사 제외 여부

�회제���'�����	

� ��l� �질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중에 있는 P사가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될 경우 P사를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부적격처리�하고 차순위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지��아니면 P사의 부정당업자제재 

조치와는 별도로 현재 심사중인 P사의 적격심사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u

� ��l� �회신��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적격심사 당일 현재 동 제재조치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동 적격심사�

대상자를 적격심사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봄 

� ������ 발주자의 요구로 적격심사 포기 시 제재

� ��l� �질의��적격심사 대상 �순위 입찰자의 점수가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적격심사 전 입찰자 및 발주기관이 상호 확인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입찰자가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제재 가능 여부

� ��l� �회신��

� � �○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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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예규는 

적격 통과 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포기서 제출을� 허용하고 

있음�

� � �○ �정당한 이유��천재지변 또는 예기하지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히 객관적인 사유로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거나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 � �○ 질의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정당제를 할 수 없음

� �� �참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 � �**�제�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2�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 �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 � � � �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조의��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 � � � �#� 제�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 � � �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신설 �'����������

� ������ 부정당업자 제재로 계약 미체결

� ��l� �질의��부정당업자제재로 인한 계약 미체결의 경우 입찰보증금 반환여부u

� ��l� �회신��

� � �○ 국계법 제�조제�항�지계법 제��조제�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항에서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AB.CD�E����

������������	
�	�
 � 299

� � �○ 낙찰자가 타 계약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어 발주기관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것은 낙찰자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 발주자 과실로 인한 계약해지

� ��l� �질의��발주자 과실로 인한 계약해지 후 �순위자와 계약체결 가능 여부u

� ��l� �회신��

� � �○ 낙찰자로 결정된 자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중대한 과실로 적격

심사기준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입찰절차가 

이미 종료된 사항이므로 당해 입찰의 차순위자 등으로 낙찰자로 

선정할 수는 없음

� � �○� 다만,X공사입찰유의서Y� 제��조제�항에 따르면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부정당제재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받은 경우 계약체결 

가능� 여부 �계약제도과����	� � �계약제도과�����	

� ��l� �질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은 자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u

� ��l� �회신��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제�항에

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동조 제�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 �○ 법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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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제재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기간에는 동 규정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임

� � � � � ��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집행정지를 받은 자는 부정당제재 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자로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음

� ������ 설계보상비 지급 대상 여부

� ��l� �질의�� 발주기관이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한 후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도 설계비 보상의 대상인지u

�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 등 관련�

� ��l� �회신��

� � �○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를 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하였으나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기본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던 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 �법령해석례'��'���조달청	

� ��l� �질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주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그 계약상대방은「주택법」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지u

� ��l� �회신��교육��과학��기술��체육��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주 요청하여 조달청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방은「주택법」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달청장은국가기관의 지위가 아니라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대행자로서의지위에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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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 � � �주택도시기금법

� � � � �제�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 � � � ��� 국가U지방자치단체또는 ½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¾에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 � � �제�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 � � �#� 법� 제�조제�항에 따라 제�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와 같다�

� � �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항에 

따라 제�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에게 제�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 � �Â�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 제�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

기준 �제�조제�항 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조제�항에�

따른�공공기관과의

건설공사도급계약

� �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 �나�� 도급계약금이 �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되거나 장기계속공사로서 �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금액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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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계속계약과 분리발주

� ��l� �질의��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분리발주 여부u

� ��l� �회신�� 계약상대자는「공사계약 일반조건」제��조 내지 제��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지 않은 이상 �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할 

권리 의무가 있으며,�발주처는 �차 계약 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중� 일부를 

분리발주 할 수는 없는� 것임

� ������ 장기계속공사에서 부정당업자와의 차수계약 체결여부

� � l� �질의��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업체와 �차 계약체결이 가능한지u

� � l� �회신��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차 계약이행 후 �차계약체결전에 계약

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라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지계법시행령 제��조�� 단서조항에 따라 차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 �참고	�

� �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입찰참가자격 제한��

� � �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 � �Ã� 다만��법 제��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낙찰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계속비공사 계약보증금 반환                � � � ��계약제도과��'�	

� � l� �질의�� 사업구간이 상이한 두 개 구간의 도로건설공사를 한 건의 

계속비공사�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로 체결하여 이 중 한 개 

구간의 공사를 완료�준공 및 개통��하였을 경우 계약보증금 반환 여부

� � l� �회신�� 장기계속공사는 계약서상에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연차별로�

당해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U이행하는 것이나,� 계속비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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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와 달리 차수별 계약이 아닌 �회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는 총공사비를 명기하고 연부액을 부기하는 

것으로 장기계속공사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국계령 제�'조 제�항의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어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는 장기계속공사의 규정은�

계속비공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 공사계약의 이행보증

� � l� �질의�� 공사계약의 이행보증 관련 질의 

� � l� �회신��

� �� �○ 국계령 제��조제�항제�호�지계령 제��조제�항제�호�에 따른 공사

이행보증서로 계약이행을 보증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은 보증기관으로�하

여금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거나,� 공사

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함�

� �� �○ 다만,� 보증기관이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보증금액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을 제외한 잔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기존�

계약은 해지�해제�하고 잔여 공사이행을 위한 계약상대자를 재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대안입찰 장기계속공사차수별준공기한 관련 �회계제도과�������''�������	

� ��l� �질의��기 수행한 차수계약��Ä�차�에 대한 공사기간 감소분���일�을�

현재 수행중인 공사 분��차수�에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 ��l� �회신�� 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각 연도별 예산사정�� 설계서의 

내용�� 차수별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공사의 성격상 각 차수별공사의 

계약기간을 중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 차수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각 차수별계약기간을 단순 합산한 

기간이 반드시 총공사계약기간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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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그러나��전차에서 공사물량이 감소되어 계약기간이 축소되었다 할 지라도�

마지막 제�차 계약�착공일 '��'�������준공일 '��'�����시에 전차에서 

감소된 공사물량이 추가된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공사정지기간의 의미               �회계제도과������ �''������	

� ��l� �질의��공사계약일반조건 제��조�공사의 일시정지��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조�기술용역의 일시 정지�� 내용중 공사�용역�정지기간이라 함은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를 실제 착공한 이후에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용역�가 정지된 경우의 기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사�용역�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지장물철거지연 

등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의 실제착공은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지된 기간�미착공상태에서의 공사지연 일수�도 포함하는지 

여부

� �� l� �회신��공사계약일반조건 제��조�공사의 일시정지��제�항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조�기술용역의 일시 정지��제�항 내용 중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용역�정지기간이라 함은 그 귀책사유가 발주기관에�

있고 계약 체결시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정지된 

기간을 합한 누계기간을 의미하므로 실제 착공이후 공사 정지� 뿐만 

아니라 지장물철거지연 등으로 인해 착공 이전 정지된 기간�미착공

상태에서의 공사지연 일수�도 포함될 수 있음�

� �� �참고	

� ��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 �제��조�공사의 일시정지�

� �� �2�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공사중지 기간이 �'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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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항에서 이동 �'�����������

� �� �6� 제�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U보상업무U

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한 인U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U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

� ������공사의 일시정지 관련 잔여계약금액에 대한 질의���계약제도과����	

� ��l� �질의��공사정지기간이�'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 ‘잔여계약금액’의 범위는�

이전 지급된 기성대가만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성대가와 

선금잔액을 모두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 ��l� �회신��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정지기간이�'일이 초과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잔여계약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보상하는 

취지는 계약상대자가 정상적 공사 이행에 따른 대가수급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보상해 주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이미 선금수급에 따른 이익�이자수익 

등�을 향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금잔액에 상당하는 대가수급의 

이익은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공사계약일반조건」제��조제�항의 “잔여계약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기성대가 이외에 선금잔액도 모두 공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 주계약자가 탈퇴할 경우

� � l� �질의��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공사 수행 중 주계약자의�

본 공사와 무관한 채무로 인해 공사대금에 대한 법원의 압류 및 가압류�

건이 발생,� 하도급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보류 및 공사 중단� 사태 

발생 등 주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 새로운�

주계약자 선정 방법은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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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회신��

� �� �○ 예규에서는 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연명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담당자가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 주계약자 탈퇴하였다고 하여 해당 계약이 해제,�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새로운 주계약자는 면허,�실적,�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 중에서 부계약자가 

추천하는 업체 또는 부계약자와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탈퇴

� �� l� �질의��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에서 지역업체가 탈퇴한 경우,�출자비율�

조정은u

� ��l� �회신��

�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가산

� � �○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

� � �○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로서 탈퇴한 구성원이 지역업체라�

하여 반드시 해당 지역업체를 추가적인 구성원으로 참여시켜야 하는�

것은 아님

� ������ 재하도급 가능여부         ��법제처 ���''�����'�����������민원인	

� ��l� �질의��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그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제��조제�항단서 및 제�호에 따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있는지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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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회신�� 종합건설업자는 그 하도급받은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수 없습니다�

� � � � �「건설산업기본법」제��조제�항제�호에서는 재하도급의 대상이 되는 건설

공사에 관하여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호에서 재하도급할 수 있는 다른 경우로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하도급받은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경우”를 규정하여 

하도급받은건설공사와 재하도급하려는건설공사가 모두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호와 다르게 “하도급받은전문공사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제�호의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는 종합공사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 �참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 �$�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개정 �'���� ��� ����� �'���� ���� ����� �'���� ��� �'��

� �� � �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 � � �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 � � � � �가��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 � � � �나��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 ������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가능여부                   ��'�'�'���'	

� ��l� �질의�� 최초 적격심사 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수급예정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새로운 하수급예정자로의 변경 승인 요청에서 적격심사시�



�	
��
�������

308 �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와 달리 토공과 관로공사를 합친 �식으로 

하도급할 공사로 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이 가능한 지

� ��l� �회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로서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에 따라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예정자를 변경할 수 없으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관리계획에 의한 선정된 하수급예정자의 사업

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대체하여야 

하며��하도급할 공사를 변경할 수도 있으나��이 경우에도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비율 및 기타 조건 등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 산출내역서 변경 가능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l� �질의�� 공사의 경우�� �''억원 미만이면 산출내역서는 착공신고시제출��

제출된 산출내역의 오류 및 변경 등으로 산출내역서만을 변경해도 되는

것인지u�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아닌��계약금액�설계서 등�은�

변동없이 단순 산출내역서상 단가 오류�항목별 단가 산정 오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 ��l� �회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대가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은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 � � �산출내역서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산출내역서의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기성대가가�

이미 지급되었다면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 � � �구체적으로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설계서�� 계약조건 및 

기타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 � � � �그리고 산출내역서의 수정은 물품�� 용역�� 공사에 따라 가능 여부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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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분할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변경

� ��l� �질의��전기공사를 진행중인 업체가 분리된 경우 면허를 양수한 업체와�

변경계약 체결 가능 여부��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여부

� ��l� �회신��

� � �○ 지방계약법령에서는 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변경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전기공사업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 변경 가능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임

� � �○ 따라서,� 해당 법령에서 업체 분할�� 포괄적으로 면허 양수 및 

계약상대자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

계됨에 따라 변경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 � �○� 계약상대자 변경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면,� 계약보증금 세입 조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을 사급자재로적용 가능한지  � ���'���'��'�	

� ��l� �질의�� 설계변경으로 항목별로�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자재직접구매�

대상의 신규자재가 발생�� 발주절차�경쟁입찰 등�으로 적정시기 공급 

어려운 여건임��이 경우 사급자재로 전환 가능 유무 및 필요한 절차u

� ��l� �회신��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는「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계약법을 준용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계약체결한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

� � � � � � �참고�� 국가계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조의��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제�항의 규정에 따라 물량이 증가된 경우 적기공급이 어려운�

물량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로 하지 않고 사급자재로 설계변경 가능

� � � � � �동조제�항에 따라 동조제�항 및 제�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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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다만��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과 시공상황 

등의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

� ������관급자재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질의��회계제도과��������''������	

� ��l� �질의�� 입찰시 현장설명서나 물량내역서에 시멘트가 관급으로 표기되지�

않아 이를 신뢰하여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에서 시멘트 출고요청서를�

보내온 경우 계약금액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

� ��l� �회신�� 국가기관이 내역입찰 방법으로 발주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교부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에 당초 관급자재로 지급 예정이었던 품목이 관급자재로 명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입찰이 실시되고 입찰참가자가 직접구매 후 투입

�사급자재�하기로 내역서에 금액을 기재하여 낙찰된 경우라면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사급자재로 구매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추가용지 확보 비용부담 주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계제도과��'���� �''������	

� ��l� �질의�� 턴키공사에서설계서와 현장상태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시 필요한�

추가용지 확보의 부담주체는u

� ��l� �회신��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조에 규정하고 있는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귀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사이행현황��현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나��

� � � � �일반조건 제��조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

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 � � ��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료비등의 증감금액 외에 발주기관의 

소유가 될 공사용 부지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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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키공사에서현장 발생암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도과��������''�������	

� ��l� �질의�� 턴키공사현장에서 발생암에 대한 매각 또는 재활용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액대상인지 여부

� ��l� �회신��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조 제�항에 따라 그 매각액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해야 함�

� � � � �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치 있는 암석에 대한 소유권은 토지소유자

�발주기관�에게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이를 매각하게 하거나 

유용하게 하는 경우 그 가치를 추산하여 공사비에서 감액토록하는 

것입니다��

� � � � �따라서 설계»시공일괄입찰의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 � �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할사항임

� ���'�� 물가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동액과 선수금� � � � � ��'���'����	�

� ��l� �질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산정시에 선수금을 받으면 선수금

금액만큼 적용대상금액에서 차감하는지u

� ��l� �회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조정기준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잔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 $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조 2항에 따라 산출한 선금공제 금액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조정률�선금급률�을 계약금액 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 � � � � � �참고	

� � � � � �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¾�

� � � � � �제��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 � � �$½국고금관리법 시행령¾�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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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 � � � � �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¾

� � � � � �제��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 � � �2영�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이 경우 영�제��조제�항U제�항�또는 제�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U장기물품제조계약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 � � �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방법 변경 가능여부

� ��l� �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품목�조정율계약 

�계약서 명시�� 
� 설계변경 추가항목 발생으로 변경�감액�� 예상 등 으로 

품목이 많아 복잡하고 난해 할 경우 �지수�조정율로 계약 변경이 

가능한지u

� ��l� �회신��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율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동시 적용 

안됨���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조정율로 

하여야 하고임의로 변경은 불가

� � � � �다만�� 계약 체결 시 물가변동조정률산출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액의 구성품목�� 비목 및 계약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 계약금액 조정 관련

� ��l� �질의�� 계약금액 조정과 관급자재 정산은u

� ��l� �회신��

� � �○ �계약금액조정�국가계약법률시행규칙 제��조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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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공정예정표를 수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공정예정표에 의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하여야 할 것임

� � �○ �관급자재정산��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관급자재 정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관자재�

정산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였다면 동 공고 및 계약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 것이 타당할 것임

� ������ 공사현장을 변경하여 사업추진

� ��l� �질의�� 공사현장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u

� ��l� �회신��

� � �○ 설계변경은 공사 시공 중 당초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는 것으로,�계약의 목적 및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변경을 의미함

� � �○ 공사현장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사현장을 타 

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계약의 목적 및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라면,�

� � �○「공사계약일반조건」제��조의�제�항에 따른 설계변경 및 제�'조제�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

� � l� �질의�� 당사자간에 합의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u

� � l� �회신��국가계약법령에서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사정변경’, ‘계약상대자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를 

규정

� �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국가계약

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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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참고	�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 � � � � t� 제��조 �계약상대자 책임�

� � � � � � � � �� 계약의무 불이행


� � � � � � � �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 � � � � � � � � � �이행가능성
유지필요 시 추가보증금 징구 후 계약유지 가능�

� � � � � � t� 제��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해지�

� � � � � � � � �� 객관적으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시

� � � � � � t� 제��조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

� � � � � � � � �� 공사계약내용변경으로 계약금액의 �'3이상 감소

� � � � � � � � ��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3초과

�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

� � l� �질의��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선금 및 공사대금 채권�양도 가능여부 질의

� � l� �회신��

� �� �○ ‘공사계약 일반조건’�제�조제�항 및 ‘정부 입찰U계약 집행기준’ 제��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 �� �○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에도 채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 �○ 다만,�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대가와�

정산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현행 국가계약법령은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고 있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의 양도는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 � � � � �참고	�

� � � � � �l�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 � � �○ 제��조�선금의 사용��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조의��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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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조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Å*개정 �''���������

� �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

내역을 비교U확인하여야 한다��*신설 �''��������개정 �'�'������ �'���������Å

� �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Å*신설 �'��������

� ������ 공사대금 정산방법

� � l� �질의��공사대금에서 가압류금액,�지체상금,�하자보수보증금의 정산방법

� � l� �회신��

� �� �○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제�채무자�은 동 대가를 

계약상대자�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 �� �○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의 정산 순위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하는 금액이고,�본 건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이 준공대가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 �� �○ 준공대가에서 지체상금을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잔여액을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병과가 가능한지 여부��계약제도과�����	

� � l� �질의�� 계속된 지체로 인한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을 전액 국고귀속�

하는지�� 지체상금을 징수한 부분을 제외한 최종 미납품에 대해서만 

일부 국고귀속 하는지 여부u

� � l� �회신��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제�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때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토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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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조제�항은 계약상대자 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부과

� �� � ¿�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이행을 완료 하였

더라도 계약보증금은 전액을 국고에 귀속�� 더불어 계약보증금은 계약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고 지체상금은 계약의 지체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양자는 병과 될 수 없음�

� ������ 공동이행 방식 공사 지연배상 책임 �재정관리과�����	

� � l� �질의��공동계약에 있어 한 구성원의 파산으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된�

경우 지연배상금을 구성원 모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원인을�

제공한 구성원만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 l� �회신��

�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조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 �○ 공동이행 방식의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 지연배상금은 위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대책임 원칙에 따라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 하자보수보증기간

� ��l� �질의�� 당초 특정물품�수중모터펌프�만을 가지고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책정한 것이�아닌 공사전체 공사공정으로 하자보수보증기간을 �년으로 

하였는데 이 보증기간이 적법한지u�

� ��l� �회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국계칙 제�'조�지계칙 제�'조�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

이행중인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그 기간동안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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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참고	�

� � � � � �○� �이상의 공종이복합된공사의하자담보책임기간은하자책임을구분할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세부공종별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한다�

� � � � �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

� ���'�� 하자보수보증금 산출기준

� � l� �질의��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시 계약금액은 시공사가 준공시 정산된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의 

계약서상 계약금액�또는 최종 변경계약된 변경계약서상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인지

� � l� �회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조 제�항에 따라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설계변경,� 물가변동,�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이나 사후정산 등으로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최종 계약금액을 말함�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계령 제��조와 국계칙 제��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 � � �또한�� 준공 지급시에 정산을 위하여 작성한 정산서는 계약당사간에 

확인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동 정산서류는 변경계약서에 준할 수 

있습니다��

� ������ 조달청 계약의뢰 건의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의 주체

� � � � � � � � � � � � � � � � � � � � � � �법령해석례���'����� �'���� �'�� �'���인천광역시	

� � l�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조달사업법」에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하여�� 현행「지방계약법」��'���� ��� ��� 개정 �'���� ���

���시행�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체결을 한 사업의 경우��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조달청장인지u

� � l� �회신�� 지방자치단체의장이「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조의�제�항에 

따라조달청장에게공사의계약체결을요청하여�� 현행「지방자치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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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 법률제��'''호로 개정되어

�'���� ��� ��� 시행된것�이 시행되기전에 조달청장이 해당공사에 대해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을 한 사업의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된다고 할 것입니다�

� � � S� 현행기준 개정

� � � 지방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 제��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제�조제�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치단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 ������ 입찰참가자격제한에서 손해의 의미

� � l� �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서의 ‘손해’의 의미u

� � l� �회신�� 국계령 제��조제�항��호�지계령 제��조제�항제��호�에서 규정

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에서의� ‘손해’의 범위는 
� 해당 규정을 구체화한 동법시행규칙 �별표�	�

��호 등에 근거하여 판단해 보건대,�금전적 손해 또는 금전으로 측정이�

가능한 구체적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

금전으로 측정이 곤란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손해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청문실시 

시기                     �법제처 ���'����� �'���������� 경기도�

� � l� �질의��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계약심의 위원회의 심의와 청문절차 중 어떤 것을 먼저�

실시해야 하는 지u� �우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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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회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제�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먼저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의�에 따른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같은 법 제��조에 따른 계약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함

� � � � � �� 제재절차 �� 재재사유발생�적용법령�� 부칙�� �� 확인�인지�� �� 청문절차

�의견청취 �� 단위기관��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본부�� �� 기관장 보고� ��

시행�나라장터 게재 및 산하기관 통지��

� � � � � � �참고	

� � � � � �Æ�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조의��청문��

� � � � � � � �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법제��조 제�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 � S� 강행규정 

� � � � � �Æ� 국가계약법은 청문절차 규정 없음 S� 행정절차법 제��조�의견청취�� 제�항에�

따른 의견청취� �

� ������ 부당한 기성대가 수령자 제재

� � l� �질의�� 계약상대자측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자 대표이사 간에 공모하여 

설계서에 없는 근거리의 미승인 토취장을 이용하고도 설계서의 토취장을 

이용한 것처럼 하여 토사운반비에 대한 기성대가를 수령한 경우�계약에�

관한 허위서류 제출자로 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u

� � l� �회신��

� � �○ 국계령 제��조제�항제�호�지계령 ��조제�항제�호�는 계약에 관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제��호�제��호�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하고 있음�

� � �○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행위로 기성대가를 수령함으로써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보다는 제��호�제��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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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 � l� �질의�� 계약상대자가 어떤 사안�전자입찰 해킹�으로 인하여 여러 

발주기관으로 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상황에서 

각 기관마다 제한을 할 경우 입찰참가 제한기간이 길어져 행정소송이 

우려되므로 발주기관 중 한 기관에서 제한기간을 확정한 경우 다른 

기관에서 갈음할 수 있는지u

� � l� �회신��

� � �○ 지방계약법 제��조 및 동 시행령 제��조 제�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등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법 제��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즉,� 다른 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해당 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갈음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영업양수도 부정당업자 제재

� � l� �질의��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승계 여부u

� � l� �회신��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취지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향후 입찰참가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하여 양수법인이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된 사업의 권리U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면 양수법인을 

대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한편,�국계령 

제��조 제�항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도 제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대표자의 지위는 양도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발생시킨 양도법인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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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계약 구성원 제재

� � l� �질의�� 공동계약의 출자비율 변경이 가능하다면,� 출자비율 변경��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지u

� � l� �회신��

�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이행하거나�

중도 탈퇴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 � �○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지 않고 변경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임

�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감경

� � l� �질의�� 부정당업자제재기간 중 제재 받았던 사유를 해소�� 발주처 

절차에 따라 제재기간을 경감 받는 행위가 위법성 여부

� � l� �회신��

� �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분의 �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월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 � �○ 따라서,�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처분절차에 하자가 있었거나 해당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처분 전에 발생한 사실이 처분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실�부정당업자제재기간 중 제재 받았던 사유를 

해소 등�을 사유로 다시 처분�감경 처분 등�을 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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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제처 ���'����� �'���� ��� ����� 기획재정부	

� � l� �질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u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의��등 관련�

� � l� �회신��

� � �○� 공기업 준정부기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의�

�과징금�를 준용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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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제한"거래제한조치��대법원 �'�'�������선고 �'��두 �����판결	

� � l� �사실관계�� 공기업인 ○○○사 거래상대방인 원고의 입찰담합행위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피고의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년의 

공급자등록제한조치를 통보한 사안

� � l  �법원의 판결�� 행정청인 피고가 이미 공공기관운영법 제��조제�항에�

따라 �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다시 법률상�

근거없이 자신이 만든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제��조 

제�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처분의 상한인 �년을 훨씬 초과하여 

�'년간 거래제한조치를 추가로 하는 것은 제재처분의 상한을 규정한 

공공기관운영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

� � l  �시사점��피고의 내부규정에 근거한 �'년간의 거래제한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며��법이 규정한 제재처분의 상한을 초과한� 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무효

�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

� � � � � � � � � � � � � � � � � � �대법원 �'���������� 선고 �'��다 ��'���전원합의체 판결�

� � l� �사실관계�� 국가나 공기업 등이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가변동�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특약의 효력에 대한 문제

� � l� �법원의 판결��공공계약은 국가 또는 공기업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작인 내용은 

사인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규정은 국가 등이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자 등이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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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하여 계약상대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을�원칙적으로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다만,�이와 같은 합의가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이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계약법 제�조�

제�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특약 등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봄

� ������지방계약법 적용에 청문절차 �서울행정�'��구합������� �'��������	

� � l� �사실관계��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관련업체의 의견을 제출받았다고 청문절차 생략

� � l� �법원의 판결�� 처분을 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문을 생략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조�에 따른 청문 

절차를 결여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 l� �시사점�� 신분이나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의 경우 중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처분의 당사자에게 방어와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크므로,� 행정절차법 제��조1제��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할 

때 청문실시 안내 및 청문주재자,� 청문장소 등 마련

� � � l� *청문규정�

� �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조의��청문�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Å법Å� 제��조제�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 ���	

� � � l� *행정절차법�의견청취��

� � � � � Ã�제��조�의견청취����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 � � � � ���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 � � �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항 

또는 제�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 � � ,� 제�항부터 제�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AB.CD�E����

������������	
�	�
 � 325

� ������대법원 �'��������선고 �'��두�'�'�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 � l� �사실관계��''군의회 의원의 아들�과 아들�가 �''����부터 �'������까지 

일정기간 각각 대표로 재직하였다��감사원은 ''에 감사결과를�통보하면서�

위 의원의 아들이 대표자인 건설사가 ''군과 ��건의 수의계약

�소액수의 견적입찰 등�을 체결함으로써 지방계약법 제��를 위반

하였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여 건설사를 

�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함

� � l�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계약대상자로 하여 

어떤 내용의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 � l� �판결요지�� 지방계약법 제��조는 계약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여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므로,�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제��조 제�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서는 어떤 내용의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음

� � � �참고	� � �지방계약법시행령	� � 제��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U비속

� � � �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U비속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 � � � � 가�½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¾�제�조제�호에 따른 계열회사

� � � � � � � 나�½공직자윤리법¾제�조제�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분의 �'� 이상인 사업자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호U제�호U제�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분의 �'� 이상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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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호U제�호U제�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분의 �'� 이상인 사업자

� � � $� 제�항과 제�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성금 청구에 대한 제재 취소의 소 �서울행정�'��구합�����,�항소	

� � l� �사실관계�� 계약해지 후 공사타절로 과기성금이 밝혀져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제��호�� 사유로 제재하자,� 대표사가 대금청구를 했을 뿐,�

구성원사는 제한사유를 야기시키지 않은 자라는 주장이 제기됨

� � �○ �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 l� �법원의 판단�공동이행방식이며 대금청구서에 원고 날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성원사도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해당

� � l� �판결 요지�� �� 공동이행방식으로 밀접한 업무협의가 있었을 것이며,�

#� 기성금청구시 원고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고�인감증명서,� 사용

인감계 첨부�,�$�원고는 대표사의 최대주주이고 두 업체는 거의 동시에�

회생절차에 들어간 점 등 고려하면,� 구성원사인 원고가 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 l� �시사점�� 과기성금이 발생한 이상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에 해당하며,� 대표사가 기성대금을 청구한 것이 구성원사에 

면책사유가 되기 어려움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정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법원 �'�'��'�����선고 �'��다 �'����판결�

� � l� �사실관계�� 발주자가 입찰공고 등에 건성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 � l�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은 공공건설공사에도 적용된다.�여기에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제도의 도입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공건설

공사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 등에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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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조 제�항�건설

공사의 도급금액이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

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과 그 

시행령 제��조의��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제�항에 따라 건강

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다고 판결,� 이 판결은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필요한 절차를 정한 것이지,�

그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공건설공사에서 건설산업

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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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함�

� � � #� ��공사관리관��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조��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의� 소속 

직원을 말함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법 제��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 � ,�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제�조제�호에 따른 건설업을 하는 자 및

「주택법」제�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공사를 도급받은 자

�하도급업자를 포함��

� � � /� ��설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의 설계서 명시부분과 비교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금액 구분 제시 없음)로만 언급됨.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어 정의를 함

 **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추청가격 2천만 원 초과이면 원칙적으로 물량   

내역서로 분류되며, 동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함

*** 계약금액조정 및 설계변경 처리와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서, 물량내역서의 정의와 

적용은 계약관련 규정의 내용을 반영함이 타당

� � � 2�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짐

      *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문서와 동일

� � � 6� ��검토��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청의�요구사항에 대해�시공자�제출서류,�현장실정 등을�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 숙지하고,�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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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청,� 공사관리관,�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함

� � � 8� ��검토·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기술적인 검토 뿐 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확인자는 자신의 

검토·확인 사항에 대해 책임 부과�

<<건 설 관리 기 술 인 의  업 무 >>

▷ 검토 : 발주청의 요구사항,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 검토·확인 : 공사의 품질 확보 위한 기술적인 검토 및 그 실행경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확인자는 자신의 검토·확인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 � � 9� ��지시�� 발주청이 공사감독자에게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공자에게 

또는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

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 �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하여야 함

� � � �� ��요구��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지원,�승인,�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 처리

� � � �� ��승인�� 발주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이 지침에 

나타난�승인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또는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발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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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 � �� ��조정�� 설계�� 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자,�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자,� 발주청이�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 � 이� 경우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임

� � � Ç� ��실정보고��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기 위한 행위를 말함

� � � È�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것을 말한다.�

� � �이 경우 시공자가 시행한 시공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합격판정은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한다.

� � �É� ��주요자재�� 지급�관급�자재와 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강관파일�

등� 사급자재로 설계된 주요 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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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업자관리방식의 적용�제���조	

� � t� 발주청은 직접 공사감독을 수행할 자체 인력이 부족한 경우 발주청 직원과�

부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또는�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제외�를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다.

l� 공사감독자의 행위제한�제���조	

� � t�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의 기성검사�및 준공검사에 대한 검사자 직무를�

겸할 수 없음

l� 공사감독자의 서류 작성Ê비치�제���조	

� � t�공사감독일지�별지 제��호 서식�

� � t�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호 서식�

� � t�민원처리부�별지 제��호 서식�

� � t�검측대장�별지 제��호 서식�

� � t�재해 발생현황�별지 제��호 서식�

� � t�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호 서식�

� � t�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호 서식�

� �t� �기성부분,� 준공�� 감독조서�별지 제��호 서식�

� � t�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호 서식�

� � t�단속,�점검방문 실명제 기록부

l� 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제���조	

� � t� 공사감독자는 공사 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 �� 공사착수단계

� � � � � �� 착공신고서

� � � � � �� 설계도서 검토서 

� � � � � �� 토취장·사토장 또는 골재원 현황

� � � � � �� 공사 시공측량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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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공사 시공단계

� � � � � �� 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관리�시험�계획서

� � � � � ��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 � � � � ��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사항

� � � � � ��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현황

� � � � � �� 민원사항

� � � � � ��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 � � � �� 기성부분 검사원

� � � � � �� 지급자재 대체사용 신청서

� � � � � �� 공정보고�매월말 기준 다음달 �일까지�

� � � � � �� 하도급 통보서 및 하도대금지급 분쟁

� � � � � �� 현장대리인 변경

� � � � � �� 근로자 노무비 청구 및 지급 내역서�매월�

� � � � $� 공사 준공단계

� � � � � �� 예비 준공검사원

� � � � � �� 준공검사원

� � � � ,� 공사 준공 후 

� � � � � �� 준공 설계도서�설계원도 포함�

� � � � � �� 준공 사진첩

� � � � � ��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성과 총괄표

� � � � � �� 유지관리 기관으로의 인수인계 서류

l� 공사감독자의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제���조	

� � t�공사감독자는 공사에 대한 지시를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함

� � t� 공사감독자는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생요인의�

제거�및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함

l� 공사감독자 근무 요령�제��'조	

� � t� 공사현장 상주�원칙�복수공사에 공사감독자 임명�시 순환상주 가능�

� � � � ��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상주가 곤란할 경우 출장으로 공사현장 

감독업무수행� 가능



�	
��
�������

338 � 

� � t� 당일 감독업무내용과 행선지�등을 기록하는 근무상황판 사무실 비치

� � t� 당일 공사추진상황�및 감독업무수행내용 공사감독일지에 기록, 비치

� � � ��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작업일지�확인한 후 그 사본을 공사감독일지�첨부

� � t�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서면보고 후 지시를  받아야 함

� � t� 임으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안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함

l� 현장대리인의 교체�제���조	

� � t�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이 해당 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및 공정관리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주청에 실정보고하여 교체여부 방침을 받은 후 시공자에게 교체 요구

� � t�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기 간 을  정 하 여  대리 인 을 지 정 하고 이를 허 락할 수 있음

l� 건설기술자 관리 등�제���조	

� � t� 공사감독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그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 공 자에게 이 들의 교 체 를 요 구하고 발 주청 에 그 사 유 를 보 고

� � t� 건설기술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관련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품질시험의무�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산업전보건법 등�

� � t� 건설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한 때

� � t� 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시공 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였을 때

� � t� 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 � t� 건설기술자가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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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설계서 등의 검토�제���조	

� � t�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서 등 계약문서와 다음 각호의 검토사항 지시

(1) 현 장 조 건  부 합  여부

(2)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 수단계에서 다른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 호  부 합 여 부

(3)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 호  일 치 여 부

  * 필요 시 설 계 자 의 견  청 취 가 능
� �

l� 공사표지판 등 설치�제���조	

� � t�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의 주 출입도로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지시�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건설산업기본법 제��조�

� � t� 중장비 사용 또는 수중공사 등 위험한 공사장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위험 표지판을 안전관리계획� 등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인의 출입�및 접근을 금하는 게시판을 설치

l�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제���조	

� � t�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시공자로부터 다음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여 �일 이내에 발주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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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인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 설 공 사  공 정 예 정 표

  (3)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환경

관리계획서 등(실착공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 공  전  사 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 무 동 원  및 장 비 투 입  계 획 서

 (10) 관급 자재  수 급  계 획 서

l� 확인측량�제���조	

� � t� 공사감독자는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

� � t� 공사감독자는 확인측량을 검토한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와 함께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 보고

� � � � � � � ���� 확인축량 결과 도면�종�횡단도,� 평면

도,�구조물도 등�

� � � � � � � ���� 산출내역서

� � � � � � � ���� 공사비 증감 대비표

� � � � �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t� 공사감독자는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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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 고 ]  확인 측 량  시  주의 사 항 [제128조]

  ①  확인측량 결과 도면에는 반드시 현 장 대리 인 ,  실 시 설 계  용역 회 사 의  

책임자( 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 날인하여 제출

  ②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 내의 공사용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 선 제 한 ,  대지 경 계 선 에  의 한  높이 제 한 ,  인 동 간 격에 의한 높이

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확인측량 결과보고 제출서류와 함께  

발 주청 에 보 고

  ③  확인측량 결과 대지경계를 넘어 간섭이 될 경우는 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토지소유주를 입회하도록 하고 지적

공 사 에  의 뢰하 여  경 계 를  확정 받고 결과 에 따라 처리

l� 하도급�제���조	

� � t� 하도급계약제출�시공자�S� 적정성검토�공사감독자�S� 발주청보고��일

이내�� �

� � � � ��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 � � � ��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 � � � ��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 � t� 공사감독자는 제�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제��조부터 제��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 � t� 공사감독자는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조�

제�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4hij�k�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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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도 급  검 토  시  주의 사 항 [제129조]

 ①  하 도 급 율  산 정 의  적 정 여 부  확인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 등)

  ◦ 원가계산서 상의 제경비의 비율반영여부

  ◦ 원도급내역의 누락이나 하도급내역의 추가여부 확인

 ②  시 공 능 력평 가 액  확인

  ◦ 하도급사의 하도급계약액 < 시공능력평가액

 ③  하 도 급 대금 지 급 보 증 서  지 급 여 부 확인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미 지급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l� 현지 여건조사�제��'조	

� � t�공사감독자와 시공자는 합동으로 공사 착공 후 다음사항 현지조사

     ⇒ 설 계 내용의  변 경 이  필 요 한  경 우 에는 설 계 변 경  절 차 에  의 거  처 리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진입도로 현황

 (3)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4) 지장물 현황

 (5) 기후 및 기상상태

 (6)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 � t�공사감독자는 현지조사 후 인근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 이�있을 경우

    ⇒ 시 공 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대책 마 련 지 시

    ⇒ 설 계 변 경 이 필 요 한  경 우 에는 설 계 변 경  절 차 에 의 거  처 리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낙진, 먼지 대책

   (5) 지반침하 대책

   (6)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7) 우기 중 배수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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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제���조	

� � t�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실적 등)

   (9)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0)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1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2)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3) 발파계획서

  (1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5)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l� 사진촬영 및 보관�제���조	

� � t�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을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때까지 공사과정,� 공법,�특기사항을 촬영하게 한 후�

공사내용 설명서�시공일자,�위치,�공종,�작업내용 등�를 기재·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



�	
��
�������

344 � 

� � t�공사기록 사진촬영

� � � � S�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

장소에서 촬영

� � � � S�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1) 암반선 확인사진

 (2) 매몰·수중 구조물, 구조체공사에 대해 철근지름·간격·벽두께·부재두께·

용접전경 등

 (3) 공장제품(창문, PC자재 등)검사 기록

 (4) 지중매설(배수관·전선 등) 광경 및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현황

 (5) 시공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 � t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토록�

시공자에게 지시

� � t� 촬영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디지털파일로 제출 받아 수시 검토·확인�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발주청 제출

l�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제���조	

� � t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시기별�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공사착수 전에 제출받아�이를 검토·확인하여 �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 통보

� � t�� �시공계획서 내용�� 현장조직표,� 공사 세부공정표,� 주요공정의 시공

절차 및 방법,�시공일정,�주요장비 동원계획,�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주요 설비사양 및�반입계획,�품질관리대책,�안전대책 및 환경대책,�지장물�

처리계획,� 교통처리 대책

� � t� 시공계획서는 착공신고서와 별도로 실제 공사착수 전에 제출받아야� 하고�

변경 시공계획서는 제출받은 후 �일 이내 검토·확인 승인 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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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시공상세도 승인�제���조	

� � t� 공사감독자는 공사시방서에 작성토록 명시된 시공상세도와 다음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를 시공자가 작성 하였는지 확인   

  (1) 비계·동바리·거푸집 및 가교·가도 등의 설치 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암거·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

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 철근 등의 유효

간격, 철근 피복두께 유지용 스페이서 위치 및 설치방법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 � t�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검토 특히,�주요구조부의�

시공상세도 검토시 설계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

� � t� 공사감독자는 시공상세도 검토·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 미 허용

l� 시험발파�제���조	

� t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함

� � � � � � ���� 관계규정 저촉여부

� � � � � � ���� 안전성 확보여부

� � � � � � ���� 계측계획 적정성 여부

� � � � � � ����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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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고 ]  발 파 공 법 시  주의 사 항

  ①  발파공법은 발파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피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현지여건을 고려한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발파공법을 선정

  ② 시험발파시에는 반드시 공사관계자(발주청, 감리단, 시공사), 관할 경찰관, 

발파영향권 내 시설물 소유자 또는 주민 입회하에 합동으로 실시

  ③ 공사 시에는 시험발파에서 제시된 천공간격, 지발당 허용장약량,  

발파패턴 등에 따라 발파공사를 시행하되 계측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 

안전하게 발파하도록 하며, 발파 진행에 따른 계측 및 분석 결과가 

시험발파에서 예상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발파공법 변경도 가능 

l� 가시설공사의 구조·안전 검토�제���조	

� � t� 공사감독자는 공사 시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가시설에 대한 설계,�구조,�

시공의 검토 지시 주요 구조물의�시공 중 붕괴사고,�부실시공 등의 발생�

원인이 비계,�동바리,�거푸집 등 가시설의 구조 및 시공부주의에 기인

※ [ 참 고 ]  가 시 설 공 사  주의 사 항

 ① 공사착수 전 인접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주변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②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에 대한 사전설명(안전성 

확보 강조)을 충분히 하여 민원 최소화

 ③ 흙막이공법은 현장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선정하되 현장시굴 조사(지하수위, 

토층상태 등)와 주변상황조사 결과가 설계와 상이 할 경우에는 설계변 경  

조 치

 ④ 흙막이공법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설계사 의견을 확인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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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흙막이공법은 공사비가 비중이 크므로 공법에 따른 경 제 성 에  대한  

다 양 한  검 토 가  필 요

   ex1) S.C.W공법과 강널말뚝공법 : S.C.W 건설오니 폐기물처리와 강널말뚝 손료 등

   ex2) 지하수 미 발경 또는 저하 시 차수공법(L.W,S.G.R)삭제 검토

   ex3) 공사부지 외부 지역을 사용할 수 있다면 흙막이 없이 오픈컷으로 변경

하거나 지보공을 스트러트에서 어스앵커로 변경 검토

   ex4) S.C.W공법 시공 시 시멘트는 벌크시멘트로 사용 등

 ⑥ S.C.W공법, Slurrt Wall공법 적용 시에 발생하는 슬라임은 건폐법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건설오니로 처리하여야 하는 바, 해당 공사 착공 시  

처 리 방 안 에  대해  검 토

 ⑦ 흙막이공사가 완료되면 반드시 정산 실정보고를 하도록 지시하여 실제  

시 공 량 에 따라 설 계 변 경  조 치 하도록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설계수량 보다 추가 시공된 물량은 불인정)

l� 시공확인�제���조	

� � t�가시설 공사와 영구 시설물 공사의 작업단계별 시공상태

� � t�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위치,�표고��치수 정확도 확인

� � t�수중,�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은 직접 검측

� � t�단계적인 검측으로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입회·확인하여 시공

� � t�시공자로 하여금 콘크리트 품질과 관련된 생산,�운반,� 타설의 전과정을 

관리토록 하고 이를 확인

� � t� 시공확인을 위하여 ²�ËFJ�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변경 시 반영

l� 암반선 확인�제��'조	

� � t�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즉시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직접 육안으로 확인

� � t� 암판정위원회는 공사감독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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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 고 ]  암 판 정  시  주의 사 항

 ① 암반선 검측 결과 도면에는 반드시 

암판정 위원 및 입회자가 서명· 날인

하 여  제 출

 ② 암반선이 분명히 노출 되도록 현 장  

물 청 소  실 시

  - 암반선이 노출이 미비할 경우에는 감리단과 협의하여 암반선 조정

 ③ 설계도서에 암반 구간이라도 암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암질 판정 및 

암 반선  검 측 을  하 지  않 을  경 우 는 불인 정

   ※ 암판정을 받지 않고 처리한 암반구간은 토사로 적용

 ④ 우선적으로 육 안 검 사  및 슈미 트 해 머 등을  이 용한  암 질  확인  및   

레벨측량을 통한 암반선을 결정하고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작업지시

 ⑤ 연암 이상의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공 인 기 관에 시 험 의 뢰

 ⑥ 현장에 야적이 가능할 경우에는 우 선 적 으 로  암 부 터 야 적 하 기

   ※ 매각을 통한 예산절감 및 건축기초 치환용 골재로도 사용가능

 ⑦ 최종 시험결과 및 암반선 검측 내용을 실정보고 접수하고 설계변경에 반영

l� 지장물 등 철거확인�제���조	

� � t� 공사감독자는 공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확인

� � t�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 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 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변경 시 계상

l� 공사중지명령 등�제���조	

가� � t�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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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 시 공  : 시 공 된  공 사 가  품 질 확보  상  미 흡 또 는 위 해 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공 사 중 지  : 시 공 된  공 사 가  품 질 확보  상  미 흡 또 는 중 대한  위 해 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l� 공정관리,� 공사진도,� 부진공정,� 수정 공정계획�제���조1���조	

� � t� ��공정관리��공사착공일로부터 �'일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

제출 받은 날로부터 ��일이내에 검토하여 

승인

� � t� ��공 사 진 도 ��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

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

� � t� ��부진공정��월간 공사 진도율이 계획대비� ��'3이상 지연되거나�계획대비 

누계공정실적이 �''3� 이상인 경우는 제외�,� 누계공정 실적이 �3이상 지연

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

� � t� ��수정공정계획��설계변경,� 공법변경,�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현장

실정,�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공사 진척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경우�

시공자로부터�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승인�당초 계약종료일은�준수�

l� 건설공사의 과적방지�제���조	

� � t� 공사감독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M��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시공자에게 과적

차량 발생 방지를 위해 축중기를 설치

l�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제���조	

� � t� 공사 시행과정에서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변경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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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한다.�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 � � S� 발주청의 필요로 설계변경을 지시한 경우 

발주청의 요구로 만들어지는 설계변경 도서

작성의 소요비용은 발주청 부담이 원칙

� � � S�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의�

부합성 및 공사비절감,�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설계변경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

확인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

l� 설계변경 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제���조	

� � t� 공사감독자는 발주청의 방침을 지시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해당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공사비 범위 안에서 설계변경 승인사항의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성고를 사정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하고�

사정한 동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 t� 공사감독자는 위 내용의 설계변경 승인 사항에 따라 발주청이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 체결전이라 

하여도 공사추진 상 필요할 경우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발주청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요청을 받은 발주청은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l�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조	

� � t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

l� 안전·환경관리�제���조1���조	

� � t� ��안전관리��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

시공 추진을 위해서 시공자가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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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면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

� � t�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

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 받아 적정성을 확인

� � t� 공사감독자는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

� � � � ���� 안전관리 조직표

� � � � ���� 안전보건 관리체계

� � � � ���� 재해 발생 현황

� � � � ���� 안전교육 실적표

� � t� ��환경관리�� 공사감독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환경영양 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지도·감독

� � � � S� 공사감독자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협의내용을 근거로 지형,�지질,�

대기,�수질,�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

수립내용을 검토·확인

� � � � � � ����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 � � � � �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 � � � � � ����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 � � � � � ����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 � � � � � ����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 � � � � � ����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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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자재보관관리�제���조	

� � t�공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검수자재를 시공자 책임하에 보관 및 품질관리

� � t�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자재반입검사 

및 수불대장에 수불년월일,�수량,�사용처,�재고량을 항상 기록

� � t�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는 공사감독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외에�

반출하지 못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현장 외로 반출

� � t� 반입된 기자재,�시공중 기성물에 대한 도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경비하게 한다.

� � t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에 의해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M이상�

도로의 경우 보조기층 소요량의 �'3이상 사용,�국토부고시�에 해당하는 경우�

    ⇒ 시공자가 동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l� 지급�관급�자재�제���조	

� � t� 시공자의 관급자재�<지급자재��청구가 있을 경우 품명,�규격,�수량,�사용처가�

명시된 자재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확인 후 출고

� � t� 시공자는 관급자재 사용내역을 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공사감독관은�

이를 확인

� � t�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 준공후 관급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때 

품명,� 규격,� 수량,� 보관상황이 명시된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를 작성�

발주청에 신속히 보고 

l� 공사현장 발생품 관리�제���조	

� � t� 공사감독자는 공사시행 중 현장에서 공사와 관련한 골재 등의 자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한 암매각 처리�

**암매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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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성 및 준공업무�제���조	

� � t�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 하였을때 이를�

검토·확인하고,� 감독조서와 기타서류�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매몰부분�

검사기록 및 시공당시 사진,�품질시험 총괄표 등�를 발주청에 제출

� � t� 발주청은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 하였을때에는 소속�

직원 중 �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

� � t�준공도면의 검토·확인

  ⇒ 시공자로부터 준공예정일 2 개월 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검 토 · 확인

  ⇒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 검토·

확인하고 모든 준공도면에는 공사감독자가 확인·서명한 후 발주청에 제출  

l� 시설물 인수·인계�제���조	

� � t�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공사의 준공예정일 �'일 이전에�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 

  ⇒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2) 기능점검 절차

    3) 기자재 운전 지침서

  ⇒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 예비 준공검사 결과

  ⇒ 특기사항
� �

� � t�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일 

이내에 검토·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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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현장문서 인수·인계�제���조	

� � t�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와 관련한 아래의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공사기록 문서의 목록을 작성

  ⇒ 준공사진첩

  ⇒ 준공도면

  ⇒ 건축물대장

  ⇒ 품질시험 총괄표

  ⇒ 기자재 구매서류

  ⇒ 시설물 인수·인계서

� � � �
l�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제���조	

� � t� 공사감독자는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자료를�

검토하여 유지관리지침서�시설물의 규격,� 기능설명서,� 유지관리 의견서,�

특기사항�를 작성하고 준공 이후 ��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

l�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제���조	

� � t�건설사업관리가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업무 내용

  ⇒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계약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간의 분쟁조정

  ⇒ 건설사업관리일지의 수시 확인

  ⇒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요구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상의 주요 업무

� � t�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아래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및 조치방안을 제출토록 한다�

� � S� 설계변경                      S� 공법의 변경

� � S� 기술적 문제의 해결            S� 기성고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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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중복업무�제��'조	

� � t�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에서 정한 공사감독자의 업무가 건설사업

관리용역계약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인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행한 업무를 해당 공사의 공사감독자가 확인

� � t�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중복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에 

대한 보고사항은 공사감독자가 직접 보고

l�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계약내용 변경을 수반하는 실정보고

  ◦ ( 업 무절차)  시공자(실정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술검토서 제출)

⇒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와 사전 검토/ 협의* ⇒ 

공사감독자⇒ 발주청(방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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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 정부계약의 성격����의 계약S�민법 적용�

�
� � t  정부계약도 민법상의 계약

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설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

l�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발생 사유

� � t  모든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의 원칙 적용S�확정계약

� � t  그러나,�대부분 건설공사의 경우 사정변경이 필연적으로 발생

� � t  �사유��건설공사의 계약기간이 장기간이며,�또한,� 복합적인 공정으로�

목적물을 시공하기 때문임

� l� 사정변경과� 계약금액조정 인과관계

� � t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모두�계약금액 조정 대상은 아님

� � t  입찰방식,�공사계약문서의 유형,�업체선정방법,�사정변경의 귀책사유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 t  계약금액 조정이 된다면,� 가격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등에 대한�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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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계약금액 조정 분류

� � t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과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아래 그림과�

같이 분류 

�	���KÕ���Ö»�

� l� 법령으로 보는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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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계약금액조정 종류

� � t�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 t�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 t�그 밖에 계약내용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1 )  설 계 변 경 과  계 약 금 액  조 정

� l� 설계변경은 설계�서�*변경� 뜻함

   * 설계서 : 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을 뜻함

� � t 설계�서�변경은 반드시 계약금액 조정을 의미하지 않음

� � l� 계약문서와 설계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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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설 계 변 경  요 건

� l� 설계변경은 그림과 같이 �설계서 상이,�#현장상태 상이,�$신기술 신공법,�

,발주기관 요구,�/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l� 법령 및 규정으로 보는 설계변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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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국가·지방 예규별 설계변경 요건

   1 )  

��

� � ���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이 있는 사실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t�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 � � t�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 � � � t�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 � � � t�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	
��
�������

368 � 

� � #� 설계서의 정정 보완

� �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절“�”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절“�”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한다.

� � � ��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설계서를 보완한다.

� � � ��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공사 미적용�

� � � ��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공사 미 적용�

� �� �예시	� 사안별 설계변경 주요 사례��국가�� 설계서의 불분명 등,� �지방��

설계서의 정정·보완	

� � t�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조�설계서 등의 

검토�

    ⇒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서 등 계약문서와 다음 각 호 

사항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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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현장조건 부합� 여부

� � � §� 공사착수 전,� 공사시행 중,� 준공 및 인수인계 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 � � ©�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 필요 시 설계자 의견 청취 가능

��� �참고	� 설계도서 기술검토서�조달청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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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현 장 상 태 와 설 계 서  상 이

��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 �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에 지질,�용수,�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 �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 � #� 현장상태에 따른 설계변경

� � ���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 � ��� 계약담당자는“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 �예시	� 사안별 설계변경 주요 사례�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 � t�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조�확인측량실시�

� � � � �� 공사감독자는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

� � � � �� 공사감독자는 확인측량을 검토한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와� 함께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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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측량 결과 도면(종·횡단도, 평단도, 구조물도 등)

    ⇒ 산출내역서

    ⇒ 공사비 증감 대비표

    ⇒ 그 밖의 참고사항

� � � � �� 공사감독자는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함.�

� � t�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조�암반석확인�

� � � � ��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즉시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 암판정�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 �� 암판정위원회는 공사감독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사회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 ��

   ㉮ 암반선 검측 결과 도면에는 반드시 암판정 위원 및 입회자가 서명·

날 인 하여 제출

   ㉯ 암반선이 분명히 노출되도록 현 장  물 청 소  실 시

     ⇒ 암반선이 노출이 미비할 경우에는 감리단과 협의하여 암반선 조정

   ㉰ 설계도서에 암반 구간이라도 암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암 질  판 정  

및 암 반선  검 측 을 하 지  않 을  경 우 는 불인 정

    ※ 암 판정을 받지 않고 처리한 암반구간은 토사로 적용

   ㉱ 우선적으로 육안검사 및 슈미트해머 등을 이용한 암질 확인 및 

레벨측량을 통한 암반선을 결정하고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작업지시

   ㉲ 연암 이상의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공 인 기 관에 시 험 의 뢰

   ㉳ 현장에 야적이 가능할 경우에는 우 선 적 으 로  암 부 터 야 적 하 기

    ※ 매각을 통한 예산절감 및 건축기초 치환용 골재로도 사용가능

   ㉴ 최종시험결과 및 암반선 검측 내용을 실정보고 접수하고 설계변경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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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조�시험발파�

� � � � ��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함 

� �

  ㉮ 발파공법은 발파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피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피해를 저감 시킬 수 있도록 현지여건을 고려한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발파공법을 선정

  ㉯ 시험발파 시에는 반드시 공사관계자(발주청, 감리단, 시공사), 관할 경찰관, 

발파영향권 내 시설물 소유자 또는 주민 입회하에 합동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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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시에는 시험발파에서 제시된 천공간격, 지발당 허용장약량, 

발파패턴 등에 따라 발파공사를 시행하되 계측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 

안전하게 발파하도록 하며, 발파 진행에 따른 계측 및 분석결과가 

시험발파에서 예상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발파공법 변경도 가능

�
� � t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조�가시설공사의�

구조·안전검토�

� � � �� 공사감독자는 주요 구조물의 시공 중 붕괴

사고,� 부실시공 등의 발생 원인이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시설의 구조 및 시공�

부주의에 기인하는 점을 명심하여 공사 

시공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가시설에 대한�

설계,� 구조,� 시공의 검토를 하도록 하고 

시공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 � ��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산업안전보건법」

제��조의 �에 따라 건설공사 중에 가설

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설구조물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설공사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 �� 공사착수 전 인접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주변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안전대책 수립

� � ��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에 대한 사전설명�안전성 확보를 강조�을 충분히

하여 민원 최소화

� � �� 흙막이 공법은 현장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선정하되 현장시굴조사

�지하수위,�토층상태 등�와 주변상황조사 결과가 설계와 상이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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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흙막이 공법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설계사 의견을 확인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 � ³� 흙막이 공법은 공사비가 비중이 크므로 공법에 따른 경제성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

� � � � � �

� � ´� i�j�Ì공법,� AZ¸EEC� ÌFZZ공법 적용 시에 발생하는 슬라임은 건폐법 

시행령 제�조 별표�에 따라 건설오니로 처리하여야 하는 바,� 해당 

공사 착공 시 처리방안에 대해 검토 

��� �참고	� 실정보고�조달청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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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 기 술 · 신 공 법

��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 � ��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제�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 � � � �*개정 �''���������'��������

� � � �� 계약상대자는 제�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계약상대자는 제�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

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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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 � �� 계약담당자는�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

� � ��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제��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기술자문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만 한다.� 다만,� 기술자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제�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 �� 계약상대자는“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계약상대자는“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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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발 주기 관 요 구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 �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 � � �� 계약상대자는 제�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 #�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통보

� � ���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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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담당자는“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다만,�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있다.

� � � �� 계약상대자는“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5 )  소 요 자재  수 급 방 법 변 경

��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 � ���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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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

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통보할

수 있다.

� � � �� 제�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조 내지 제�'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 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 � ³� 제�항 및 제�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 한 경우에는 제�'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조 제�항을 준용한다.

� � #�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 � ���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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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 ���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 � � ��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 � ��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절 “�”에 정한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 � � ³� “나”와 “라”에 따라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다”본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절 “��마”를 준용한다.

6 )  설 계 변 경 에  따 른  추 가 조 치  사 항  등

��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 �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조 제�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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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등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을�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항 제�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소요된 비용을�제��조에 의하여�계약상대자에게�지급하여야 한다.�

� � #��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 � ���설계변경 시 당초 설계자의 의견 청취�안전과 관련이 있을 때�

� � ��� 설계서의 정정·보안,�현장상태에 따른 설계변경,�발주기관의�필요에

따른�설계변경 통보의 경우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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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설 계 변 경  시  단 가 의  적 용기 준

설계변경 원인�책임사유�별 단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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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당시 단가의 정의

관련규정�설계변경 당시 단가��공사계약일반조건�제�'조 제�항�호�	

   산 출 내역 서 에 없 는 품목  또 는 비 목 의 단 가는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낙 찰 율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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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단가 산정 예시

 ◇ [ 참 고  :  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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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 고 ]  대형 공 사 (턴키) 단 가 적 용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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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성격

� � �� 국내입찰

� � t� 국가계약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규정 

� � t�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 등을 규정하는 것은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배�

�질의회신,�회제 ���'�����,� ’�������	

� �t� ����년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제��조�’ 에서 최초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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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조정요건

� � t�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손실보존이�

필요하며 손실보존을 해 주기 위한 요건�기간,�등락�

 ◇ ( 참 고 )  민법규정에 의한 기간 계산

� � �**�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경우 기간 계산법 ��

� � �� 기산점 

    *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초일 불 산입)

� � #� 만료점

    *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은 만료한다.

    * 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일로 환산하지 않고 역으로 계산한다. 

    * 주·월·연의 초일부터 기산하지 않을 때에는 최후의 주·월·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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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물가변동 적용 대가

� � t�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의 대가

� � t�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지체되어 이행되지 

못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은 조정대상에서 제외

� � t� 이행지체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발주기관의 귀책 

사유�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회적,� 인위적 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일 

경우에는 당해 기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

� � t�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차 부기한 총 공사금액을 대상

� � t�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은 당초 계약체결 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된 “공사�제조�공정예정표”을 기준

� � t�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이행기 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증액 및 감액 물가변동 모두 

동일�를 기준

� l�� 선금과 기성대가의� 공제

� � t�조정신청일 ��물가변동신청서 접수일

� � t�접      수 ��계약담당 공무원

� � t� 조정기준일 전 Í에 지급된 선금 ��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증액�,�

환수�감액�

� � t�조정기준일 후 Î에서 지급된 선금 ��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

� � t�조정신청일 전���시점에서 기성대가 수령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

� � t�조정신청일 후�#�시점에서 기성대가 수령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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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물가변동금액 산정

� l��물가변동 시�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변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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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조정기준일

� � t� 물가변동조정사유가 발생한 날 �� 계약체결 후 �'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분의 �이상 증감,� 특정 규격의 자재 별 가격이 �''분의 ��이상 

증감되어야 하는 �가지 요건을 동시에 최초로 충족한 날

� � ��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으로부터 �'일 

이내에도� 계약금액 조정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제�항�

� � #�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순공사원가의 '��3이상�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분의 ��이상인�때에는

그�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 조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

� l�� 조정신청일

� � t� 계약체결 후 기간요건��'일�� 및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등락요건 

��3�이 동시에 충족된 날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신청

하여 발주처가 접수한 날

� � t�조정신청일은 기성대가 공제 시� 중요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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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물가변동 조정신청 시 반려와 보완

� � � �� �반려��물가변동 접수 시 조정기준일 및 각종지수 적용대가산정이

명백히 틀려 물가변동 서류를 접수할 수 없을 때에는 반려 조치

� � � � �⇒ 물가변동 신청 일은 보완하여 재 접수하는 경우로 접수 일을 신청일로 

인정함

� � � #� �보완��물가변동 접수 시 일부 비목 및 일부 하목이 틀려 보완 요청

     ⇒ 물가변동 신청 일은 최초 접수한 날짜를 신청일로 인정

� l�� 품목 
� 지수조정율�시행규칙 제��조	

� � t� 영 제��조 제�항 제�호의 규정에 의한�품목조정율과 이에 관련된�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품 목  또 는 비 목  및 계 약 금 액  등은 조 정 기 준 일  이 후 에  이 행 될  부 분을  

  ‘계 약 단 가 ’라 함은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 가 변 동 당 시 가 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 찰 당 시 가 격’이라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 � � � �� 품목조정율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계약금액

� � � �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 � � � $� 등락율 <� �물가변동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

� � t�영 제�조제�항제�호의 규정의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항제�호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 t� 제�항제�호의�등락폭을�산정함에 있어서�다음 각호의�기준에�의한다.

� � � �� 물가변동 당시 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

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 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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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물가변동 당시 가격이 입찰당시 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 � t� 영 제��조제�항제�호에 따른 지수조정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 � ��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

물가지수

� � #�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 � $� 제�조제�항제�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 � ,� 그 밖에 제�호부터 제�호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 l�품목조정율 
� 등락폭산정

� � t  등락폭산정�가격조사 기준 및 방법	�

� � � � S� 가격은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동일기준과 방법 적용

   ※ 회 제 - 1 9 5 3  예정가격 작성시에 적용했던 가격과 동일한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체결 당시 가격 및 물가변동 당시 가격을 정하고 이에 

따라 등락율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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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지수조정율� 
� 각종지수

� l�� 비목계수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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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체크포인트

l�� 물가변동 간단 검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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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가 변 동  적 용대가  간 단  검 토 법

 ㉠ 물가변동 적용대가( 3 3 , 84 3 , 9 1 5 , 000원)  ≤ 계약금액(83,306,743,134원) - 

[계약금액(83,360,743,134원)×공정율(57.38%)] = 3 5 , 5 05 , 3 3 3 , 9 2 4 원 ( ok )

    *  단 ,  P S (잠정금액)이  있 을  경 우  적 용대가  제 외여 부  확인   

    *  물가변동 신청전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 적용대가 제외여부 확인

㉯ 물 가 변 동  조 정 률  검 토

 ㉠ 물 가 변 동  조 정 률  = 조 달 청  나 라 장 터 물 가 변 동  지 수 조 정 률  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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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qi�물가상승	와� Ïi�물가하락	�비교

l�� 물가변동 감액징후 확인 방법

� � t  n�Q�0����������� ¡5¢�9�.���k�¢�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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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그  밖 의  계 약 내용 변 경 의  유 형  및 규정

� � t� 대    상� �� 공사,� 제조 등의 계약

� � t� 유    형� �� 공사기간,� 운반거리 변경 등

� � t� 조정방법� �� 실비초과 하지 않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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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공 사 이 행 기 간 의  변 경 에  따 른  실 비 산 정

� l� 연장사유

� � t� 불가항력의 사유�전쟁,�사변,�태풍,�호우,�해일,�대설,�한파 등�

� � t� 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 t�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 � t�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 할 경우

� � t� 설계변경으로 인해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 � t� 원자재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사급자재의 구입곤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 �

� l� 계약금액 조정

� � t�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의 범위 내에서 지급�시행령�제��조 기타 

계약내용 변경 조정�,�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장 실비의 산정�	

  ◇ ( 참고)  시행령 제66조(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 ( 참고)  시행령 제75조(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조 제�항의 따라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조와 제��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한다.

� � � � �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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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고)  시행령 제66조(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조�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기준�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 확인 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케 하여 이를 활용 가능

�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 

지출 관련 계약서,�요금고지서,�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하여

이를 활용 가능

  ◇ ( 참 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7절(실비 산정)

� � � 제�절�실비 산정기준�

� � � �� 계약담당자는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계약이행 전에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조�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기준�에 따른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해야 한다.

� � � #� 계약담당자는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 확인 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케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 � $� 계약담당자는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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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운 반거 리  변 경 에  따 른  계 약 내용 변 경

� l�� 운반거리를 규정한 문서가 설계서일 경우,�

� � t� 입찰 시 발주자가 교부한 설계서에 사토장·토취장 등� 운반거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거리변경 만 가능, 위치가 확정 된 경우는 조정이 안됨.

� � � �� 당초운반거리 "� 추가거리� <�당초 계약단가 "� 협의단가

� � � #� 당초운반거리 T� 취소구간� "� 대체구간 

� � � � � � <�당초 계약단가 T� 취소 된 구간의 계약단가� "� 협의단가

� � � $� 당초운반거리 T� 당초운반거리� "� 대체구간의 협의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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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원가계산 기능 및 의미 

� l� 공사원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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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접공사비

� � � �� 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직접재료비와 실체를�형성하지는�

않으나,� 보조적으로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인�

간접재료비�소모재료비,�소모공구·기구·비품비,� 가설재료비�의 합계 등을 말하며,�

공사비 산출내역서의 재료비�총 합계액을 말한다.�사급자재비 포함�

� � � �� 직접노무비� ��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 합계

�기본급"제수당"상여금�를� 말하며,� 공사원가계산 시에는 표준품셈에서�

단위당 공량을 구하여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에서�해당공종의 노임을�

계산하고�공사비 산출내역서에서 최종적인� 노무비의 합계를 구함

� � � �� 산출경비� �� 산출경비는 당해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중 공사원가계산 시�

비율로 계상되는 제경비항목을 제외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산출

내역서 등에 직접 계상하는 직접공사비 중의 경비를 말한다.

� � � � � � 대표적인 산출경비로는 중기경비이며,

� � � � 가�� 손료산정의 시간당 손료계수 합계에는 시간당 상각비계수,�정비비 계수,�

평균취득가격에 의한 시간당관리비 계수가 포함    

� � � � 나�� 운반기계로서 기자재를 운반할 경우 적사에 소용되는 시간이 �'분을�

초과할 때에는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을 계상 그 외� 산출경비로는�

전력비,� 운반비�원재료,� 반재료,�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품질관리비�외주시험비,�계측비�,�가설비�현장사무소,�창고,�식당,�

숙사,�화장실,�가설방음벽,�가설울타리,�가설부지임대료,�가설부지정지비 등�,�

안전관리비 성격�교통신호수,� 정기안전점검비,� 정밀안전점검비,� 초기안전

점검비,� 안전휀스 등�,� 토취장�사토장,� 석산�사용료�복구비,� 보상비�,�

환경보전비적 성격�세륜세차시설,� 오탁방지막,� 분진방지막�,� 외주가공비,�

환경보전비 세비목 등

� � �� 간접노무비 �� 현장소장,�현장사무원,�노무관리원,�경비원,�청소원�등 직접�

공사현장에 종사하지는 않으나,�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소장 등의 비용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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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산재보험료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 � � � � �노동부 고시 제�'�����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 �� 고용보험료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

� � � � � �국토부 고시 제�'����'�호��'���������고용보험법 시행령�

     ※ 다만, 총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 � �� 국민건강보험료 �� 공사기간이 �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 � �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호�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명시하는 각각의 법정비용을 금액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정산)

� � �� 국민연금보험료 �� 공사기간이 �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 � �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호�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명시하는 각각의 법정비용을 금액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 정산)

� � �� 노임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이 �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 � � � �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호�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명시하는 각각의 법정비용을 금액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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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퇴직공제부금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억 원 이상인 공사�국토부 고시 제�'�����'호�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가 계약자가 납부한 공제금액을 초과하 는 

경 우  초 과 금 액  정 산 퇴 직 공 제 부 금 비 의  목 적  외 사 용 감 액  조 치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도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명시하는 각각의  

법정 비 용을  금 액  조 정  없 이  그 대로  반영 (정산)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건설업 산업안전보건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조�� �'년 

변경사항�

 ※ ( 안 전 관리 비  적 용 방 법 상 세  설 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시의 공사규모 

산정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그리고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를 합하여 규모를 산정하면 

된다. 이때 관급자재가 있는 공사의 경우 공사규모가 5억원 또는 50억원 정도일 

경우에는 관급자재를 포함시와 불포함 시에 적용되는 공사규모가 달라지므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율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 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 정 산 방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 계약범위 내에서 정산해서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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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 �지방�추정가격 �''억원이상 공사 의무��

�국가�이행보증방법 선택��'���������시행령 개정�

� �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일반건설공사�종합면허�에 

적용하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상호진출 허용공사 및 

전문공사,�건설공사가 아닌 전기공사 등에는 미 적용

� � � � �국토부 고시 제�'������호��'�����������적용�

 ※ 정산방법「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삭제

   ②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34조제3항의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 � ¢� 기타경비� ��기타경비는 표준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직접 산출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확한 산출기준이나 사후 정산이 불가능한 품목� �개 

비목을 결정하여 기타경비로 계상함

� � � � � 
� �개 비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 교통 

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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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 작업 중에 건설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해당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 포함�을 말함.

※ (산출기준)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 계상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19.01.01. 발주공사부터 적용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훈련비 등 설계 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 (정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하므로 투찰자는 개별법령과 법규 등에 의거 

의무적으로 입찰내역서에 반영하여 추후 정산하여야 한다.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수수료�국토부 고시 제�'������호��'����������적용�

�


�� �정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조의��#�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조의�제�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면�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 $�발주자는 제�항에 따라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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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조의�제�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 일반관리비

※ 우 리 청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서기준)에서 정한 300억원 이상 요율을 추정가격 

기준 300억 ～ 1000억원, 1000억원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회제) 일반관리비율은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 동 비율의 축소적용 가능(기획재정부 

회제41301-353,2003.3.29.)

� ����� 이윤 ��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적용하되,� 계약예규 상 ��3를� 초과할 수 

없다�

� �   (회제) 이윤은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 동 비율의 축소적용 가능(기획재정부 회제41301- 

353,2003.3.29.)

�추가 제잡비	

� ����� 안전관리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22.12.20, 국토부 고시 제2022-791호)에 따라 

발주자가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입찰자는 원가계산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고  

준 공  시  사 후 정 산  조 치

  * 발 주자는 입 찰 공 고  시 관련 내용 명시 (국 민 건 강 보 험 료 ,  국 민 연 금 보 험 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와 동일) 



�	
��
�������

414 �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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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공종별 집계표

l�� 공종별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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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일위대가�공사에 사용된 대금에 대한 명세를 기록한 문서�

l�� 단가대비표�재료비,�노무비,�경비의 단가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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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설계변경 단가 산정 기준

� � t�설계변경 발생 책임 사유 기준

� � t��설계변경 당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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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설계변경 당시 재료비 검토

� � t  가격자료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나라장터 가격정보,� 물가자료,�

견적자료 등을 활용하여 검토

 ◇ 나 라 장 터 가 격정 보  사 용법 

� � � �� 나라장터�YYY�\�n�\N�]E�S�가격정보 클릭

� � � #� �확인	� 가격정보에 게재된 단가계약을 제외한 가격은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설계 시 참고가격이오니 계약수량과 조건,� 수급상황 등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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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전체조건별 검색클릭�가격정보에 모든 자료 검색 가능�

� � � � � ¦� �검색방법�� 품명,� 규격,� 상호명 등으로 가격자료 검색 가능

� � � � � §�게시일자는 가격 적용시점 기준 최근 �년간 검색 가능

� � � � � � � 예�� �'�'������일 경우 �� �'�������� 1� �'�'������� 검색 가능   

� � � Ð� 시설자재 자료 검색 후 적용방법

� � � � � � � 예��내수합판,� �급,� ������'����'MM�단위 ��(�경우

� � � � ¦� �검색방법�� 내수합판,� �급,� ������'����'MM� 자료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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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단위가 (,�매가 있으니,�적용 할 단위를 반드시 확인 후 해당 품목�클릭

� � � � ©� 관할지역,�인도조건,� 부가세여부를 확인 후 가격 적용

� � � � ª� 상기단가 설계내역 반영 시 부가가치세가 별도 인바,� ������원�적용

l� 설계변경 당시� 노무비 검토

� � t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통계법에 따른 가격�� 적용���� �월 발표�

� � � 
� ��자료위치�� 대한건설협회�YYY�IF]�NE�]E�S� 건설업무S� 건설적산기준

S� 건설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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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설계도서

� � t  건협노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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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설계변경 당시 기계경비 검토

� � t  표준품셈 제8장 건설기계에 따르며 실무적으로 대한건설협회의 

건설기계경비 적용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

� � � � 
� ��자료위치�� 대한건설협회�YYY�IF]�NE�]E�S� 건설업무S� 건설적산

기준S� 건설기계경비산정

� � t  품셈�건설기계 가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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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품셈�기계경비�

� � t  덤프트럭����D�k��시간당�경비��단가 

� � t  덤프트럭����D�k��시간당�노무비��단가 

� � t  덤프트럭����D�k�� 시간당�재료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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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설계변경 당시� 일위대가 검토

� � t  토목 ,� 건축 ,� 기계공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기공사�대한전기협회�,�

정보통신공사�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소방공사�한국소방시설협회�자료 

활용

� � � 
� ��자료위치
토목 건축 기계 예시�� 대한건설협회�YYY�IF]�NE�]E�S

건설업무S� 건설적산기준S� 표준품셈

� � t  예시��일위대가 풀이�레미콘�인력운반 타설��타설
품셈 활용법	

     <<설 계 내역 ( 일 위 대가 ) >>

� � � �� ��� 레미콘 무근구조물 인력운반 타설�«�이며,� ��� 레미콘 철근구조물

인력운반 타설�«��임

� � � #� ��� 레미콘���������',«�에 단위수량 ��'�와 ���레미콘����������',«�에�

단위수량 ��'�에서 '��와 '��의 의미u���할증*을 뜻함

        * 할증 : 재료의 할증은 LOSS율을 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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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레미콘���������',«�에 인력품�콘크리트공 '���와 보통인부 '���

� � � � � � ��� 레미콘���������',«�에 인력품�콘크리트공 '���와 보통인부 '����

� � � � ,� ��� 레미콘���������',«�,� ��� 레미콘���������',«�에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 기계

l� 설계변경 당시� 표준시장단가 검토�추정가격 �''억 원 이상 적용�

� � t  토목,�건축,�기계공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항만공사�한국항만협회�,�

전기공사�한국전기산업연구원�� 자료 활용

� � � 
� ��자료위치
토목 건축 기계 예시��대한건설협회�YYY�IF]�NE�]E�S

건설업무S� 건설적산기준S� 표준시장단가

� � � 
� ��통합자료�� 통합공사원가계산프로그램�XCCH�

HIIA�\�n�\N�]E����'
HNECFZ
[G¬Be�¬N�

S� 자원서비스S�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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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예시�� 건설공사 품셈단가와 표준시장단가�비교

**�건설공사 표준품셈�� 철근가공 및 조립�D�k
간단���

**�표준시장단가�� 철근가공 및 조립�D�k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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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설계변경 당시� 시장시공가격 검토

� � t  나라장터 가격정보 시장시공가격 활용

� � � � 

� �자료위치�� 나라장터�YYY�\�n�\N�]E�S�� 가격정보

� � t  예시�� 건설공사 품셈단가와 시장시공가격�비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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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설계변경 당시 제경비 검토

t  

   *  산 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 별표1 의3 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설계변 경  

전 의  안 전 관리 비  ×  대상 액 의  증 감  비 율 ’로  산 정

l��이번 장에서� 알아 본 시설공사 설계변경 원가검토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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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시설공사 진행과정

� l� �시공관리 목표��공사기간 내 준공,�적정 품질 및 안전 확보,�민원 예방

  ◦ 사업 전반을 총괄

  ◦�예산 관리

  ◦�용지확보

  ◦�관급자재 적기 지급

  ◦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인·허가 업무 

  ◦�지역성 민원해결

  ◦�시설 사용자 의견 검토 및 반영

  ◦�설계변경 조치

  ◦�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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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관련법규

  ◦� ��계약관련��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계약예규�정부입찰U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 등�,�계약문서�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과업내용서 등�

  ◦� ��공사관련��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인허가관련��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 ��예산관련�� 국고금관리법,� 국가재정법,� 총사업비 관리 지침* 등 

�� �참고��총사업비 관리 주요 업무사항

  ◦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사업이 �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 � � ���총 사업비가 �''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

� � � ���총 사업비가 �''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

  ◦�총 사업비 관리대상 ��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총 사업비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부담분을 모두 포함한 금액

�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부담분은 제외�

� � � � �국가,�지자체 부담분에는 기존 국유지를 활용하거나 부담하는 부지관련 비용도 포함��

  ◦�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책정된�

금액을 원칙으로 함.� �사업추진 단계별로 기재부와 협의하여 총 사업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금액을 말함�

  ◦� 관리대상사업 ��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국가가 위탁하는 사업,�국가의�

예산으로�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 설계가격 검토

� � � ���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조달청에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

     ※ 기획재정부에 대한 총 사업비 협의 이전에 실시

� � � ���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가의 적정성 검토� 의뢰 

생략 가능

     ※ 조달청 계약 공사의 경우 중앙관서에서 선택적으로 의뢰 가능   

     ※ 국가기관의 경우 30억 원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 계약 의무

� � � ���검토 의뢰 사업은 약 ��일의 검토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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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변동 검토

� � � �� 시공단계�공사착공 이후�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따른�

물가변동이 발생하여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총 사업비를 조정

� � � �� 공사계약 및 감리용역계약 물가변동 사전검토

� � � �� 물가변동 검토 소요기간 약 ��일

� � � �� 검토의뢰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 조달청 계약 여부과 무관하게 검토 필요  

�

 ◇ 조달청 총사업비 검토 연혁

  ◦� �����'�� � � 예산청 ����년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해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업무 개시��''억 원 이상�

  ◦ �''��'�� � �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물가변동 검토 업무 추가�

�  ◦� �''��'�� � �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거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책정 적정성 사전검토 추가   

�  ◦� �''��'�� � �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 � � � � �조달청을 통한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검토 폐지�

� � � � � �감리비에 대한 물가변동 검토 신설�

�  ◦� �''����� � � 국가재정법 제정

� � � � � �조달청 총사업비 검토업무 법제화�조달청 사전검토 규정��

� � � � � �토목사업 �''억 원 이상,�건축사업 �''억 원 이상�

�  ◦� �''��'�� � � �''��총 업비관리지침 개정

� � � � � �총 사업비관리대상 사업 범위 확대�

� � � � � �토목사업 �''억 원 이상,�건축사업 �''억 원 이상�

�  ◦� �'�'���� � �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 � � � � �총 사업비관리대상 사업 금액 조정�

� � � � � �토목사업 �''억 원 이상,�건축사업 �''억 원 이상��



�	
��
�������

438 � 

1 )  착 공 신 고

� l� 계약자는 착공신고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공사에�

착공S�공사계약일반조건 제��조

� � ��현장기술자지정 신고서

   ㉮ 공사금액별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 

   ㉯ 기술자 종류⇒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관련법령에 

의한 기술자

   ㉰ 기술자 확인⇒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 � #�공사 예정공정표

� �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 계획서� �

� �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 /�착공 전 현장사진

� � 2�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 �� �������GH

������������	
�	�
 � 439

   ×��¿É5n�Ø�P�%�MN
�Ù�2Ú�������qr2-��A2%�

�Ó��;��a³�}���2� �%�A�Í¡¢X�MN�}�r���1���

� � �Û������p���Án�Ù��2Ú�������qr2-���A2%�

� � �Ü���Ý_TÞ��P�În�Ù��;�P�%���ß�Ky���
2>

�(����à���Ý_TÞá��

�Ó�KLâ�P��ã�äå����Rn�-./(��TÞ��S��æ�]�MN

� � �ç�-.���o�K��e�:Tn�èéêëìí
�îX�Ù�-���'������2

� �À� �¤�¥�p��O��ïð�¥O�/�>� �À� �«¢�¥�p���O��

ïð��O�/�� �¥O���¤�¥�p�


�Ó����æ~R;c���~�pÉ

� � �ñ� -.��� ò�'��Á� :Tn�èéêëìí
� îX� Ù� -��� '���

���2%�

� �À� �«¢�¥ÑA�¤�¥�¡¢�-.�����

�� �¤�¥�¡¢� ·� ���B%� ��>� �¤�¥p�Ñ��¤�¥�¡¢� ·� ���B%� ��>�

��¤�¥�p�Ñ��¤�¥�¡¢� ·� ���B%���>� � ��¤�¥�p�ÑA�¤�¥�¡¢

·� ���B%���� 


� � � Ó� ����æ~R;c���~�pÉ

� � �ó��_»ÄÞ���Án>�V�(��r��Án�Ù��-.����/V´�ô

õ8Ky�ã�/&r��ö����A2

2 )  착 공 신 고  주요 검 토  및 확인 사 항

� l  �현장대리인��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조�� 시행령 제��조 별표�, 

전기공사업법 제��조�전기공사의 시공관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조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소방시설공사업법 제�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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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축공사 현장대리인

� � #� 전기공사 현장대리인

� � $� 통신공사 현장대리인

� � ,� 소방공사 현장대리인 ���관련법령 참조

� � /� 현장대리인 배치 시 추가 검토 사항 ��당해 용도의 공공공사 경력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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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안전관리자��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조�안전관리자 등�

� � 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

� l  �품질관리자��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시행규칙 제�'조�품질관리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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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품질관리계획서��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시행령 제��조,� 건설공사품질관리지침 제�조

� � t� 수립대상

� � � � �� 총 공사비 �''억 이상 공사 

� � � � #「건축법 시행령」제�조제��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만 제곱미터 이상

� � t�� 수립절차

� � � � �� 관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조

� � � � #�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사전 검토U확인

� � � � $� 발주처 제출
승인

� � t�� 작성기준

� � � � �� 관련기준 ��건설공사품질관리지침 제�조,�별표��

� t

� l  �품질시험계획서��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시행령 제��조�품질관리계획등의 수립대상공사�,�시행령 제�'조�품질시험의 검사�

� � t�� 수립대상

� � � � ��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제외

� � � � #� 총 공사비 �억1�''억 이하의 토목공사

� � � � $� 연면적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공사

� � � � ,� 총 공사비 �억 이상의 전문공사

� � t�� 작성기준� �� 품질시험관리계획에 준함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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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안전관리계획서��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시행령 제��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 t�� 수립대상

� �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조제�호 및 제�호에 따른 �종�

시설물 및 �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 � � #� 지하 �'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 � � ,� �'층 이상 ��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 � � /「건설기계관리법」� 제�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 � � 2�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 t�� 수립기준 

� � � � �� 관련기준 ��시행령 제��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 � � � #�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 � � �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 � � ,�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U진동U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 � � � /�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 � � � 2�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 � �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 � �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 � t�� 안전점검 시기와 방법

� � � � ��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조�안전점검의 시기U방법�,�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 �별표�	�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

� � � � #� 점검시기 ��매일 자체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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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종합보고서의 제출

� � � � ��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조�안전점검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 � � #� 제출시기 ��준공 후 �개월 이내

� � � � $� 제 출 자 ��발주청 또는 인U허가기관의 장

� � � � ,� 제 출 처 ��국토교통부 장관

� � t

� l  �유해 위험방지계획서��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조�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 사업장�

� � t�� 수립대상

� � � � �� 지상높이가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만 (�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종교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해체

� � � � #� 연면적 �천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 � � $� 최대 지간 길이가 �'M�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 � � � ,� 터널 건설 등의 공사

� � � � /� 다목적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 �������GH

������������	
�	�
 � 445

� l  �안전관리비��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조�계상기준��및 별표�

� � t�� 계상기준

� � t��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 � �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조�사용기준�

� � �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 � � �- 안전시설비� 등

� � �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 � �-� 사업장의 안전 진단비

� � �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

� � � �-� 근로자의 건강 진단비

� � � �-� 기술지도비

� � � �-� 본사 사용비�안전만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경우�

� � � �-� 위험성평가� 또는 유해U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

� � t�� 안전보건 교육 기준

� � � �-�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조�안전ㆍ보건교육�

� � � �-� 교육 시기

       ⇒ 근로자의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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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 � � �-� 관련규정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조�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 � � �-� 검토시기 �� 매분기 별

� � t

� � t

� � t

� � t

� � t

� � t

� l  �재해예방기술지도��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조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지정받은 전문 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t�� 대상사업장

� � � �-� 건축 및 토목공사 �억 원 이상 ��'억 원 미만�토목공사 ����'억 원 미만�

� � �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억 원 이상 ��'억 원 미만

� � � �-� 건설공사 기술지도 대상 제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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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수행방법

� � � �-� 착공전날까지 계약체결

� � �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월 �회 실시

� � � �-� 공사금액  �'억 원 이상인 공사는  �회마다 한번 씩 산업안전지도사 및�

건설안전기술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술지도

� l  �안전보건조정자�� 정의 �� 건설공사를 분리발주하는 경우,�다수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현장에 혼재해 작업을 함으로써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시공자 간의 안전보건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자를 두도록 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조�

� � t�� 대상

� � � �-� �'억 원 이상 건설공사로 전기,�통신,�소방공사 등을 분리발주한 공사

� � t�� 자격

� � � �- �지정��발주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선임��건설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년 이상 재직한 자,� �선임��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기술사,� 건설안전기사 등

� � t�� 방법

� � � �- 발주자는 공사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 � t�� 벌칙

� � � �-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지 않을 경우,�발주자에게 �''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l  �관급자재�� 조달청에서 사업관리를 대행하는�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한하여X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

기준Y을 적용하여 관급자재 선정

� � t�� 관급자재 분류

� � �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서 추정가격이 �천만 원�이상인 품목

� � � �-� 우선구매 품목�기술개발제품��중 추정가격 �천만 원 이상인�품목

� � � �-�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수요기관이 요청하는�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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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관급자재 선정

� � � �-� 운영기준 제�조에 따라 설계반영품목 선정

� � � �-� 나라장터 관급자재 플랫폼 공고

� � � �-� 신청제품의 설계적합여부 검토� 후 심의회에서 종합평가 실시

� � � � � � �단�� 평점이 �'점 이상인 경우 설계반영제품으로 선정��

� � t� 관급자재수급계획서의 검토

� � � �-� 관련규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조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 � �-� 착수신고서 제출 시 관급자재수급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다�

� � � �-� 시공사와 인도시기 및 수량을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급자재를 인도한다�

�t

� l  �공동계약 이행계획�� 관련규정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조,� 지자체 제�장�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 � t�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의무 등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 이를 

제출토록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 � ���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

� � � � #�� 지분율 및� 구성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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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역의무 공동계약 운영

� � � � � t�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 간 수급체 구성 금지

     * 공정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계열회사에 한함. (매월 계열회사 변동 상황 발표)

� � � � ,�� 지역업체 최소 지분율

� � � � � t�일반공사S���'3�이상�지방계약법 적용기관 �'3�이상�,��기술형입찰 ���'3	

� t

� t

3 )  하 도 급

� l� 하도급계약 제출�시공자�S�하도급 적정성 검토�공사감독자�S�발주청 보고�

��일 이내�S�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조�하도급등의 통보�,�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조�하도급 승인�

� l�� 하도급 계약통보

� �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 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하도급 계약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같다�

� � #� 건설사업관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 등을 한 자가 제�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l�� 하도급 적정성 검토

� � ��관련규정 �� 건설공사 업무 수행지침 제���조�하도급 관련사항�

� � #� 하도급계약 통보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일 이내 발주청에 그 

의견을 제출한다�

� � � � t� 표준계약서의 사용여부

� � � � t� 하도급자격의 적정성�면허의 보유,�시공능력평가액,�현장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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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t� 하도급 통지기간의 준수

� � � � t� 하도급대금 보증서 제출여부

� l�� 하도급 심사

� �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조�하도급 심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조

� � #� 도급금액 중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이 ��3이하,� 또는 예정가격의 

�'3이하 시 하도급 적정성 심사

� l�� 하도급 대금 지급

�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 #� 수급인은 도급 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날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

일을 말한다�부터 ��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l��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

� � � � t�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 � � � �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회 이상 지체한 경우

� � � � � � � ��공사예정가격대비 ��3이하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 � � t�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

� � � � t�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 � � � t�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 � � � t�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회 이상 연체하고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 � � � t� 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등이거나 건설업 등록이 취소되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 � � � t�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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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t� 공사예정가격대비 ��3이하로 도급 계약한 경우로서 하도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 l�� 하도급지킴이 의무화

� � �� 관련규정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조의��하도급관리의�

전자적 처리�

� �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이 운영하는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

��

��

��

��

��

� �� � � ��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R� 신인도평가액��

      *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의 공사금액

*  경 영 평 점 =  ( 차 입 금  의 존 도 평 점 +  이 자보 상 비 율 평 점 +  자기 자본 비 율 평 점 +  

매 출 액 순 이 익률 평 점 +  총 자본 회 전 율  평 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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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선금��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장 선금 대가�

지급요령,�계약예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장 선금의 지급 등

� � ��지급배제 �� 잔여 이행기간 �'일 이내�국가 삭제�,�부정당업자제재 기간 

� � #�지급비율 �� 계약금액의 �'3�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 선금 의무지급율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의무지급(청구 시)⇒ 100억원 이상 30%, 100억원 미만~20억 40%, 20억 

미만 50%

  ㉰ 10%P 추가지급 가능⇒ 기술개발자금(물품과 용역), (국가) 원자재가격 급등, 

녹색전문기업

� � $� 지급 및 확인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 받아,�청구일로부터�

��일 이내 지급

     * 지급 후 20일내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비교 확인

� �계약상대자S� 선금배분 내역,� �하수급인S� 수령내역��

� � ,�기성정산 �� 선금정산액S� 선금액 e� 기성대가 
� 계약금액

� � /�반환청구 

� � �� 계약 해제 
�해지 시,� � � ��선급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 �� ��일 이내 하수급인 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 ��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S�감액비율만큼 반환 청구

    단, 최대지급비율(7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배서증권 징구로 갈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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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기성�� �관련규정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조 기성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 ��� 기성청구 

� � � � �� 관련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조   

� � � � �� 시공사로부터 최소 �'일 마다 기성을 청구�단,�노무비 적정 집행��현장�

여건상 기성청구가 지연될 시 노무비 선 집행 요청

� � #�� 기성검사자 임명 및� 검사

� � � � �� 관련규정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조,� 제�'�조   

� � � � ��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 후 검사자 

임명보고서를 확인하고 검사 시 입회하여 적정하게 기성 및 준공 

검사가 실시되는지 확인

� � $�� 기성검사 결과의 처리 

� � � � �� 관련규정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조,� 제�'�조,� 제���조   

� � � � �� 검사결과 합격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시에는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하고 재검사 실시

��

��

��

��

��

��



�	
��
�������

454 � 

� l�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 물가변동��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 �관련내용은 

� l�� �예비준공��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조,�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조

� � �� 예비준공검사 시기

� � � � ��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조,�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조 /항

�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개월 전에 예비준공 

검사원을� 제출하고�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

� � #�� 검사자 임명

� � � � �� 관련규정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조 2항

� � � � �� 검사자는 발주청 소속직원 중 �인 이상의 검사를 임명

� � $�� 예비준공검사 실시

� � � � �� 관련규정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조 6항

�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

� ,�� 결과 처리

� � � � �� 관련규정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조 8항

� � � � �� 검사 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 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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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준공검사��관련규정 ��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조 1�제�'�조

� �� 절차

� � � �� 건설사업관리업체의 검사자 임명

� � � � � �시공사의 준공검사 요청 후 �일 이내 �인 이상 검사자 임명�

� � � �� 검사자는� 임명 후 �일 이내 검사 완료

� � � �� 검사결과 �일 이내 건설사업관리업체 대표자에게 보고

� � � ��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청 결과 보고

� � � � S� 총공사비 �''억 이상일�때 �일 연장 가능

� #� 준공검사 주요 검토.확인 사항

� � � �� 준공된 공사가 계약서,�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 � �� 공사시공 시의 현장 상주기술자가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 � � �� 폐품�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 � � ��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 � � ³�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토석 채취장 포함�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 � � µ�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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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시설물인수�� 관련규정 �� 시설물의� 인수,� 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

업무지원S�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조 �항 1�6항

� � ��� 시설물의 인수,  인계 계획 검토

� � �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

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 검토

� � � � �주요내용	

� � � � ���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 � � � ���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 � � � �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 � � � � 나�� 기능점검 절차

� � � � � 다�� 시험�DBAC��장비확보 및 보정

� � � � � 라�� 기자재 운전지침서

� � � � � 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 � � � ���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 � � � ��� 예비 준공검사 결과

� � � � ���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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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용어 정 리

� l�� �공동계약�� 공사·제조·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

� l��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

� l�� �대표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

� l�� �공동수급협정서��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간의 권리·의무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

� l�� �주계약자��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체 건설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는 자

� l�� 공동계약 유형

  ◦ �공동이행방식��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

  ◦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

  ◦ �주계약자관리방식�� 건산법에 다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

� l�� 공동계약 구성

  ◦ �자격요건��공동이행 ��구성원 각각��분담이행 ��구성원 공동,�주계약자� ��

주계약자�전체공사�,� 구성원�분담공사�

**� 구성원수,� 최소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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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합방식
지방계약법만 적용�� 계약담당자는 혼합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l�� 공동계약 비교



� �� �������GH

������������	
�	�
 � 459

2 )  착 공 에 서  준 공 까지 (잘 안될 때)

� l�� 부진공정 만회대책S�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조 

� ��� 공정부진에 대한 판단 

� � � � ��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3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3이상 지연될 때는 부진사유 분석하고,�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 지시

� �#�부진공정 만회대책 지시

� � � � �� 공정회의�월간실적 �'3� 지연 또는 누계공정 �3� 지연 시�S� 발주청� �

S� 건설사업관리자�시공사��  “부진공정 만회대책 지시”

� � � � ��� 공정부진이 �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자가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자도 서명하여야 

하며,�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 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

통보

� � � � � � � ¦�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 � � � � � � §�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 � � � � � � ©�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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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S� 건설산업기본법 제��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 ��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

� � � � ��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 � � � �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회 이상 지체한 경우

� � � � � � � ��공사예정가격대비 ��3이하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 � � ��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 #�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

� � � � ��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 � � � ��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 � � �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회 이상 연체하고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 � � � �� 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등이거나 건설업 등록이 취소되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 � � � ³�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

� � � � ´� 공사예정가격대비 ��3이하로 도급 계약한 경우로서 하도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 l� 출자비율�지분��또는 분담내용 변경S� 기획재정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2조, 

행정안전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7장 제3절 제8조

� ��� 원칙 �� 변경 불가

� *� 단,�예외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만 가능�경영악화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15.01.07)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계약운영요령과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의하여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여 탈퇴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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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자지분 변경 방법 �� 변경 불가

� � � � ��� 출자지분만 변경 �� 구성원의 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체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 불가

� � � � � � �� 예규�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조 제�항,� � 행정안전부 제�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 제�절 제�조 가��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지분 전체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는 행위�계약이행비율  '3,� 사실상 탈퇴�를 금지하는 

것이며,� 계약이행 중 잔여공사의 지분을 다른 구성원 �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님

� �$� 탈퇴한 구성원의� 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방법

� � � � �� 국가계약법 적용�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조제�항�� ��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배분

� � � � �� 지방계약법 적용�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조제�항�� ��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배분.� 다만,� 잔존구성원이 

�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가능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도탈퇴 및 후속조치�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제��조제�항,�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조�

� � � � �� 원칙 ��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음

� � � � �� 탈퇴할�탈퇴시킬�� 수 있는 경우

� � � � � � ����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 � � � � � ���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이외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 � � �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가목

�시행령 제��조제�항제�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반드시 탈퇴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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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적용의 특례�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조�

� � �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발생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음�제�항�

� � �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발생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음�제�항��

� � � � � � * 잔여공사 지분이 없는 구성원은 대가지급신청, 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

공사의 차수계약 시 서명날인 생략 가능

� �2� 잔여공사의� 이행방법

� � � � ��� 공동이행방식

� � � � � � ����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

� � � � � � � Z�ÆÇw���a@�$xr�ÈÉ���a�Ê�Ëx���Ìb� 7��.0ÍL���

p��xÎÏ�@�¤ �Ð5��*�Ñ±

� � � � � � ���� 잔존 구성원만으로�면허,�실적,�시공능력공시액 등�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처리방법

� � � � � � � ÑÑ�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계약 이행

� � � � � � � � � ��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을 이행토록 한 경우에도 연대보증인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대보증인을 계약자로 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님S�최초 계약서상에 보증시공 관련사항을�

부기

� � � � � � � ÒÒ�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추가 등 계약이행 

요건을 충족�

� � � � ��� 분담이행방식

� � � � � � � ÑÑ�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 이행

� � � � � � � ÒÒ�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잔존구성원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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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ÓÓ�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추가 등 계약이행 요건을 충족

� �6� 탈퇴한 구성원에 대한 후속조치

� � � �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

이행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조제�항�제�절제�조��

� � � � ��� 계약보증금 �� 잔여구성원 또는 연대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음�국가�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조���조�제�항�

<<국가>>

<< 참고자료(조달청) >>

� l� ��계약 해제:�해지 사유�� �관련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조 1�제��조,�

�지방��제��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절 �1��

� �◦ �계약상대자의 책임��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 지연,�#준공기한까지 

공사를 미 완공
완공 가능성 ²,�$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 계약 수행 중 뇌물수수 
�계약관리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

� �◦ �사정변경����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투입된 인력 자재 장비의 철수비용 지급

� �◦ �계약상대자의 청구����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
�''�이상 감소한�

경우,� #�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
�''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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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계약 해제 시 부정당업자 제재S�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시행규칙 

별표��계약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개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시행규칙 별표��계약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개월�

� �◦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 당해 법인 
� 단체 "� 대표자

� �◦ �제재기간�� �월 1� �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 � � �� �경감�� �� 위반 동기U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정해진 기간의 �
�범위�

내에서 경감 �� �1�개월 범위내에서 경감  

� � � � �� �가중�� �� 제재기간 종료 후 �월 경과 전에 재 제재사유가 발생할 경우�

�
�범위 안에서 가중 제한 �� � �배까지 가중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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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하자·유지관리�� 계약자는 시공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기간 동안 하자보수 의무

� �◦ 하자보수기간�

� � � � ��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시S�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

� � � � � � � �� 전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 � � � � � � ��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부분 인수한 날과 관리%

사용�개시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개시

� � �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년1�'년�S� 건산법 시행령 제�'조

� � � � � � �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서에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증수수료를 명시해야 함

� � � � � �※ 교량 2～10년, 터널 5～10년, 철도 5～7년, 공항 삭도 5～7년, 항만 사방

간척 5～7년, 도로 2～3년, 댐 5～10년, 상 하수도 3～7년, 건축 1～10년, 

조경 2년, 전문공사 1～3년

� � � � $�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S� 민법 제���조

� � � � � � �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 

� � � � � �※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음 

� � � � � � � ��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하자보증금

� � � � �� 준공검사 후 공사대금 지급 전까지 계약금액의 �1�'3� 수납

      * 부도 등으로 계약자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 � � � ��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S�세입%세출 외 예산으로 처리

 ◦  하자검사

� � � �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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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전문기관에 

의한 하자 검사 대상

� � � � �� 하자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기술 필요,� 예정가격 ��3미만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조」에 의한 시설물�영 제�조

제�항,�별표��에서 정한 교량,�터널,�항만,�댐 등 �종 및 �종 시설물�




